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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교육과정은 현재의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미래에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의 청사진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는 인

간상은 물론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담기고, 교육방법과 교육평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교 학습을 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주교재이

다. 그러므로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내용을 안내하며, 실험·실습 가이드를

제시하고, 심화·보충을 이루게 함은 물론, 적용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자

료이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국가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 7차에 걸쳐 교육과

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과서도 개편하였다. 그리고 교과서가 개편될 때

마다 내용구성과 외형적 질이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그 정책 수립으로부터 내용의

개발과 편찬, 그리고 보급·적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더

욱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담당 부서는 정부의 조직개편 때마다

축소되어 현재는 교육과정정책과 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

과 교과서가 초·중등교육을 직접 좌우하는 목표와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서 가장

중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부서는 일반 행정의 뒤편에서 올바른 자리

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의 현황을 검

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 후,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하였

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체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앞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고, 개정과 편찬 업무를 추

진하며, 실제 현장에 보급·적용하는데 대한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편수 담당 부서의 확대와 전문화를 촉진하는데 대한

방향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 연구를 추진하여 주신 연구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6년 6월

한 국 교 과 서 연 구 재 단

이사장 곽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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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을 만큼 크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구체화 하고, 그 구현을 설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현재의 학생이

앞으로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러한 인간으로 육성

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학교 교

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방향과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다.

한편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학생들

의 주된 교재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를 절대시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들의 인식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

서 교과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학교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즉 교과서

는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탐구과정을 유도하며,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학습문제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나

라에서는 좋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그간 7차에 걸

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이 있었고, 현재에도 교육과정 개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을 주기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의 입장을 취해 왔고, 제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연구·개발형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의 정책 수립과 심의 및 최종 책임은 교육인적

자원부가 가지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연구하고, 시안을 개발하며, 검정

을 하는 일을 연구기관(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육과정 개정부터는 그 체제가 수시 부분 개정으

로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과 개편 체제

- 1 -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 업무 내용이나 처리 방식도 종전과 다를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 주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

나 언론, 국회 등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수정 요구 또는 오류 지정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 및 개편과 그 내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개발과 편찬 관련 업무 전반 즉,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정책 수립과 개발위탁, 개발과정, 심의 및 검정, 보급·적용,

모니터링, 수정·보완 등의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며, 교육인적자원

부의 편수관련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의 효율화를 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에서 편수 관련 기구가 다른 기구와는 달리 계속

축소되어 하나의 과(교육과정정책과)가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및 교

과서 관련 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질 높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개발하고, 그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과 운영, 교과서의 집필과

검정 및 적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아울러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조직과 역할 및 업무를 검토하여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교과

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므

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편 정책 수립과 정책의 시

행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및 교

과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제안은 우리나라 편수 기능의 강화를 위한 교육인적

자원부의 편수 조직 재편 및 연구 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데 대한 기

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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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내용 및 방법

가 .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를 밝히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일이며, 둘째는 교과서 편찬체제의 문제를

밝히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일이고, 셋째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의 문제를

밝히고 그 효율화를 위한 조직을 제안하는 일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

서 편찬에 관한 시사 자료를 얻기 위하여 주요 선진 외국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

과서 편찬 제도를 살펴보았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와 개선 방안

(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현황

ㅇ 교육과정 개발(개정) 체제의 유형

ㅇ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유형

ㅇ 최근에 수행된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사례

(나)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점 분석

ㅇ 교육과정 개발 방식 및 절차의 문제

ㅇ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문제

ㅇ 교육과정 현장 적용상의 문제

(다) 교육과정 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탐색

ㅇ 교육과정 개발 방식 및 절차의 개선 방안

ㅇ 교육과정 내용 구성상의 개선 방안

ㅇ 교육과정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2) 교과서 편찬 체제의 문제와 개선 방안

(가) 교과서 편찬 체제의 현황 검토

ㅇ 교과서 제도의 현황과 정책 방향

ㅇ 교과서 편찬 과정과 운영

ㅇ 교과서의 심의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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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서 개발 및 검정의 문제 분석

ㅇ 교과서 정책 및 관리 기능의 문제

ㅇ 교과서 개발 및 검정상의 문제

ㅇ 교과서 체제 및 내용 구성상의 문제

(다) 교과서 편찬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탐색

ㅇ 교과서 편찬제도의 개선

ㅇ 편수 관리 기능의 효율성 제고 방안

ㅇ 교과서 개발 및 검정의 효율화 방안

ㅇ 교과서 체제 개선 및 매체의 다양화

ㅇ 교과서 가격의 적정화와 공급 체계의 개선

(3) 교육과정ㆍ교과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제안

(가) 교육과정 기준 개정의 관행

ㅇ 각 교육과정기별 개정 배경

ㅇ 교육과정 개정요인과 관련 정부 부서 조직과의 관계

(나)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체제 도입

ㅇ 수시- 부분 개정체제 도입의 배경과 취지

ㅇ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체제 도입 및 연구현황

(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의 필요성과 교육부 편수 기능

ㅇ 교육과정 행정의 실태 및 문제점

ㅇ 국가교육과정의 필요성

ㅇ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 법적 지위 및 기능을 명확히 규정

(라)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의 실현 방안

ㅇ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체제의 운영

ㅇ 국가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운영

ㅇ 교육부 조직 개편

ㅇ 법률 제ㆍ개정

ㅇ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재조정

(4) 주요 선진 외국의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편찬 제도 검토

(가) 일본

ㅇ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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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과서 편찬 제도

(나) 프랑스

ㅇ 교육과정 개발

ㅇ 교과서 편찬 제도

(다) 독일

ㅇ 교육과정 개발

ㅇ 교과서 편찬 제도

(라) 미국

ㅇ 교육과정 개발

ㅇ 교과서 편찬 제도

나 .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문헌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가 협의 및 면담이다.

(1) 문헌 연구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편찬제도 검토와 외국의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편찬제도 검토는 전적으로 선행 연구 보고서 및 자료, 미 간행 정

부 문서, 외국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연구와 문서 등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

졌다.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탐색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 제언도 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연구

보고서와 미 간행 문서를 참고로 한다.

(2) 전문가 협의 및 면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방안 탐색은 문헌분석에 더하여 교

육과정 전문가, 교육행정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및 편수 담당자 및 관련 연구

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방안을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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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은 교육전문가와 편수행정 담당자,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원, 일반 행정가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고, 외국의 사례와 문헌 분석을 함께

활용하여 종합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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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와 개선 방안

1.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현황

본 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모습을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현행 모습을 기술하기 전에 우선 다소 이론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고유의 상황에서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유

형에 대하여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유형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최근

에 수행되었거나 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한

다.

가 . 교육과정 개발 (개정) 체제의 유형 분석

체제란 일반적으로 요소와 요소들간의 관계 로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의

하면 교육과정 개발 체제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관련되는 여러 요소들과 그러

한 요소들이 상호 관련되는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체제는 그 개발의 과정에 포함되는 요소들 및 요소들

을 관련시키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중앙 집중형 체제, 지방 분권형 체제, 양자 절

충형 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중앙 집중형 개발 체제

중앙 집중형 개발 체제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전 과정이 중앙 정부에 의하며

주도되는 양식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계획을 중앙 정부가 직접 수립하며,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

요한 세부적인 모든 지침들을 작성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도 국가가 직접 관여하고 시행하는 등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의 전 과정을

중앙 정부가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는 나름대로의 장,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장점은 크게 여섯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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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된다(곽병선, 1984). 첫째, 혁신의 아이디어나 국가 교육목표의 실현을 쉽게

전국화할 수 있다. 둘째, 체계적이고 국가적인 노력에 의해 질 높은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넷째, 통일된

교육평가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 수준을 균등하게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지방단위

의 교육과정 개발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 교육과정의 적용 단계에

효과적인 교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2 ) 지방 분권형 개발 체제

지방 분권형(혹은 분산형) 개발 체제란 교육과정 개발이 중앙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교육

과정이 국가가 아니라 지방 정부에 의하여 개발되기 때문에 이 경우 국가 교육과

정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게 된다. 국가의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분산되어 지방마다 고유하게 교육을 운영하게 되고 교육과정도 지

방 정부, 보다 정확하게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의하여 개발, 운영되는 체제를 의

미한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소위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의 다양한 지방 수준의 교육과정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 분권형 개발 체제의 경우 지방이라는 개념 속에는 주(州)나 도(道)뿐만 아

니라 시·군·구나 단위 학교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방 분권형 교

육과정 개발 체제란 교육과정의 개발을 국가가 아니라 국가보다 하위 수준의 기

관들이 자유롭게 수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분권형 체제의 장점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곽병선, 1984). 첫째,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다. 둘째, 지역 단위의 교육문제 해결의 자율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셋째, 지역단위의 교육인사들의 교육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교육과정 개발

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 수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3 ) 양자 절충형 개발 체제

양자 절충형 교육과정 개발 체제란 중앙 집중형 체제의 특징과 지방 분권형 체

제의 특징이 혼합된 체제를 의미한다. 즉, 기본적으로는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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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가운데 국가 교육과정의 특정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어느 다

른 부분은 지방 정부에서 담당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물론 이 경우 지방에서 맡게

되는 교육과정 개발의 부분은 중앙 정부가 그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게 위임하는

위탁 의 형식을 취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는 절충형 체제라고 볼 수 있다. 국가 교

육과정의 모든 부분을 교육부가 독점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지

방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 위임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위임되는 부

분의 크기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절충형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장점은 위의 두 체제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유형

앞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일반적 유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즉, 전 세계

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있을 수 있는 교

육과정 개발 체제를 유형화 해 본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

라의 경우는 절충형 체제라고 볼 수 있음도 언급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체제는 다른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교

육과정이 어떠한 체제로 개발되어 왔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그 유형

을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 말하는 체제란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이라

는 과업이 어떠한 조직 요소, 즉 어떠한 행위 주체나 기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체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교육부 독점의 일원 (一元) 개발 체제

우리는 지금까지 7차례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1). 이 7차례에 걸친 개정

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교육부 독점 일원 개발 체제이다.

1) 이전의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정의 행위 과정 그 자체는
개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발과 개정은 그러한 의미에서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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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제하에서 교육과정의 개발은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즉 중앙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교육과정 개정(혹은 개발) 여부, 개정한다고 결정했을 경우

개정의 방식, 절차, 예산 등의 계획, 이러한 계획에 의한 실제 개발, 시행의 세세

한 방침 등 교육과정의 결정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교육부가 결정하

고 구안하였다. 이러한 개발 체제를 교육인적자원부 독점의 일원 개발 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 개발부터 제3차 교육과정 개발시까지 이러한 유형의 체제하에

서 교육과정은 개발되었다.

(2 ) 교육부와 연구기관과의 이원 (二元) 개발 체제

이원 개발 체제는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이 교육부와 교육 연구기관이라는 두

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4차, 5차 교육과정 개정과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러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차와 5차의 경우 이 경우 교육부는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여부, 전체 일정, 예

산, 개정(개발)의 기본 방향과 방침 등을 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연구기관에 그 개발을 위탁하였다. 위임을 받은 연구기관

은 연구를 수행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안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시안 내용을 심의하고, 최종 수정, 보완한 후 공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이원 개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3 )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 , 교육부 , 연구기관의 삼원 (三元) 개발 체제

삼원 개발 체제는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 연구기관 이

외에 제3의 다른 기관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는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데 관여하는 이 제3의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

이냐 하는 것과 그러한 기관의 위상이나 세력이 어떠하냐에 따라 체제의 성격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3의 기관이 비교적 단순한 임시적 기관일 수도

있고, 법과 제도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강력한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3의 기관이 국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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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나 연구기관과 거의 동일한 힘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이 두 기관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개발의 사례는 이 제3의 기관(당시의 이름으로는 교육개혁위원

회)이 교육인적자원부나 연구기관보다도 상위의 기관으로서 법과 제도의 강력한

지원 하에 이루어졌던 기관이며 국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경우이다. 그리고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기간 중에 활동했던 제3의 기관, 즉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에서 이 두 기관에 비하여 미미한 역할을 담당했던 경우에 해당된다. 보다 자

세한 기술은 다음 항에서 제시된다.

다 . 최근에 수행된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사례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 개발 체제가 의미하는 바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교육과

정 개발 체제의 의미를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가 국가냐 지방이냐를 중심으로 유

형화함으로써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의 개발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개발 기관의 종류가 몇인가 하는 개발 주체의 수를 중심으로

개발 체제의 의미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항에서는 이러한 체제의 의미를 중심

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7차례에 걸친 국가 교육과정 개발의 사례

를 분석적으로 제시해 본다.

(1) 제 1차 , 제2차 , 제3차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특징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과 1955

년 8월 1일 공포된 초, 중, 고, 사범학교 교과과정 으로서, 1963년에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까지 시행된 교육과정이다.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된 이후 1973년에 공포된 제3차 교육과정이 적용

될 때까지 시행된 교육과정이며, 제3차 교육과정은 1973년 2월에 초등학교 교육

과정이 공포된 이후 1981년에 공포된 제4차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까지 시행된 교

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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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차례에 걸친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의 특징을, 참여 개발 기관의 수

와 성격이란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그것은 일원 개발 체제 라고 할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개발의 전 과정은 모두 중앙 정부 부서인 문교부에 의하여 주도되었

다. 개발의 행정적인 측면은 물론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교육부의 편수 담당

관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안되었다.

(2 ) 제4차와 제5차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특징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에 공포된 후 1987년에 공포된 제5차 교육

과정이 적용될 때까지 시행된 교육과정이며, 제5차 교육과정은 1987년 초, 중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된 후 1992년 공포된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까지 시행된 교

육과정이다.

이 두 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발(또는 개정) 체제의 특징은 이원 개발 체제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의 결정

이 문교부에 의하여 이루어 진 후, 개정 시안을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 연

구 작업은 문교부가 아니라 당시 새롭게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문교부의 위탁 형식으로 제3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시안을

개발할 것을 위임 받은 후 복잡한 연구의 과정을 거쳐 시안을 개발하고, 시안 개

발 답신 보고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문교부는 개정 시안에 대한 다양한 과정

의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정, 보완함으로써 개정안을 최

종 확정하고 이를 문교부 고시로서 공포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개발 체제는 4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작업, 즉 제5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었다.

(3 ) 제6차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특징

제6차 교육과정은 1992년 학교 급별로 고시된 후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까지 시행된 교육과정이다.

제6차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는 이원 개발 체제 에 의하여 개발된 교육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4차, 5차 교육과정 개발 체제와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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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 장에서 6차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4차와 5차

와 구별하여 기술하는 데에는 이원 에 해당되는 참여 기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4차와 5차의 경우는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원체제였다. 그러나 6차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였다. 총론 개발의 경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원체제

가 아니었다. 교육부는 총론 개발의 위탁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임하지 않고 교

육과정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개정위원회 를 구성하고 그 임시 위원

회에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를 위탁하였다. 그리하여 개발의 이원체제에 참여하

는 기관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각론 개발의 경우는 4차, 5차와 다름

없이 거의 대부분의 각론 시안 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임함으로써 기존의 이

원체제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 제7차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특징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된 것으로, 2000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매해 그 적용 범위를 넓혀 현재에는 초, 중, 고등학

교 모두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체제가 삼원 개발 체제 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세 기관

이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소속 교육과정 개정위

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세 기관이었다. 개정의 과정에서

이 세 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종류 및 그 성격은 기존의 방식에 비해 매우 상이하

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6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개정의 발의를 교육인적자

원부가 아닌 교육개혁위원회가 주도하였다.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 입장

은 6차 교육과정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보다도 높은 위상에 있었던 교육개혁위원회

의 의지에 따라 6차 교육과정은 다시 개정되게 되었다. 그리고 개발의 구체적인

과정도 이전의 과정과는 매우 상이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과정개정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새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성격과 틀은 개발하고

이를 교육부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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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구안한 새 교육과정의 기본 성격과 틀을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방침 하에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시안 개발을 한국교

육개발원에 위탁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러한 원칙 하에 새 교육과정의 총론

시안을 개발하였다. 그 이후의 과정은 기존의 개정 방식과 동일하여, 한국교육개

발원은 총론 시안 개발 답신서(보고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 교육인적자

원부는 이에 대한 심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하였다. 그리고 총론안에

기초한 각론 개발 지침을 구안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에게

각론 개발을 의뢰하였으며, 각론 시안 개발 답신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심의,

검토를 한 후, 최종 확정하고 이러한 각론 개정안과 총론 개정안을 묶어 고시하였

던 것이다.

(5) 2 007 교육과정 2) 개발 체제의 특징

2004년도 후반부터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위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2005년도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006년

현재 작년에 개발된 제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시안에 대한 검토 작업이 광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작업은 제8차 개정이라

고 부르지 않고 잠정적으로 2007 교육과정 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2007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특징은 이원 체제 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도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개정의 발의는 교육

인적자원부가 주도하였다. 개발의 범위, 방향, 예산, 일정, 방법 등 모든 계획과 행

정 관련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개정의 주체

는 교육인적자원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인적자원부는

총론과 각론 시안 개발 업무를 일괄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약칭 평가

원 )에 위임하였다. 전술한대로 평가원에서는 2004년도 후반부터 현재까지 새 교

육과정의 총론과 각론 시안 개발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2007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도하

2) 2006년 현재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로 2009년도 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행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과거의 개정
과는 달리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취지, 체제나 성격은 유지한다는 수시·부분 개정 방식에 따라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8차 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고시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잠정적으로 2007 교육과정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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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위원회 도 교육과정 개

정에 대하여 관심을 지니고 개정 시안을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교

육혁신위원회(약칭 교혁위 )의 위상과 성격은 교육개혁위원회(약칭 교개위 )와는

상당 정도 달랐다. 교혁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위에 군림하지를 못하고 교육인적자

원부와 병행 내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교육에 관한 개혁 사안들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교육 일반 사안은 물론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실

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2 .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점 분석

교육과정 개발 체제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측면(혹은 수준)으로 분석될 수 있

다. 본 고의 제1절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기술하였다. 그 한 측면은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적인 주체가 국가냐 지방이냐 혹은 이 둘의 병합이냐의 차

원에서 개발 체제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다른 측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 교육

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기관이 어떠한 것이냐의 차원에서 개발 체제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의미에 대

한 기술은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실태를 말해 주는 것이

되었고 이와 동시에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체제라는 말의 의미를 위의 의미와는 또 다른 의미로 해

석해 볼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사람, 개발되는 교육과정 문서의 범위나 영역의 세부

구조, 개발된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과정 등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의 온

갖 요소들과 그러한 요소들과의 관계라는 의미에서의 체제 라는 정의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말할 때의 체제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그러한 의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교육과정 개

발 체제의 문제점으로 기술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체제 를 어떠한 한 가지 의미

에서 해석한 정의에 따른 문제점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은 다양한 의

미의 체제 로부터 연유될 수 문제점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 개발 방식 및 절차의 문제, 교육과정 내용 구성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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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용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문제점들을 기술한다.

가 . 교육과정 개발 방식 및 절차의 문제

본 항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특징으로부터 연유되는 다양한 문

제점들 중에서 개발 방식 및 절차와 관련되는 문제점들을 기술한다. 교육과정 개

발(혹은 개정)방식 및 절차 중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 중

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 교육과정 관련 법규의 미비

일반적으로 체제는 법에 의하여 제도화 되어 있을 때 안정성과 효과성을 발휘

한다. 교육과정, 특히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체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각되는 문제가 바로 교육과정 관련 법규가 너무나 미미하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 법규는 1997년도 12월 법률 제

5437호로 공포된 초 · 중등교육법 제 23조3) 뿐이라고 할 수 있다. 23조는 3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고, 제2항은

교육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

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다. 그리고 제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한편 교과에 대해서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에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4) 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 교육과정 관련 법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관련 법규는 대단히 단순하고

미비하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이나 개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제시되

어 있지 않다. 다만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

3) 이 규정은 2001년 1월 29일에 일부 개정되었는데 제2항의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명칭 변
경을 한 정도였다. 따라서 본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현재에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4)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
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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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정하며... 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법

규가 미비하다는 사실은 교육과정보다는 하위 개념에 속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 보면 명료하게 드러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2002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17634호로 공포되었는

데 제1장 총칙,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 및 인정,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5장 발행, 제6장 가격사정, 제7장 감독, 제8장 권한의

위임의 8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장 마다 세부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

료하게 규정되어 모두 40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991년 2월 1일에 제정되고 2001년 1월 29일에 일부 개정되어 대통령령

1711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역시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하위적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21개의 항목을

포함한 13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개정과 같은 보다 중요하며 상위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보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비하여 그 하위 내용에 관련되는 교

과용 도서에 대해서나 교육과정 심의회 등에 관해서는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규가 규정,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2 )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 개정하는 방식은 교육과정 개발 혹은 개정 체제의 중요

한 요소에 속한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7차례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수

행해 왔다. 이러한 7차례에 걸친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특징은

중앙집중적5), 주기적6), 전면적7), 일시적8)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고 있다(허경철

5) 중앙집중식 교육과정 개정(혹은 개발)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는 본 고의 앞 부분에서 이미 기술하였다.

6) 주기적 개정은 개정 작업이 발생하는 시간과 관련된 개념 또는 용어로서 주기적 개정의 엄밀한 의미는 일정
한(동일한) 시간의 간격을 정해 놓고 그러한 시간 간격에 따라 일정하게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5년을 주기로 잡았다면 5년마다 한번씩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기적 개정의
다소 덜 엄밀한 수준의 의미는 시간의 간격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개정이 그러한 시간의 간
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1차 개정은 10년, 2차 개정은 9년, 3차 개정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개정도 주기적 개정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
후 5차 개정까지는 5년 주기가 아니었다. 2차 개정은 1차 개정 이후 9년 만에, 3차 개정은 2차 개정 이후 10
년 만에, 4차 개정은 3차 개정 이후 8년 만에, 그리고 5차 개정은 4차 개정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
나 6차 개정은 5차 개정 이후 5년 만에, 7차 개정은 6차 개정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간 교육과정 개정은 5년 주기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차 개정 이후 5차 개정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기적 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약한 의미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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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3). 이러한 개정 방식의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가) 기존 개정 방식의 강점

중앙집중적, 주기적, 전면적, 일시적 개정의 특징을 보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지니는 순기능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곽병선, 1983; 김용,

2002).

① 새로운 교육혁신의 아이디어나 국가 교육목표의 실현을 용이하게 전국화할

수 있다.

② 체계적이고 국가적인 노력에 의해 질 높은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국가수준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④ 통일된 학교교육 평가기준으로 전국의 학교 수준을 균등하게 높일 수 있다.

⑤ 지방교육청, 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⑥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원칙, 이념, 변화의 방향을 개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

적 개정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7) 전면적 개정이란 주로 개정의 대상 범위에 관계되는 개념으로서 이 역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한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전면적 개정이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개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영
역을 대상으로 하여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서 포괄적 , 총체적 , 전체적 개정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도 있
다. 즉, 모든 학교급, 모든 학년, 모든 교과, 그리고 교과의 경우 교과의 전 영역에 대하여 개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교육과정을 개정한다고 하
면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반계 고교는 물론 실업계,
특수 목적계, 기타계 고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학교, 각 학교의 모든 학년, 모든 교과, 그리고 교과의 경우
일부 내용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모두 바꾸었다.

8) 일시적 개정은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방식에서 시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되 일정한 시간
안에 한꺼번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 개정의 본래적 의미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되 개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동시에 , 한꺼번에 , 일률적으로 , 즉 일시에 개정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시적 개정의 다소 약한 의미는 개정의 모든 대상을 동시에, 즉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안에 개정을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금년, 중학교는 내년, 고등학
교는 내후년에 개정을 하거나, 일부 과목들은 금년, 또 다른 과목들은 내년에 개정을 하는 경우, 그리고 총
론은 금년, 각론은 내년에 개정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개정의 대상들에 대하여 개정이 동시에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2년 혹은 3년이란 일정한 시간 내에 모든 개정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개정
방식도 일시적 개정이란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약한 의미의 일시적 개정은 일정한 시간 안
에 교육과정 개정의 대상들이 몇 개로 분할되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할적 , 순차적 , 차시적
개정이라는 의미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시간 안에 모두 개정을 한 후, 상
당 기간 동안은 개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기적 개정이 지니는 의미와 어느 정도 중복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일시적 개정은 주기적 개정의 한 단위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일시적 개정 방식이 반복되는
전 과정이 주기적 개정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개정 방식은 구분될 수 있다. 즉, 일정한 시간 안에 개정이
끝나면 그 후 상당 기간 동안은 개정 작업이 없다가 다시 어느 시점에서 일정 시간 개정이 이루어진 후 다
시 중단되는 식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주기적 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기적 개정은 일시적
개정 방식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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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모든 영역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조화로운 하나의 틀로 교육과

정을 통합할 수 있다.

⑦ 교사와 학생의 지역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⑧ 교육과정 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투쟁과정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발생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소모를 방지한다.

⑨ 교육과정 결정 관련 정치 투쟁이 일부 영역(중앙 국가 수준에 관여할 수 있

는 교육 관련 인사들) 안에서만 주로 발생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소모를 방지한다.

⑩ 각종 국가수준의 시험제도의 운영을 용이하게 한다.

(나) 기존 개정 방식의 약점

기존의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특징을 개념화하는 선행 연구

들(곽병선, 1983; 허경철, 1990; 윤병희, 1992; 조난심, 박순경 등, 1999; 홍후조,

1999; 김용, 2002; 김재춘, 2002; 이혁규, 2002; 김왕근, 2003)은 현행 개정 방식이

지니는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모두들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지적되고 있는 내

용들을 종합, 요약하여 기술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중앙집중식 개정(발)은 지역, 학교, 학생의 특수성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시행을 어렵게 한다.

② 중앙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은 법규적인 권위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맥락이 형

성되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시행이 획일화, 경직화된다.

③ 중앙집중식 교육과정 개발(정) 방식으로 인하여 교사는 교육과정 문제로부

터 소외되어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교육의 여러

영역에서 수동적 자세를 발전시키게 된다.

④ 주기적 개정은 개정의 필요가 절실하지 않거나 개정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

은 상황(혹은 시점)에서도 개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정의 필요에 대한

정당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하게 한다.

⑤ 주기적 개정은 현행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 실천되기도 전에 차기 개정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발생시킴으로써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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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기적, 일시적 개정은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다음 교육과정 개정시까

지는 개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효능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항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

단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저해한다.

⑦ 짧은 간격의 주기적 개정(5, 6, 7차 개정의 경우)은 교사들로 하여금 빈번하

게 개정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계속적으로 적응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한다. 교사들은 하나의 새 교육과정에 적응하

기도 전에 또 다른 새 교육과정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⑧ 전면적 개정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정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며 교육과정의 누적적,

점진적 개선을 불가능하게 한다.

⑨ 전면적 개정, 그리고 총론 위주의 개정은 개정 대상 요소들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획일적 개정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효능성

을 감소시킨다.

⑩ 전면적, 일시적 개정은 짧은 시간에 전 영역에 대한 개정 작업을 수행하도

록 함으로써 예산, 시간, 인력의 부족 사태를 야기한다. 예산, 시간, 인력의

부족은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원인들을 제공한

다.

전체적으로 보아 기존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발) 방식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

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이 부각된

다고 할 수 있다.

(3 ) 개발 기관과 참여 인사의 적정성 문제

앞 절에서 국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어떠한 기관들이 어떻게 관여하였는가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다. 그리고 참여하는 기관의 종류와 역할은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도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 절에

서의 분석은 일종의 거시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하

위 기관들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하였는가와 같은 미시적 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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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문제점을 기술한다. 제기되는 문제점은 시안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의

문제와 심의 과정에서의 참여의 문제로 구별하여 기술한다.

(가) 시안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의 문제

1) 총론 시안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의 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4차 이후 총론 시안 개발은 6차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과정 전문 연구기관에 위임되어 이루어졌다. 즉, 7차까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7차에 대한 개정 작업인 2007 교육과정 은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에 위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전문 교육과정 개발 기관에 교육과정 개정

업무가 위탁되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개발 과정에 다른 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특정 기관이

시안 개발이라는 연구의 과정에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까지 특정기관이 개발원이나 평가원이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개발하는 연구의 과

정에 공식적인 연구진으로 참여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외부 기관은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총론 시안 개발에 참여하

였다. 협의진, 자문진, 검토진, 용역연구 수행진, 세미나나 공청회의 발표진이나 토

론진, 설문 조사의 참여진 등의 형태로 참여하였다. 물론 기관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기관을 대표하는, 혹은 기관이 추천한 개인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형식으로 총론 시안 개발 과정에 참여한 개인들

을 그들이 대변하는 기관별로 본다면 대학, 학회, 초·중·고교, 학부모 단체, 교

직 단체, 시민 단체, 교육청, 언론 기관 및 기타 행정 기관 등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총론 시안 개발과 관련되어 누가 어느 정도나 참여하여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진 적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단

언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술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집단

이나 개인에 의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존재한다. 물론 이러

한 문제점이 과연 진정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

재 부분적으로라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의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

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일부 교사들에 의하여 지적되는 문제이다. 이들 주장의

골자는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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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사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과정에

서부터 교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교사의 참여는 너무나 제

한적이고 수동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는 지적

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사 집단을 대표하는 교사 단체가 총론 개발 연구진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라고 제기한 기관은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 이다.

이 기관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위의 교사 집단이 지적하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동

일하다. 즉, 총론 시안 개발 과정에 교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사

가 협의진이나 세미나의 발표자나 토론자와 같은 형식으로의 참여는 엄밀한 의미

에서의 참여라고 볼 수 없으며, 교사가 총론 개발 연구진의 공동 연구진으로 처음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리하여 전교조에서 추천하는 교사가 총론 시안 개발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셋째, 총론 시안 개발 연구를 국책 연구기관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 점 역시 전교조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이다.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총론

연구의 수행도 다른 과제들처럼 공모제를 수행하여 그 연구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력이 연구기관의 위상 및 기타 여러 운영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최상의 인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중요한 연구를 무

조건 그러한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넷째, 총론 개정을 위한 연구진 구성에 있어서 교과 교육전문가가 배제되어 있

다는 점이다. 이 점은 대학의 교과 교육전문가 그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총론 시안은 주로 교육학 일반을 전공한 교수나 연구원들로 구성된 팀

에서 개발하여 왔다. 교과교육 전문가 그룹에서는 총론 시안 개발 연구가 이렇게

교육학 일반 전공자들로만 구성된 그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론

지침들이 교과에 대하여 지니는 타당도가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작

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2) 각론 시안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의 문제

각론 시안 개발은 총론과는 다르게 어느 한 기관이나 위원회에 의하여 집중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체적으로 볼 때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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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에서 7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각론 개발은 어느 한 연구기관, 즉 한국교육개발

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이나 학회

등 다른 기관 등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7차 교육과정 각론

개발의 경우 사회와 과학은 교원대에서, 음악은 경인교대에서, 수학은 성균관 대

학의 교과 전문가들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나머지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은 교육

개발원에서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번 2007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는 모든 교과

에 대한 시안 개발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괄 위탁받아 개발하고 있다.

각 교과별로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에 포함시키는 인사들은 총론의 경

우와는 매우 다르다. 각론 시안 개발은 주로 교과 전공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정 교과의 전공 연구원, 그 교과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의 교수, 그 교과를 가르

치는 초, 중, 고교의 교사들, 그 교과를 전공한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전문직 인사

등이 참여하여 개발된다. 즉, 어느 특정 교과의 교육과정(각론)을 개발할 때 참여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교과를 전공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각론 시안 개발 방식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그

러나 이들 문제 역시 총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일부 사람들에 의하

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지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진정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

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각론 개발 기관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

적하는 사람을 많지 않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4

차에서 7차까지의 각론 개발은 소위 분산 체제 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즉, 교과별

로 각론 시안 개발의 책임자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특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에 있어 가장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나 집단에게 개발을

위탁함으로써 질 높은 각론 시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다. 그러

나 실제의 경우 교육부가 과제를 위탁하는 경우 전문성을 기준으로 담당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이외의 기타 다른 종류의 기준, 예컨대, 위탁 담당

자와 수탁 기관 담당자와의 인간적 관계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다. 또한 각론 시안 개발이 여러 기관에 분산

됨으로써 각론 전체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둘째, 각론 시안 개발 연구 전체가 어느 특정 기관에 일괄 위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문제로서 지적하는 그룹은 대개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특정 교과 전

문가 그룹이다. 각론 시안 개발의 일괄 위탁 체제는 첫 번째 분산 체제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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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개념이다. 각론 시안 개발 과제를 여러 기관에 분산시키지 않고 어느 특정

그룹에 모두 위임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작업에서 사

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와 고교 선택 교과에 대한 각

론 시안 개발 연구는 평가원 에 일관 위탁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방

식을 비판하는 입장은 일괄 위탁 제도가 결코 각론의 일관성 과 체계성 을 보장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되는 각론 시안의 질이 분산 체제에 의해 개발되는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상황에 따라서

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셋째, 특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과정에서 해당 교과의 전문가나 교사들만

이 참여하여 개발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문제로서 제기하는 집단은 주

로 교육학 일반 전공집단 및 총론 개발팀이다. 지금까지 각론은 언제나 각론 전공

자들만이 참여하여 시안이 개발되었다. 결과 총론과 각론과의 괴리 현상도 발생

하고, 개발되는 각론 시안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내용이 일반 사회의 요구를 고려

하는 사회적 적합성 이나 부모나 학생의 요구나 특징에 부합하는 개인적 적합성

이 결여되는 현상이 초래되곤 하였다. 반대로 교과 전문가의 요구는 거의 독점적

으로 반영되어 양과 난이의 적절성 문제가 요구되는 수준만큼 실천되지도 못했다

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나) 교육과정 심의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

현재 교육과정 심의회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도 있는 의미있는 법적 기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심의회는 대통령령

에 의해 그 성격과 구조 및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기구로서 이 기구가 어

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친다.

교육과정 심의회는 운영위원회, 학교급별 위원회 및 교과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들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위원의 구

성은 교육부가 주무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

의 중요 부문 인사들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문제의 제기는 전교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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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지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전교조 출신 교사의 참여 비중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현재 30명 정원인 위원들 중 전교조 교사의 수는 1명으로 되어 있다. 이

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 문제의 제기가 어느 정도나 타

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나 .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문제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문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본 항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3가지 문제, 즉 총론과 각

론의 괴리 문제, 교과간 교육내용 진술 방식의 차이와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교

육내용의 양과 난이 수준의 적정성 문제 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크게 보면 총론과 각론의 두 개 영역으

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총론은 국가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지침이

라고 볼 수 있고, 각론은 총론의 편제 안에 포함된 교과별 혹은 영역별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교육과정의 내용은 상호 일관성이

있는 체계로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고, 마땅히 그러해야만 국가 교육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는 교육과정 개정 시마

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할 때마다 언제나 제

기되는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7차 개정의 경우 총론에

서는 교과 교육 내용의 양을 30% 축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 각론에서는

이러한 총론의 지침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내용

의 과다가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누가 지니고 있으며, 누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우선 일선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제기한다. 수업 내용의 양이 많으

므로 교육과정 내용이 축소되어야 바람직한데 교육과정을 개정해도 그 양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교육학 일반학자 집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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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문제를 제기한다. 총론에서 내용을 줄여야 한다고 해도 각론에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두 집단이나 영역간의 괴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제기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체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높

은 수준으로 합의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내용

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총론의 지침이 명료하지 못할 때 괴리 현상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총

론의 지침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지침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 예컨대 각론 개

발자나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은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없게 총론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총론에서 30%의 교육내용 축소를 지침으로

제시했을 때 각론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그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의

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석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각론 시안 문서의 부피를 감축

하라는 의미하는 것인지, 각론에서 다루는 개념의 수를 축소하라는 의미인지, 혹

은 수업활동의 수를 줄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각론 개발자들은 감축

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감축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감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총론 지침의 불명료성은 총론과 각론 괴리의 중요한 원인이 된

다.

둘째, 총론 지침의 내용을 각론 개발자들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괴

리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각론 개발자들이 총론 지침의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경우에도 총론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들의 교육적 신념에 맞지

않을 때, 각론 개발자들은 총론의 지침을 따르지 않게 된다. 예컨대 교육내용의

30%를 감축하라는 총론 지침에 대하여 어느 각론 개발자가 이 지침의 내용을 나

름대로 구체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내용 감축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입

장을 지니고 있는 경우 그는 총론의 지침을 따르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총론 지

침에 대한 각론 개발자의 수용 불용의 신념이 괴리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

다.

셋째, 각론 시안 개발팀의 구성원 모두가 동일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

실이 괴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느 교과이건 교과별 교육과정을 개발

할 때는 언제나 해당 교과를 전공한 교과 전문가 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시안을

개발하여 왔다. 따라서 동일 전공자들로 구성된 각론 개발진들은 총론 지침의 내

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전공 교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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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바대로 각론을 개발해 왔다. 이 경우 팀원 모두가 동일 배경 출신들임으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시안 개발 과정에 제동을 걸고, 비판을 할만한 사람이 없었다.

만약 수학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팀에 영어를 전공한 전문가나 교육과정 일반을

전공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론 지침에 대한 충실성 정도는 달라질 가능성

이 있을 것이다.

넷째, 각론 시안 보고서(혹은 답신서)의 체제나 내용이 총론의 지침에 어느 정

도나 충실했느냐에 대한 평가 활동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괴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이 개발되어 보고서로 제출되면 대개의 경

우 그것으로 개발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비록 심의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되기는 하지만 극히 부분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그러한 심의나 검토도 대개는

교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총론 지침과의 관련성이란 관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각론과 총론이 얼마나 일관성있게 연계되어 있느

냐는 심각한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결과는 두 교육과정 간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괴리가 지적, 부각되지 않고 그대로 승인, 공포되곤 하였다.

요약하면, 각론 시안에 대한 총론 지침과의 관련성이란 관점에서의 평가 부재가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총론과 각론 시안을 개발하는 시간과 절차의 구조가 총론과 각론 괴리

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현재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작업은 총론

과 각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이 경우 괴리 발생의 가능성은 높다. 총론의 지

침은 연구의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결과적 산물이다. 이러한 지침이 나올 때 쯤 각

론은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이고, 이러한 각론 연구의 내용이 총론 지침과 갈등될

경우 상호 수정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 방식은 괴리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각론 시안 보고서의 검토 결과 총론 지침과의

심각한 괴리가 발견되어 수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았다 하더라고 현재의 개발

방식에 의하면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어 있다. 즉, 각론 개발의 과정 중에

는 총론과의 연계성이란 관점에서의 평가 단계가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연구의 시간 사용 계획 속에 구조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괴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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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과간 진술 방식의 비일관성

현행 7차 교육과정 각론의 구성 체제는 크게 보면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즉,

10개의 국민공통기본교과의 각론(교과별 교육과정) 문서의 기본적인 구성 체제는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의 다섯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 요소는 다시 가) 내용 체계, 나) 학년별 내용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적 체제는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각각의 하위 요소들의 성격이나 구조는 교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

다. 이러한 차이 중에는 소위 '교과의 특성 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용납될 수 있

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여 문제 라고 지적될만한 부분도 있다. 문제라고 지

적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학년별 내용을 진술하는 부분이다.

7차 교육과정 개발시 학년별 내용은 내용 + 행동 이라는 이원목표분류적인 방

식으로 진술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내용 이란 특정 교과에서 다루는 구체

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하며, 이들은 광범위하게 분류될 수 있고 아주 세밀

하게 분류될 수도 있어서 그 자체로서 하나의 위계적 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행동 이란 특정 수준으로 분류된 그러한 내용 영역을 학생이 배운 결과로

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개 ……을 할 수

있다 의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 7차에서는 이러한 표현 방식을 성취기준

식 표현 으로 명명하고 각론 개발자들이 학년별 내용을 이러한 의미의 성취기준형

으로 표현할 것을 요청하였었다. 즉, 학년별로 특정 교과의 어떤 내용을 배워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겠는가의 형식으로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에서 교과간 진술 방식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러한 차이 중

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는 차이도 있었다. 내용 진

술 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영역을 위계적으로 범주화 하는 방식에서 교과간 차이가 있었다. 예

컨대 국어나 과학 교과에서는 학년별 내용 영역을 2개의 수준으로 위계화하여 제

시한 데 비하여 나머지 교과들은 대체로 3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제시하

였다. 초등학교 3학년 과학의 경우 내용 영역은 우선 16개의 1차 하위 영역으로

우선 구분되고, 16개의 하위 영역은 다시 각각 2개의 2차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

제시되었으며 더 이상의 하위 수준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과학과에서는 2차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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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최종 하위 영역으로 제시되었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최종 하위 영역으

로 진술된 내용을 성취기준 으로 간주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학과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내용 영역은 2단계의 위계로 구성되었으며 최종 하위 영역의 수, 즉

성취기준의 수는 32개9)였다. 한편 초등학교 3학년 도덕과의 경우 전체 내용은 4

개의 1차 하위 영역, 1차 영역별로 2- 4개의 2차 하위 영역, 그리고 2차 하위 영역

각각에 대하여 다시 4개씩의 3차 하위 영역, 즉 성취기준이라고 부르는 최종 하위

영역의 3단계로 내용 영역이 위계화 되어 있다. 한편 고등학교 1학년 국사의 경

우 내용 영역은 5단계로 위계화 되어 있어 교과별로 내용 영역을 위계적으로 범

주화 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둘째, 교과간 학년별 내용 영역의 체계에 심각한 차이가 있었다. 도덕교과는 2

차 하위 영역 이름을 제시한 후 그 영역에 해당되는 하나의 절의 형식으로 목표

를 제시한 후 몇 개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회교과는 1차 하위 영역의 이름

다음에 그 영역의 목표를 절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수학의 경우는 1차 하위 영

역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학년별 목표10)를 4- 6개 정도의 항목으로 제시한 후 내

용 영역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하위 수준영역인 성취기준을 제시한 다

음 필요한 경우 용어와 기호 및 학습 지도상의 유의점 이라는 항목을 더 설정하

고 해당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다른 교과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과학, 체

육, 음악은 영역의 이름과 그에 속하는 성취기준들만을 간단히 제시하였고, 미술

은 2차 하위 영역 이름 다음에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영역의 목표를 제시한 후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교과별로 학년을 구성하는 내용 진술 체계가 특

별한 의미없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문제로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성취기준을 진술하는 방식이 교과별로 다른 경우가 많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래 성취기준은 내용 + 행동 의 형식으로 진술하고 행동 은 수업의

결과 학생들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지침의 성격을 벗어난 진술이 많았다. 국어과 초등학교 3학년 듣기 영

9)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과 초등학교 3학년의 성취기준의 수는 33개이다. 16개의 1차 하위 영역 중 4번째
하위 영역이 2개가 아니라 3개의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과학과 초등 3학년의 제1차 하위 영역
및 그에 속하는 성취 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내용은 16개의 영역 중 2번째 영역이다)

(2) 초파리의 한살이
(가) 초파리를 채집하여 그 생김새를 관찰한다. (나) 초파리를 기르면서 알에서 초파리가 되는 한살

이 과정의 특징을 시기별로 관찰한다. (가)와 (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최종 내용 영역임으로 성취기준이다.

10) 교육과정 문서상에 수학은 학년별로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단계별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단계는 한 학기에 해당되는 기간임으로 수학의 경우 한 학년은 두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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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경우 내용을 확인하며 듣는다. 가 하나의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과

학 3학년 어느 영역의 경우 초파리를 채집하여 그 생김새를 관찰한다. 가 성취기

준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도덕 3학년의 경우는 자신의 몸과 주변을 청결히 하

고 정리 정돈하는 방법 이 성취기준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사회 3학년의 경우,

고장의 그림 지도를 보고 고장의 실제 모습과 생활 모습을 이야기한다. 가 성취

기준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음악 3학년 어느 영역의 경우 가락: 가락의 흐름,

다장조, 민요 음계, 시김새 와 같은 형식으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진술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기에 앞서 이렇게 교과별로 현저

하게 상이한 방식으로 성취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각 교과별로 또는 같은 교과 내에서도 각각의 성취기준이 포괄하는 의미

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어느 교과의 경우는 성취 기준이 매

우 넓은 의미로 진술되어 있는데 비해 어떤 다른 교과에서는 성취 기준이 매우

좁은 의미로 진술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매우 일반적인 의미로, 매우 추상적으

로 진술된 경우도 있고, 매우 구체적이며 너무나 세세하게 진술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의 읽기 영역의 경우 읽기가 사회, 문화적 과정

임을 안다 라는 성취 기준은 너무나 넓은 의미의 진술인데 비해 중학교 2학년 사

회교과의 국사 영역에서의 성취 기준,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

를 이루면서 동북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음을 말할 수 있다. 는 너무나 세

부적인 성취기준이었다.

(3 ) 교과 내용의 양과 난이도 수준의 비 (非)적정성

교과별 교육내용의 양과 난이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점과는 무관한 주제처럼 보인다. 이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생각하면 내용의 양과 질의 문제도 개발 체제와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문제는 개발 과정상의 문제 자체는 아니지만

개발 과정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후속적으로 파생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개발 체제

의 문제점과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본 장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이 문제 역시 한국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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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과 내용의 양이 많으냐고 물

으면 대체로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교과 교육 내용의 양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급별, 과목별, 응답자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이양락 외, 2004).

초등 교사의 경우 응답자의 78.7%가 사회교과의 양이 많다고 답했으며, 도덕과

는 70%가, 과학과는 60.5%가, 국어과는 58.3%가, 수학과는 55.3%가 그렇다고 답

하여 초등 거의 대부분의 교과들의 양이 많다고 답하였다. 중학교의 경우는 국어

교사의 77.3%, 영어 교사의 73.3%, 사회 교사의 65.2%, 과학 교사의 59.8%가 교

육 내용의 양이 많다고 답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국어(71.3% ), 사회(61.2% ),

도덕(52% ), 영어(51.1% ), 과학(43.6% )의 순으로 내용이 많다고 응답했다.

교육 내용이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양이 많은가에 대한 응답보다는 적은 수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초등의 경우 사회 교과에 대해서만 과반수가 넘는

(55.4% ) 교사들이 너무 어렵다고 응답했고, 실과(40.8% ), 국어(36.9% ) 교과의 경

우가 그 다음을 이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영어(60.3% ), 과학(47.2% ), 사회

(45.8% )과목 순으로 내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많았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과학(44.3% ), 수학(39.5% ), 사회(36.2% ) 과목 순이었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요 교과목의 경우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

은 내용의 양이 많으며, 또한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이 너무

많은 것, 너무 어려운 것이 왜 문제인 것인가?

첫째, 내용이 많은 경우 피상적인 교수- 학습이 발생하게 된다. 필수적으로 가르

쳐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빨리 빨리 대강 대강 가

르치는 일이다. 다른 도리가 없다. 이러한 교수 방식은 대개의 경우 설명식, 강의

식 위주가 되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게 되는 피상적인

학습이 발생하게 된다. 많은 내용을 다루기는 하되 겉만 빠르게 훑어 나가는 수업

은 결국은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교수와 학습으로 끝나게 되어 진정한 교수- 학습

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

둘째,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

우, 학생들이 그 부족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대개의 경우 사교육이다. 학교

수업에서 수업의 진도는 빠르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학생들은 불안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불안감이나 무기력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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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교육을 더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과 내

용이 양이 많다는 것은, 더구나 내용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학교 수업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사교육의 심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셋째, 교육 내용 양의 과다는 궁극적으로 학습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 적은

양을 심도 깊게 배우는 것이 많은 양을 피상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교수와 학습의

본질을 보다 더 구현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교수- 학습의 본질은 자기 학습

력의 획득이며, 학습의 기쁨을 체득하는 일이다. 적은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는

가운데 학습의 참 맛을 알게 되며, 학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생성되는 것인데 비해, 많은 내용을 피상적으로 배우게 되

면 배움의 가치와 기쁨을 느끼기가 힘들며, 배움의 기능 또한 제대로 길러지지가

않는다. 양의 과다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넷째, 내용의 과다 문제와 함께 내용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학습 현상을 유발

하지 못한다. 배우는 내용은 너무 어려워도, 너무 쉬워도 배움에의 동기는 물론

배움의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모든 교수- 학습의

기본 원리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 내용의 난이 수준을 학생들의 현재의 수준과 비

슷하도록 맞추는 일인 것이다. 내용 수준과 학생의 이해 수준 간에 불일치가 발생

할 경우 모든 교육적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중요 교과에서 그 내용이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

고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다 . 교육과정 현장 적용상의 문제

교육과정 현장 적용상의 문제는 엄격히 보면 교육과정 개발 과정상의 문제와는

동일 범주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개발된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나 의도대로 잘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이

말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되 가능한 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바람직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두 영역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를 분석할 때에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그만한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본 항에서는 교육과

정 적용상의 문제로 연수와 홍보의 부족, 지원 체제의 미비, 교원수급 및 교육여

건의 미비 점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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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연수와 홍보의 부족

새롭게 개발, 혹은 개정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

해서는 이를 실천할 교사, 새 교육과정 체제하에서 공부하게 될 학생 및 학부모,

새 교육과정의 시행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교육행정 기관의 직원들이 새 교육과

정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새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및

홍보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7차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발, 고시된 이후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와 홍보는 어느 교육과정보다도 광범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이 과거의 어느 교육과정 개정의 경우보다도 개정의 범위

와 폭이 커서 보다 집중적인 연수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연수와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다.

연수와 홍보는 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바로 다음 해인 1998년부터 2003년도까

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수의 규모를 보면 모두 174개

과정을 통하여, 86,708명의 교원과 137,594명의 학부모들이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홍보를 위해서는 1998년도에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 교육과

정 이라는 자료를 20만부 발간하여 전체 교사 2인당 1부 꼴로 배포하였고, 2000년

도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제7차 교육과정 등 7종의 홍보 자료 120여만 부를 발

간하여 현장 전 교사들에게 배부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2003년까지 도합 440여

만부의 홍보 책자를 발간, 현장에 배포한 바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광범한 연수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느끼기에 연수와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

과정 관련 연구자들의 임상적 판단에 의하면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교사는

물론 이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장학사나 연구사들도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

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록 과거에 비하여 7차의 경우 보다 많은 교사들

이 최소한 의식 수준에서나마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7차 교육과정

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본 취지와 보다 세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수준의 연수와 홍보가 과거 어느 경우보다도 대규모로 시행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히 연수와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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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연수의 양(量)이 충분치 않았다. 비록 7차 개정안에 대한 연수의 과정이

매우 다양했고 연수의 대상도 어느 때보다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수의 양

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연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리하여 연수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제1차적인 고려는 무엇보다도 연수의 기회

를 확대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연수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수 요원에 대한 연수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 연수에는 많은 대상이

존재함으로 연수를 담당할 연수 요원의 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7차

의 경우 연수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 과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 질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못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 내용

을 잘 교육시키는데 요구되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연수 요원을 잘 길러 내지 못

한 점이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셋째, 연수의 방법 또는 연수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높지 못했다. 연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 강의, 방송 토론, 비디오 시청, 온라

인 연수, 면대 면 강의 등 여러 가지 형식을 사용하여 연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

하여 한 교사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중복 연수를 받

는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차의 경우 대부분의 연수는 강의 로

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강의를 한번 정도 받은 것으로 교사들은 연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만한 연수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넷째, 연수의 효과에 대한 평가 과정이 없었다. 연수가 제대로 이루러지려면 연

수를 받은 교사가 어느 정도로 새 교육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연수 결과

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연수를 계획, 실천하여야 한다. 7차의 경우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었다. 교육

인적자원부나 교육청은 나름대로 연수를 실시하고 횟수와 참여자에 대한 통계 숫

자에만 의존하여 연수의 결과를 평가하였다. 연수의 효과는 그러한 통계 숫자로

는 포착이 되지 않는다. 연수 결과에 대한 피상적인 평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원

인이 된다.

(2 )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미비

새로 개발 혹은 개정된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정착되려면 그렇게 되도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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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원을 하는 지원체제가 효율적으로 설정, 작동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은 과거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새로운 변화를 수반하는 것

이므로 새로운 변화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과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 7차 교육과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과정에 비하여 새롭게 도입된 사항

이 많았다. 새로운 변화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 구체적으

로 발생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는 지원 체제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했다.

그러나 7차의 경우 이러한 지원 체제가 성공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 한 연구

결과(허경철 외, 2005)에 의하면 시·도 교육청의 경우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

육과정이 잘 운영되도록 차상위 기관, 즉 교육인적자원부 수준에서 어느 정도나

지원하였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3.6%가 지원을 받은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시·군·구 교육청 수준에서 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되어 상급 기

관으로부터 어느 정도나 지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도 50.2%의 응답자들이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은 경우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의 비율은 단위 학교 수준은 더 높이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응답자의 47%가, 중학교는 56%, 그리고 고등학교는 60%가 지원을 받은

바가 없다고 응답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 하위 기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은 바가 없다고 응답

한 것은 지원 체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

서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은 깊이있게 그 이유나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새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면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 뿌리를 내릴 때까

지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7차의 경우는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나 연구자들의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다. 이 점이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 교원수급 및 교육여건의 부족 11)

만약 새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항목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교원의 새로운

충원이 요구되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11) 교원수급이나 교육여건의 문제는 넓은 의미로 보면 지원 체제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원
체제라는 범주 속에는 교원수급이나 교육여건 이외의 여러 다른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그
러한 여러 요소 중에서 교원 수급이나 교육 여건의 문제를 특별히 부각시켜 진술하기 위하여 별도의 항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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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미리 갖추어 놓거나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7차 개정의 경우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개정에 따른 교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

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6차와 비교하여 수업

시수에 변동이 없었음으로 새로운 충원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의 경

우는 전체 수업시수가 주당 2시간 정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경우

만큼의 충원 요인이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록 전체 수업시수의 변동에

따른 교원 충원 요인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만 발생하였지만 초, 중, 고교 모두 수

준별 교육과정이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6차의

경우보다는 보다 많은 교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12)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였다. 하나는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인

한 교원의 증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시.도별로 교육여건

이 상이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이 확대되어 그 수치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록

연차별 증원 계획을 수립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 자체가 정확할 수 없어서 계획

대로 시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을 시

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적 조건이 훨씬 악화되어 충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

원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교원의 증원

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교원의 증원 뿐만 아니라 교육 시설

여건의 개선도 요구되었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보다 취

지에 맞도록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교실과 여러 유형의 교실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에서 2004년까지 30, 645개의 교실을 증

축하며, 28,700개의 교실을 대수선할 것을 계획하였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

역시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못하였지만 상당 정도

의 증축 및 수선이 이루어져 시설 여건은 과거에 비하여는 상당 정도 개선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과 노력에의 결과 이루어진 교원의 증원과 시설 여건에의

12) 7차 교육과정 개발 당시에는 교원의 충원을 전제로 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선택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
한 것은 아니었다. 교원이 충원이 되면 좋은 것이며, 가능한 한 새로운 교원이 충원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
청하였었다. 그러나 국가의 사정으로 인하여 충원이 못 되더라도 학교의 여건에 따라 가능한 수준으로 수
준별 교육과정이나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었다. 꼭 필요한 교원이 충원이 안 되는 경우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허용하였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은
교원의 증원 배치를 전제로 개발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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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도 불구하고 증원의 폭과 개선의 정도는 현장 학교의 교육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한 감이 있다. 지속적인 증원과 개선이

미래에의 과제로 남아 있다.

3 . 교육과정 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탐색

앞 절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기술한다. 크게 교육과정 개발 방식 및 절차의 개선 방안, 교육과정 내용 구성상

의 개선 방안, 교육과정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기술

하도록 한다.

가 . 교육과정 개발 방식 및 절차의 개선 방안

(1) 교육과정 관련 법규의 제정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방식 및 절차를 개선하는 첫 번째 방안은 개발 방식과 절

차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는 일이다.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식이나 절차는

다른 여러 종류의 국가적인 과제와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한 일이다. 국가

적인 과제는 대개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

하여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할 국가적 사항은 대단히 많은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교육과정을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개발, 혹은 개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방식과 절차에 관하여 그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개발, 개정이 끝난 연후에 그러한 교육과정 내용

에 의거하여 개발, 개정되는 교과서의 경우 개발 또는 개정과 관련되는 상세한 내

용들이 8장, 40조나 되는 대통령령의 형태로 규정화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총론이

나 각론의 시안이 개발되었을 때 그러한 시안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과

정심의회의 운영하는 방법도 역시 21개의 항을 포함하는 13개 조의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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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으로 상위의 개념이며, 실제적으로도 훨씬 더 중요한 교육과정 개발(정)

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도를 마련해 놓지 않고, 그 보다는 하위 개념이며 중

요성에 있어서도 훨씬 미약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이나 교육과정심의회 운영과 같

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

가 되지 않는다.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교육과정

개발은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결과적으로

질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되는 법규를 제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 어쩌면 이 법규가 제정되지 못하고 교과용 도서 개발이나 교육과정심의회 운

영에 관한 법이 먼저 만들어진 것은 교육과정 개발 관련 법규의 제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과정 개발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일

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가 교육과정 개발이나 개정을 위한 법규를 제

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법규의 위상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나 교육

과정심의회 규정보다는 그 격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령보다는 상위의 규

정인 법률 의 지위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제 23조 하나만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3개의 항이 제시되어 있다. 국

가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제 24조로 신설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제 23조의 하위 항으로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고자 할 때 어떠한

핵심 내용을 어떠한 수준으로 법률화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그 결

과에 대한 광범한 합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교육과정 개정이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법령화 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13) 따라

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법제화하는 연구를 보다 다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러나 법제화 연구 이전에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가 많이 있다.

바람직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식과 절차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

야 할 문제 영역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법제화 과정을

거칠 것을 예상하는 연구임으로 이상적인 방안의 제안만으로 부족하다. 그러한

제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내야 하는 실천적인 부분도 연구의 부분으로

13) 이 방면에 관한 연구는 현재 1건이 있다. 강은수, 함수곤, 홍후조(2004), 교육과정 법제화 연구. 교육부정책
과제 연구보고서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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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연구이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최소한 2- 3회 실시한 후,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후 종합된 결과를 법제화 하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 교육과정 수시 개정 방식의 구체화 , 정교화

교육과정 개발이나 개정을 보다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

나가 개정 방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국가 교

육과정 개정 방식은 주기적, 전면적, 일시적 개정 방식이었고, 이러한 개정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의 개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그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 바로 수시 개정 방식이다. 수시 개정 방식의 보

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그림 II- 1]과 같다.14)

개정 요구·의견 수렴 개정 요구안 검토
개정/ 운영 보완

여부 결정
교육과정 개정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현장여론종합관리시스템)

교육과정심의회
(수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운영 지원

현장 여론수렴

- 교과교육연구회(연2회)

-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

- 인터넷 제안마당

- 전문가 인력풀

교육과정 교과서 발전

협

의회(연 2회)

적용실태조사 분석(연1

회)

교육과정 국제동향(연1

회)

개정의 필요성 검토

- 교육부 쟁책방향과의

적합성

- 국가 사회적 요구와의

부합성

- 교육여건 등 현실적

수용 가능성

개정의 방향 범위

검토

시·도 편성·운영

지침 개선 권고

교과서 수정·보완

교육여건 개선

추진

정책 연수·홍보

개정 기본계획 수
립

(교육인적자원부)

개정안 연구·개발
(KICE 등 연구기관)

개정안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개정안 심의
(교육과정심의회)

개정안 확정·고시
(교육인적자원부)

[그림 II- 1] 수시개정 체제에서의 교육과정 개정 절차

위에 제시된 수시개정 모형도에 의하면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은 기존의 개정

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14) 그림의 출처는 교육부에서 보도자료(2005년 2월 15일)로 발표한 공식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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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형도에 의거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개정 작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수정, 보완, 준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첫째,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한 구체적이며 정교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2005년 9월에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 서비스 라는 포털사이트 개통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해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접수,

수렴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수렴은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지, 접수된 개정

에의 요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설

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 부분을 명료화하여야 한다. 여론 접수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 어느 기관이 접수 기관이 될 수 있

다. 이를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접수 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은 접수 내용

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 작성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개정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적용실태 연구 와 교육과정 국

제동향 연구 를 매년 1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 관련 출연연구 기관에서 매년 이 과제를 원의 기본

과제로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이들 과제들을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과제로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구의 범주 속에 이들 주제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키는 것도 주요한 방

안이다.

셋째, 교육과정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수렴된 개정에의 요구 사항

을 면밀하게 심의, 검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심의호의 운영이 기존의 방식과는

전적으로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 심의회를 정례화하며, 정기 모임과 부정기

모임의 횟수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심의의 내용이 보다 타당하며 심도

깊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국가 교육과정의 전 영역을 여러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의미있게 범주화하

고, 각각의 하위 영역들에 대한 개정작업을 연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그러기

위한 마스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작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수행하도록 한

다. 개정에의 요구는 현장의 여론에서 수렴된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이

오직 현장의 의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개정에의 요구를 발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거의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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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정하였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과정을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체를 부분으로 분할하고 각 부분을 질 높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방식

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 참여 인사의 확대

국가 교육과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개발된

새 교육과정이 보다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 보다 많은 관계 인사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 인사의 확대가 어떠한 방

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총론 개발과 각론 개발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총론 개발 과정에서 참여 인사의 확대 방안

첫째, 총론의 개발 과정에 교과 교육 전공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총론 개발은 주로 교육학 일반 전공자들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이루

어져 왔다. 이 팀에 교과 교육전공자는 전혀 없었거나 있었다 해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총론 연구팀의 20% 정도는 교과 전공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총론 개발 과정에 교과 전공자의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둘째, 총론 연구팀 구성에 교사의 참여를 필수화한다. 총론을 개발하는 초기 단

계에서부터 교사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교과 전공자를

20% 정도 포함시키는 것처럼 교사도 그 정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개인수준에서 아니라 기관 수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주로 교직단체를 대

표하는 사람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셋째, 총론 연구팀의 규모를 기본적으로 기존의 규모보다는 확대한다. 지금까지

총론연구팀의 규모는 5- 8명 정도였다. 그리고 그들도 대체로 동일 전공자들이거

나 동일 기관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었다. 앞으로는 총론 연구팀의 규모는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인적 구성은 여러 영역과 기관을 대표하는 사

람들로 구성하도록 한다. 최소한 대학, 연구소,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사회 유관 기관 등의 대표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도록 연구팀을 구성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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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총론 개정 시안의 개발 과정에 보다 다양하며 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협력진, 협의진, 자문진, 세미나나 웍샵

에서의 발표진이나 토론진, 설문조사에서의 참여진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행 횟

수를 증가시킴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참여 인사의 확대 문제는 궁극적으로 개발 예산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총론 개발 소요 예산을 현행의 규모보다 확대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확대 정도만큼 참여 인사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 각론 참여 인사의 확대 방안

첫째, 각론 시안 개발팀을 구성할 때에 해당 교과 전문가들로만 구성하지 않도

록 한다. 교육학 일반 전공자들의 참여 비율을 최소한 10% 정도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해당 교과 전문가 이외의 다른 교과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또한 10% 이

상 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시안 내용이 보다 넓은

의미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협력진, 협의진, 자문진, 세미나나 웍샵에서의 발표진이나 토론진, 설문조

사에서의 참여진에 해당 교과 관계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대변하는 사람들

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교육학 일반 전공자, 타 교과 교육 전문가, 교

직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사회 유관 기관의 대표자들이 위의 각종 모임에

참여하도록 한다.

셋째, 협의회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행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서 보다 많은 사

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각론 개발 예산의 규모를 현행보다 획기적

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나 . 교육과정 내용 구성상의 개선 방안

(1) 총론과 각론의 괴리 극복 방안

앞의 2절에서 총론과 각론의 괴리 현상을 기술하고 그 원인을 진술한 바 있다.

괴리가 발생하는 그러한 원인들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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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총론 지침의 내용을 가능한 한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이해

와 해석상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 총론의 내용 자체가 명료하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다양하게 이해가 되는 경우 각론 개발자들은

총론의 취지를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총론 시안은 그 의미하는 바가 명료

하도록 개발되도록 한다. 총론 시안의 내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의 과정

을 다양하고 충분하게 하도록 한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불명료하다고 지적하

는 부분을 철저히 찾아내고 그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철저한 개

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둘째, 각론 개발진이 총론 지침의 내용에 공감되지 않을 경우에 괴리가 발생한

다. 그러므로 우선은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경

우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가 후속되어야 한다. 각론 개발진이 총론 지침에

공감하지 않을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론 시안 개발 과정에서 각론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여, 상화간의 공동 이해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대화의

과정에서 갈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갈등이 조정될 때까지 끈질긴 대화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총론 시안과 각론 시안의 내용

상에 괴리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간을 아우르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 내

용을 조정하도록 한다.

셋째, 전술한 바와 같이 총론 연구팀 구성에 각론 전공자들을 포함시키며, 각론

연구팀 구성에 총론 연구팀원이나 총론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포함시키

도록 한다. 연구진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경우, 협력진, 협의진, 자문진 등에 해당

교과이외의 다른 영역에 속하는 인사들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도록 한다.

넷째, 각론 시안의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별 심의회에서 총론 지침과

의 일관성 검토를 심의의 중요한 항목으로 부각시키도록 한다. 그리하여 심의 결

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면 개발팀에 대하여 수정, 보완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시안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의회 역시 심의 대상으로서 총론 지침

과의 일관성 문제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심의 결과 일관성을 위배했을 경우 개

발 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절차를 둔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회에 총론 개발

자나 총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석시키도록 한다.

다섯째, 각론 개발 지침 속에 총론 지침에의 충실성 이라는 항목을 강조하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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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각론 시안 개발 절차의 하나로서 총론 지침에의 충실성

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포함시키

도록 한다. 또한 시안 개발이 끝나고 그에 대한 답신 보고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된 후, 답신보고서의 충실성 정도, 즉 시안 내용의 총론 지침에의 충실성 정

도에 대한 평가를 공식화 한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도록 한다.

(2 ) 교과간 진술 방식의 일관성 확보 방안

각 교과의 교육과정을 진술하는 방식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에 대하여는 앞 절

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교과간 진술 방식의 차이는 교과의 특성

상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나 의미없이 서로 다른 경우는 교육과정 전체의 체계성이나

정합성을 파손시키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

루어져야 한다. 개선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별 내용 영역은 각 교과별로 몇 단계의 하위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

는데 그 단계의 수가 교과마다 상이하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비일관성은 교과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지도 않으며, 필연적이지도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서 교과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3단계로 내용 영역을 위

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현행 체제 하에서도 대부분의 교과가 내용

영역을 3단계로 구성하고 있음으로 2단계나 5단계로 구성하고 있는 교과의 협의

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둘째, 학년별 내용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나 방식이 교과간에 차이가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차이는 교과간 내용 영역의 위계화 방식의 차이에서처럼 교과의 특성

을 반영하는 필연적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 경우도 몇 몇 교과에서만 차별

성을 보이고 있다. 몇 몇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교과들은 대부분의 교과가 취

하고 있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일탈 교과

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내용 영역 구성 요소나 그 방식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셋째, 학년별 내용에서 학생들이 수업의 결과 나타내 보여야 할 행동과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이나 소재로서의 내용으로 진술하게 되어 있는 성취 기준

의 진술 방식 역시 교과별로 일관성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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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과가 모두 제 각각이지는 않고 몇 몇 교과가 특별히 원래의 지침에서 벗

어나 있으며 이러한 비일관성은 교과의 필연성을 반영하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몇 몇 교과들 개발진과의 협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

조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각 교과별로 진술된 각각의 성취 기준들이 포괄하는 내용의 범위가 교과

별로서 차이가 있으며, 때로는 같은 교과 내에서도 영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영역 내에서도 각각의 성취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어떤 성취기

준은 포괄하는 내용의 범위가 아주 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세밀하며 좁

은 것도 있다. 이러한 비일관성도 필연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수정될 수 있는 문

제인 것이다. 가능한 한 포괄의 범위가 동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와 같은 종류의 내용 진술상의 비일관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적

극적인 방안으로서 각론 개발 전에 각론 개발팀들에 대한 심도깊은 연찬회를 필

수 과정화 한다. 과거의 경험상 교과 간에 발생하는 비일관성의 영역과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원인 및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집

중 연수를 하도록 한다.

여섯째, 각론이 개발되는 중간 시점에서 내용 진술 상에 있어서의 교과별 비일

관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전체 웍샵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 웍

샵에는 각론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교과의 연구진들이 참여하며, 각 교과별로 진

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발표함으로써 그 상이 여부를 조사하고, 발견된 비일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토론을 하도록 한다.

(3 ) 내용의 양과 난이도의 적절성 확보 방안

교육내용의 양과 난이도의 적절성 문제는 교육내용의 적정화 라는 보다 큰 문

제 영역의 하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교육내용의 적정화라는 문제 중

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인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교육내용의 양과 난이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내용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접근을 교육내용의 적합성 및 양과 수준

의 적정성, 내용조직의 적합성에 주목하여 상호작용적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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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적정화의 각 단계에서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적정화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때 비로소 최종적 교육의 장(場)인 수업에서 교육내용을 매개로 한 원활한 교수-

학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내용의 실천적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적정성의 실태

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혔듯이 교육내용 적정화는 단순히 교과서 내용 적정화에만 한정

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있고 교육의 각 단계의 적정화가 유기

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양의 30% 삭감과 수준의 하향을 도모했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 내용의 양이 줄어들지 않은 실태를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

육과정 개정에서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양과 수준의 조정에서 무엇보다 실제

시수설정과의 대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시수설정과 양·수준의 조

정간의 상호 역학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내용 적정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예컨대 고정 또는 감축된 실제 시수에 양과 수준을 무리하게 맞추게 되면 교육

내용의 적합성과 연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각 교과에서는 교육내용 적정화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또는

교과목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설정을 통해 교육내용의 적합성 및 내용의 양

과 수준의 조정, 조직의 적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교과목표는

교육내용 적정화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설정된 교육·교과목표가 정당성

및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의 특성 및 체계에 비춘

반성적 검토가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달성의 대상으로서의 교육·교과목표

가 적정화를 기하는 데 타당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통합형 교과 및 분책 교과, 영역 세분화의 교과 등은 그 교과의 근본

적 특성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제고 위에 교육내용 통합을 통한 적정화를 도모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에 따른 교육내용 적정화 실태에서 볼 때 초등

학교와 중등학교간의 적정화 괴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

등학교간의 교육내용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학교급별의 교육내용 적합성 및

양, 수준, 연계의 제고가 요구된다.

여섯째, 교육내용 적정화(성)의 실태를 부단히 확인·점검할 수 있는 연구체

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 적정화는 종래와 같이 특정 지침에 따라 일시

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적정화(성)를 판단하는 고정적,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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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편적 준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내용 적정

화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부단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내용 적정화는 총론과 각론,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를 갖추어 도모될 필요가 있다. 종래의 교육내용 적정화 방식을 지적하자면, 그

것은 특정 교육내용 적정화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교과부문에 일방향적으로 제시

되어 그 본래의 취지 및 의도와는 달리 오해와 모순을 초래하여 결국 시행착오

를 거듭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 . 교육과정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1) 교육과정 연수의 내실화

국가 교육과정이 아무리 질 높게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연수를 통한 이해의 확산이 후속되지 않는다면 국가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은

보장될 수가 없다. 따라서 새롭게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

수하느냐의 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 2004년 12월에 교육과정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15). 이미 제시된 방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새 교육과정이 개발되면, 일단 중앙 수준에서 시ㆍ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담당자들에 대한 총론 연수를 실시한다. 시ㆍ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담당자들은 새

교육과정의 올바른 확산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핵심 요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총론 연수는 새 교육과정의 총론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이나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이 팀에 의

하여 핵심요원을 위한 모든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각 시ㆍ도교육청의 총론 핵심 요원(총론 연구자들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

계자들로부터 총론에 대한 연수를 중앙에서 받은 교육과정 담당자들)들은 각 시,

15) 그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총
론, 교과 중앙요원 및 시·도교육과정 담당자 연수를 책임지고, 시·도교육청은 관리자 및 일반교원 연수를
책임있게 연수하는 것이다. 둘째는 연수대상 및 내용을 단계화·차별화하는 것이다. 1단계(핵심요원) 2단
계(일반요원) 3단계(실천연수) 4단계(심화발전연수)로 대상과 내용을 단계화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연수과정에 교육과정 과목 개설을 상설화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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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각론 핵심 요원(시, 도에서 선정한 교과별 우수 교사)에

대한 총론 연수에 참여한다. 각론 핵심요원을 위한 총론 연수는 총론에 대한 오해

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론 핵심 요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새 교육과정의 각론 개발팀(연구자들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은 각

시, 도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각론 핵심 요원(시, 도에서 선정한 교과별 우수 교

사) 연수에 연사로서 참여한다. 그리고 각론 핵심요원 연수는 각론 개발팀에 의해

서만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지방에서 총론과 각론에 대해 연수를 받은 각론 핵

심 요원들은 지방이나 지역, 또는 학교 단위에서 총론 및 각론에 대한 전달 연수

를 하도록 한다.

넷째, 연수의 방법을 다양화한다. 면대 면 강의식 연수, EBS 방송을 이용한 연

수, 일반 시중 방송을 이용한 연수, 방통대학 방송을 이용한 연수 등 다양한 매체

를 통한 연수를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강의식, 토론식, 세미나식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2 )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제도화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려면 시행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개정 경우 시ㆍ도교육청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하여, 지방의 시, 군, 구교육청들은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그리고 단위 학교들

은 이 모든 교육 행정 기관에 대하여 지원의 미흡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

다. 교육과정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과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총론이나 각론 시안 개발 연구의 내용 항목 속에, 개정되는 사

항들이 잘 시행될 수 있는 지원의 내용이나 지원 체제에 대한 연구도 포함시키도

록 한다. 지금까지의 시안 개발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항목이나 체제에 관한

연구를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시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안에서도 교육과

정 개정 담당 업무팀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과 관련된 일반직 관리들도 팀

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시안 개발 과정에서 시안 개발팀(주로 교육과

정팀)과 지원팀(일반 행정팀)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긴밀한 협조 체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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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차 상급 교육 행정 기관에서는 하급 기관에서 교육과정의 시행과 관련되

어 요청되는 지원의 내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며, 가능한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정하도록 한다. 부서를 신설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일을 책임지고 처리할 사람을 설정하도록 한다.

(3 ) 교원수급 및 교육여건의 개선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정되었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지원 요소가

바로 교원과 시설의 문제이다. 그러나 교원의 증원이나 시설의 증강 문제는 교육

과정의 개정과 관련하여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개선의 항구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안 개발을 할 때 개정에 따른 교원의 증가나 시설의 변화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는 부분도 연구의 필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총

론이나 각론 개발에서 개발진들은 이 문제를 연구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지를 않

았으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소홀하게 이루어져 왔다.

둘째,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증원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

로 증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증원과 관련된 방안이나 계획은 시안 답신서에 포

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의 시행은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교원 운영의 유연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원을 지방공무원화하고, 복수 자격증 제도를 강화하며,

교장의 강사 채용권을 확대한다. 이 방안은 교원 수급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문화

풍토에서는 시행하기 가장 어려운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후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넷째, 시안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의 요구 사항은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실천되도록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어떠

한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이의 시행을 교육행정 기관의 우선적인 실천 과제로

설정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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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과서 편찬 체제의 문제와 개선 방안

1. 교과서 편찬체제의 현황

본 절에서는 현제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 체제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정 교과서 및 검

정ㆍ인정 교과서의 편찬 절차 및 검정 과정을 기술한 후, 교과서 심의 및 실험과 현

장검토를 위한 기준과 분석 관점을 제시한다.

가 . 교과서 제도의 현황과 정책 방향

교과서 제도란 교과서의 저작권을 누가 가지느냐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편찬은 그 저작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정도서와 민간 출판사나 저작자가 편찬

한 도서를 국가가 적격을 심사하는 검정도서,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나 시ㆍ도교육

청의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인정도서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제도의 특

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방향을 밝히기로 한다.

(1) 교과서 및 편수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제

29조 제1항으로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 역시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고·선정 및 가

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명시해 놓았다. 이러한

규정은 교과서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관여한다는 법적 근거가 된다.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제도는 교과서 편찬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 및 관여 정도에 따라 크게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에서는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 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자유발행도서의 전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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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정도서

국정도서란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국정도서는

국가가 교과용 도서 편찬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기관을 정하며, 교과용도서 심의의

절차를 거쳐 생산 공급하게 되는 국가 발행체제하의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다만 그

개발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구기관 또

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는데, 현재는 국정도서 전량을 위탁하여 개발하

는 연구·개발형 체제로 편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발행된 국정 도서로는 현재 초등학교의 전 교과서와 중등

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및 특수학교용 교과서들이 있

다. 국정도서는 첫째, 국가수준에서 기준과 통일을 기해야 할 교과(초등학교 전 교

과, 중등학교 국어, 문법), 둘째, 국가관,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과열된 논쟁이 조

정·정리되어야 할 과목(국사)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속 및 이념적 혼란 극복

이 필요한 교과(도덕), 셋째, 수요가 적어서 출판사의 검정 신청이 없는 교과(실업계

전문 교과 및 특수학교의 각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곽병선 외. 2004).

(나) 검정도서

검정이란 교과서의 적·부를 심사·판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민간 출판사나 저

작자가 편찬한 도서를 학교에서 교수·학습용 도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교육인

적자원부나 그 위임을 받은 공공성 있는 기관이 판정하는 절차이다. 검정도서는 이

러한 검정을 받아 합격한 도서를 말한다. 즉, 발행사와 약정을 한 개별 저작자가 교

육과정과 검정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에 의거하여 교과별 도서를 저작한 후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실시·공고한 검정도서 검정에 출원하여 합격한 도서를 말한다. 검정

업무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부가 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실시하고 있다. 그리

고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고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가 검정도서에 해당된다.

(다) 인정도서

인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개발하는 국정 및 검정 교과서로는 급변

하는 시대 상황이나 지역여건,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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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하는 제도이다. 인정도서는 원칙적으로는 민간이 제작 발

행한 도서에 대해 국가 또는 주에서 교과서로 인정한 후 목록을 정하고 이를 학교

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인정도서는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가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용 허가를 받는 방식의 제도이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은 국립을 제외한 각급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

임하였다. 그리하여 인정도서 신청은 지역 교육장과 고등학교장은 교육감에게 신청

하고 국립의 각급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위와 같은 인정도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국·검정도서가 없는 경우로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양 선택과목 59책, 특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국악

고등학교의 교재 7책, 학과가 새롭게 신설된 실업계 비서학과의 2책이 있다. 둘째,

국·검정 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방송용 교재 11책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국·검정 도서를 보충하는 경우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시·

군·구 지역교과서와 4학년1학기 시·도 지역 교과서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인정도서

의 경우에 국·검정 도서가 새롭게 제작되거나 교육과정 변동 등으로 그 사용이 곤

란할 경우에는 사용이 취소된다.

(라) 자유발행도서

자유발행도서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교과용도서의 저작이나 발행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고 민간 부문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교과서 자유 발행을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의 자유발행제도는 교과서 발행제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에서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 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도입 의미

가 부여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는 컴퓨터 관련 과목이나 개별

교육이 가능한 체육·예술·국제에 관한 전문교과의 과목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지정한 78개 과목에 대하여 당해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

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 1항). 이러한 방식은 자유 발행제 도입의 전 단계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

는 자유 발행제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인정도서의 예외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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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2 ) 현행 교과서 정책의 방향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현행 교과서 정책의 방향은 한마디로 다양하고 질 좋

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 이다. 이는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수월성을 지닌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질 개

선 없이는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확신을 근거로 내세운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를 유일한 학습자료 라는 인식으로부터 다양한 학습자료 중의 하

나 라는 인식의 교과서 위상 변화에 따른 방향 설정이며, 아울러 질 낮은 교과용 도

서는 학생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용 도

서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가) 다양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과 공급

다양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과 공급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된

다.

첫째, 교사와 학생이 주된 학습 자료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교과용 도서

를 개발하여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과용 도서의 편찬제도를 국정도서

에서 검정 도서나 인정 도서로 확대할 때 실현된다. 곧,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단일

한 교과용 도서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개발진들에 의해 여러 종류의 교과용 도서 중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형태와 매체로 구현된 자료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일한 교육과정 내용에 의하여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서책형태의 단일한 교과서만

을 개발하지 않고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동시에 개발하여 교육내용의 해석과 학

습을 입체적으로 돕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주된 매체가 되고 있는

전자 매체를 활용하는 자료들의 개발은 교과용 도서의 개념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

대시키고, 학습 자료의 다양성의 폭을 넓혀 놓았다. 초등 영어 교사용 지도서, 특수

학교의 교과용 도서 일부, 실업계 고교의 정보 전자계열학과의 교과용 도서 등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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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매체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셋째, 내용구성에서 단일한 학습의 수준과 형태만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형태와 수준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

한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학업능력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성해 주는 방식으로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시도하고 있는 수준별 교과서의 개발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나) 질 좋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과 공급

질 좋은 교과용 도서는 내용 구성과 외적 체제에서 높은 수준의 질은 유지하는

자료를 말한다.

첫째, 내용 구성 면에서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를 잘 구현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

준과 적절한 활동의 학습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서 별도의 상업용 참고서가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도서를 의미한다. 즉, 본문, 사진, 삽화 등의 제시가 학

습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 탐구과제, 선택 학습활동 등이 적

절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

다.

둘째, 외적체재의 질이 높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

이 흥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구성되어야 하고, 견고하고 실용적인 교과

용 도서의 개발을 하려는 것이다. 사실상 교과용 도서가 외적 체재 면에서 일반 시

중에서 접하는 다양한 일반도서 수준에 미치지 못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과

용 도서의 전체적인 디자인, 크기, 지질, 제본, 삽화의 그림, 활자 배치 등을 개선하

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 이후 국정도서의 경우 연구·

개발형 교과서 편찬을 추진하였고, 1998년 이후 국정과 검정도서 공히 외적 체재를

개선하는 데 힘써 왔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 을 정

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현에서는 아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현재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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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과서의 편찬 과정과 운영

여기에서는 교과서의 편찬 과정과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정도

서의 편찬 조직과 편찬 과정을 밝힌 후 검정도서의 검정 방향, 검정관리 및 검정

과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인정도서의 신청과 심사 조직 및 과정을 제시한다.

(1) 국정도서의 편찬

우리나라 국정도서의 편찬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형 교과용 도서 편찬을 지향하

고 있다. 연구 개발형 교과용 도서 편찬이란 교과용 도서 개발에 선행하여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을 기초로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되 개

발과정에서도 연구가 병행하는 개발체제를 말한다. 이는 교과용 도서의 질을 높이

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개발형 국정 도서의 편찬체제를 간단하게 나

타내면 [그림 III- 1]과 같다.

교육과정

고시

교과용도서

관련 연구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

교육부

심의

현장 학교

실험

교과용 도서

정본 발행

[그림 III- 1] 연구·개발형 교과용 도서 편찬 체제

(가) 편찬 조직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 계획과 편찬 및 집필 지침이 확정

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정도서의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추천 기준에 의하여 복수 추천을 하면 추천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

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을 위탁한다. 제7차 교육과정

에 의한 국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선정·위탁된 기관은 26개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출원 연구기관이 3개, 대학이 21개, 국가기관이 1개, 교과교육

연구회가 1개이다.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

라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용 도서의 연구 ·개발 업무를 진행한다 .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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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연구·집필, 검토·협의, 편찬·삽화 등을 담당할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회의

집필·연구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소정의 기준에 따라 해당 교과에 대한 학

계 전문가와 현장교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집필·연구진의 구성은 선정 기준에 의거해야 하는데, 그 선정 기준

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육 경력자,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현장 교사, 연구 경력

5년 이상의 연구원, 교육부 해당 교과 지도 담당관이다. 집필 연구진은 교과용 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 설정, 집필 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수정, 원고 집필, 검토·수정·보

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집필·연구 책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해당 교과 담

당관과 편찬 과정별로 사전 및 사후 검토를 받아 교과용 도서가 편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두고 있다. 심의회는 5인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원, 산업체나 연구소의 경력을 가진 자, 교육 행정기관 또

는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학부모,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격을 가진 시민단체,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다. 교과용도서 심의회는 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질을 높이는데 설치의 목적이 있

다.

(나) 편찬 과정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도서 편찬 과정은 [그림 III- 2]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그 주

요 과정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김재복 외, 2002).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 계획

을 수립한다. 그리고 편찬 지침, 집필 지침을 확정한다. 이어서 연구·개발 기관을 선

정하여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탁한다. 연구 개발 기관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진

과 집필진을 선정한 후, 편집 방향과 집필세목을 작성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정

도서편찬심의위원을 선정·위촉하고, 편집 방향과 집필 세목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에 따라 수정·보완된 편집 방향, 집필 세목에 의거하여 교과용 도서를 집필하고 검

토를 거쳐 개고본을 작성한다. 이 개고본을 가지고 현장 학교에서 실험 적용을 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본을 작성한다. 수정본을 심의한 다음 결재본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검토한 다음 최종 결재를 해서 인쇄하여 현장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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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고시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 계획 수립

편찬 지침, 집필 지침 확정

연구 개발 기관 선정·위탁 연구 개발 기관

연구 개발 기관 대표자 회의

계획서, 신청서 검토·승인 연구 개발계획서 제출 , 보조금 신청

편찬진(연구진, 질필진) 회의

국정도서편찬심의위원 선정·위촉 기초 연구 (교육과정 상세화)
(교과별 5 - 2 1명)

편집 방향, 집필 세목 검토 편집 방향, 집필 세목 작성

집필 세목 심의 수정·보완

원고 집필자 회의

원고 집필 , 검토, 수정·보완

삽화, 사진 제작

편찬진(원고본 작성) 협의회

출판사 원고본 심의 원고본 작성, 제출

실험본 인쇄 개고본 심의, 조판 의뢰 개고본 작성, 제출

실험연구 학교(초등)
현장 실험지도 및 결과 검토 현장 검토 반영 수정·보완

현장검토 교사(중등)

수정본 심의 수정본 작성

생산, 공급 결재본 검토 , 결재 , 생산지시 결재본 작성, 정산서 제출

기간본 수정·보완

생산, 공급 직권 수정

[그림 III- 2] 국정도서의 편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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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정도서의 편찬

민간 출판사와 저작자가 편찬한 도서를 교육인적자원부나 그 위임을 받은 공공

성 있는 기관이 검정을 하는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질 높은 교

과용 도서를 확보하여 공급하는데 있다. 검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

이 배우는 주요 학습 자료라는 점, 둘째, 교재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 셋째,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검정

도서의 편찬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의 검정 방향, 검정

관리 및 심의 조직, 검정의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검정 도서의 검정 방향과 원칙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의 구현에 적합한 교과서를 선별하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검정의 기본 방향을 합목적성, 공정성, 효율성으로 하여 검정 업무를 추진하

였다(김재복 외, 2002).

o 합목적성 : 검정 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에 맞는

양질의 도서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정 업무 수행의 중점 방향이다.

o 공정성 : 검정 기준과에 비추어 교과용 도서 선별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기

위한 검정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o 효율성 : 검정 과정 운영과 예산 집행 업무 등 업무 진행을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는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이다.

이러한 검정 도서의 검정에 대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I- 3]과 같다.

(나) 검정 관리 및 심의 조직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관리위원회 와 검정심의위원회 가 구성된다.

이들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김재복 외, 2002).

검정관리위원회는 검정 과정의 전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검정 담당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으로 구성된다. 검정관리위원은 검정관리위원장(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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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원칙

위원 선정의 공정성

출원 도서의 익명성

법규 적용의 명확성

검정 과정의 객관성

검정 결과의 공개성

공정성

검정 목표

최고 전문가의 참여

검정 도서 심층 분석

최고 품질의 도서 확보

창의적 ·혁신적 ·

진보적인 서 적극 수용

합목적성 효율성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구현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교과용

도서 발행

교과용 도서 개선 교수 ·학습 내용, 방법, 평가 개선 학교교육의 혁신

검정 목표

검정 기관의 적정화

운영 과정의 합리화

소요 예산의 최적화

참여 인력의 전문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용 도서 검정 방향

[그림 III- 3] 교과용도서 검정의 기본 방향

과정평가원장)이 임명하며, 검정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검정심의위원회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제3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다. 각 심의회는 5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

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검정심의위원회는 교사, 교수, 교육인적자원부 편수 담당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위원과 검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원

칙적으로 검정 대상 교과목별로 설치된다. 그리고 심의위원 위촉은 비공개로 하며,

그 인적 사항은 비밀로 한다.

연구위원은 기초 조사를 담당한다. 심의회 검정 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신청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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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연구위원은 검정 신청도서의 내용, 표현, 표

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한다. 내용조사, 국어 표기, 어휘 검

색, 편집 디자인, 외국어의 경우 원어민 등의 연구위원이 있다.

검정위원은 교육용 도서를 심사하고,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검정위원은

당해 교과목 전공의 대학 교수, 중등 교원, 연구원으로서 교과용 도서의 심사 능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된다. 검정 조직 구성원의 활동 기간은 해당 도서

의 검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검정 도서가 많을 경우 교과별 심의회 산하에

하위 분과별 심의 조를 둘 수 있다.

(다) 편찬 절차 및 검정 과정

우리나라 검정 도서의 편찬 과정 <그림 III- 4> 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그 주요 과

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계획과 검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검정을 공고하고, 집필 유의점을 확정·배포 및 집필 안내를 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예정자 등록을 접수하고, 검정계획 수립 및 연구·검정위

원을 추천한다. 그리고 검정 수수료를 결정하여 출판사로부터 검정신청서와 심사본

을 접수받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검정 기준을 확정하고, 연구·검정위원을 위

촉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차 심사와 출판사의 수정·보완 후, 2차 심사를

거쳐 합격을 결정하고 공고한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이종교과서협회로

하여금 일부 수정 보완 후 합격본을 전시하게 하고, 학교로부터 검정을 받아 생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검정 도서의 검정과정은 심사본 접수 - 기초 조사 - 1차 본 심사 - 2차 본 심사

- 지도서 심사 - 최종 판정 - 합격본 발표의 절차를 거친다. 이 절차를 보다 구체적

으로 제시하면 <표 III- 1>과 같다(김재복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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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고시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 계획 수립

검정 기본 계획 수립

검정 공고

집필상의 유의점 확정

유의점 배포 및 집필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판사 검정 신청 예정자 등록 접수

검정 기준 작성 및 확정 검정 세부 계획 수립

연구·검정 위원 추천 접수 연구·검정 위원 추천

검정 수수료 결정

출판사 검정신청서 및 심사본 접수

연구·검정 위원 위촉 1차 심사

출판사 수정·보완

2차 심사

합격 결정 및 공고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수정·보완

합격본 전시 전시 지시

검정도서주문(학교)

검정도서 생산 생산 지시

검정도서 공급

한국검정교과서협회

기간본 수정·보완
생산, 공급 수정 지시

[그림 III- 4] 검정 도서의 편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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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1> 교과용 도서의 검정 과정과 심사 내용

단계 심사내용 조건 비고

1. 심사본 접수

(검정관리위원 )

심사본 제작 형식

심사본 제출

집필 계획서 및

서류

수수로 납부 확인

제출할 서류 종류 및

내용 확인

단순 미비

사항은 보완한

뒤 제 접수

2. 기초조사

(연구위원 )

내용 조사

표현, 표기

어휘 검색

편집 디자인

조사 결과를 본심사에

반영

내용조사, 어휘내용

수정 불능의 내용오

류 , 어휘사용의 범위 과

다 이탈 도서는 검정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본심사

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과목별

합격 총수는

교과검정위원

회가 결정함

1차 부적격

판정 교과서는

재검정

신청(심의위원

은 1차 부적격

판정이유시

제출 )

2차 부적격

판정이 난

교과서는

재검정신청

가능(심의위원

은 2차 부적격

판정 이유서

제출 )

3. 본심사

[공통기준] 적용

헌법 준수

교육법 , 교육과정

준수

저작권 준수

내용 타당성

[교과기준] 적용

교육과정 준수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방법

표현, 표기

편집 및 외형 체제

독창성

<재척 사유>
심사관점 5개 항묵에

하나라도 있다 는 판정

을 받은 도서는 부적격으

로 처리하여 교과 기준

심사에서 제외시킴

혁신적인 도서 적극

수용

항목별 채점 : 항묵별

채점요소를 참고하여 채

점한 뒤 A, B, C로 나누

어 평가

<재척 사유>
C 판정을 받은 항목이

2개 이상인 도서는 부적

격으로 판정
4. 본심사

2차 판정

수정 , 보완 지시사항

이행 연부 확인

지시사항 미수정 도서

는 부적격으로 판정

5. 지도서 심사
교과서와 같은 과정

으로 검정 실시

지도서 불합격시 교과

서도 합격 취소

6, 최종판정

(검정위원 )

교과서 , 지도서

종합 판정 -
적격/ 부적격

교과서와 지도서 모두

합격된 경우만 최종 합격

본으로 인정함

7. 합격본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불합격본은 사

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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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정 도서의 편찬 과정

인정 도서는 국가가 주관하여 개발하는 국정 및 검정 도서로는 급변하는 시대 상

황이나 지역 여건 및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한 제도로서 국정이나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인정도서를 인

정할 수 있다(다만, 국립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

(가) 신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인정권자인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다만, 국립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국립의 각급

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신청 시기는

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인정권자에게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승

인을 신청해야 한다.

(나) 심사 조직 및 과정

심사위원은 대학 교수, 교육전문직, 초·중등 교원 중에서 해당 교과 교육에 전

문 지식과 교육자로서의 소양을 갖춘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한다. 심사위원 수는

1차 심사에 5- 9인, 2차 심사에 3- 5인으로 하고, 가격사정 실무위원은 가격 산정업

무에 경험이 있는 교육행정직 3인으로 한다.

심사 과정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의하여 검정도서의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함으로써 심의 방향, 조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검정 도서와 같

다. 1차 심사에서는 공통 기준과 교과별 기준을 중심으로 하되 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심사위원들이 마련하여 심사한다.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의 수정지시 이

행 여부와 수정된 내용을 심사한다. 1,2차 심사와 가격산정을 통과한 도서는 부교

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3차 심사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교육감의 확인·결재로 인

정도서가 된다. 인정도서의 인정을 얻은 도서에 대하여는 인정 신청 외의 학교도

별도의 승인 신청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인정 도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검정 도서와 크게 다를 것이 없

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해 인정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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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당해 교과목의 자격증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

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 정당·종교를 지

지하는 등 교과용 도서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거

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1항).

다 . 교과서의 심의 및 실험

교과서의 심의와 실험 및 현장 검토는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검토과정이다. 여

기에서는 교과서의 편찬과 검정에서 기준이 되는 교과서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초

등학교 국정교과서 편찬의 현장 검토 현황을 제시한다.

(1) 교과서의 심의 기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

다. 심의회는 5- 21인으로 구성되며,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심의회는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심의 기준 시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이 심의 기준에

는 공통 기준, 교과 공통 기준, 교사용 지도서 심의 기준이 있으며, 이것은 국정 도

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의 심의에 모두 적용된다. 여기서는 공통 기준과 교과 공통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통 기준

공통 기준은 모든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보편 기준으로서 법 규범의 준수, 내

용의 보편성 등 교과용 도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이며, 판정도 있다. 없다.

로 한다. 이 기준은 질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준수 여부만 판단하는 대상이기 때문

에 공통 기준의 어느 한 항목이라도 위반한 도서는 부적격 도서로 다음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 공통 기준은 <표 III-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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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2> 교과용도서 심의 공통 기준

심사영역 심사판정
판 정

비고
있음 없음

I . 헌법 정신과의 일치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가?

특정 국가, 종교, 단체 , 계층 등

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 ·우대하거

나, 왜곡 ·비방한 내용이 있는가?

I I . 교육기본법 , 교육과정

과의 일치

교육 이념과 교육 목표에 위배되

는 내용이 있는가?

I I I . 저작권 위배 여부

타인의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표절 또는 공표된 저작

물을 현저하게 모작한 내용이 있

는가?

IV. 내용의

보편 타당성

학문상 오류나 정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인 편견이 포함되

어 있는가?

(나) 교과목별 기준

각 교과별로는 교과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과 기준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교과서

를 심사하는 공통 기준이 있고, 지도서를 심의 하는 기준이 있다. 그리고 각 교과는

이 공통 기준을 토대로 교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교과서와 지도서의 심사(검

정) 기준을 구성한다. 교과서 심의 공통 기준은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 선정 및 조

직, 교수·학습 방법, 표현·표기, 편집 및 외형 체제, 독창성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독창성의 영역을 두어 기존의 교과서 및 다른 교과서와 차별화 되는 독

창적인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서 심의의 공통 기준을 제시하며 <

표 III-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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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3> 교과용 도서 공통 심의 기준

심사 영역 심사관점 A B C

I . 교육과정의

준수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 목표, 내용 ,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I I . 내용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해당 학년의 특성에 적절하고,

전학년 간의 계열성이 고려되었는가?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인 이론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특정 인물, 성, 지역 , 상품 등을 부당하게 비방,

왜곡 , 옹호, 우대하는 내용은 없는가?

범교과 학습 (민주시민교육 , 인성교육, 환경교육 ,

경제교육 , 에너지교육 , 근로정신함양교육,

소비자교육, 통일교육 , 한국문화정체성교육 ,

국제이해교육 , 해양교육, 정보화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은 관련 단원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학습량은 적절하며 심도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I I I . 교수-학습

방법

교과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교과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 분석, 활용

방법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교과 교육의 목표-내용-방법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과

과제를 제시하였는가?

IV. 표현 및 표기

한글은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을 따르고

있는가?

V. 편집 및

외형 체제

판형 , 쪽수, 색도 등 외형체제는 집필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편집디자인이 참신하고, 지면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

사진과 삽화 등은 선명하고, 내용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VI . 독창성

학문성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인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가?

교수-학습 과정과 활동이 독창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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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과서 실험과 현장 검토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국정 도서의 경우 교과용 도서 실험본이 개발되면

새 교과용 도서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내용의 수정·보완을 위한 자료와 의

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학교 를 두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년간을 운영하였다. 실험·연구학교 지정

은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13개의 전국 교육대학부설 초등학교를 협력연구학교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실험·

연구학교에서 수행해 온 교과서의 분석 관점과 실험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표

III- 4>와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한편 중·고등학교 국정 도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국정 도서처럼 실험·연구학교

를 지정·운영하지 않고 전문성을 지닌 현장 교사들이 도서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

해 검토하여 수정·보완한다. 검토를 위한 분석 관점은 초등학교와 비슷하나 교과목

의 특성과 학년 수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중등학교 국정

도서(국어, 도덕, 국사, 생활 외국어)의 현장 검토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는 중학교

24명, 고등학교 보통교과 60명, 고등학교 전문 교과561명의 교사가 참여하였고,

2002년도에는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보통교과 27명, 전문교과 402명, 특수학교 54

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2 . 교과서 개발 및 검정의 문제점 분석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 및 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교과서 제도 및 관리 기능

상의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교과서 개발과정 및 심의·검정에서 나타나는 문

제점을 밝힌 후, 교과서의 내용 체제 및 전개방식의 문제와 양과 수준에 따르는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가 . 교과서 정책 및 관리 기능의 문제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시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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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I- 4> 교과서의 분석 관점 및 실험·연구 방법

교과서 분석 관점 및 실험 ·연구 내용 실험 ·연구 방법

공

통

사

항

1. 적합성

1- 1.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내용인가?

1-2. 학생의 발달, 요구, 흥미 , 능력에 알맞은 내용

인가?

1-3. 학습 내용의 분량이나 지도 시간이 적절한가?

1-4. 학습 내용의 수준과 난이도는 알맞은가?

1- 5. 학습 시에 필요한 교재 ·교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교과용 도서

분석

수업 관찰

면접 및

협의

교과용 도서

적용에 관한

의견 조사

총괄 평가

교원 연수

(학교자체 교

과 및 동학년

협의회 )

2. 정확성

2- 1. 제시된 삽화 , 사진, 도표, 통계 들은 적절하

게 선정되었는가?

2-2. 제시된 내용이나 용어 등의 표현 , 표기는 정

확한가?

2-3. 교과별 지식 체계에 비추어 학습 내용이 바르

게 구성되었는가?

2-4. 편견이나 논리성이 결여된 내용은 없는가?

2- 5. 오류 , 오자, 탈자 등은 없는가?

3. 연계성

3- 1. 학습내용의 조직에서 학년 간 , 교과 내의 계

열성이 잘 반영되었는가?

3-2. 교과간의 횡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이

제시되었는가?

3-3. 학습내용의 배열 , 조직은 서로 연계성 있게

제시되었는가?

4, 참신성

4- 1. 단원 전개의 체제가 자율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가?

4-2. 소재선정 , 자료제시가 참신하고 학생의 입장

에서 제시되었는가?

4-3. 시대성 및 현실성에 알맞고 창의성이 있는가?

4-4. 편집이나 체제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5. 기타

5- 1. 지역, 종교, 성 역할 등의 내용은 편견이 없

이 중립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5-2. 첨가해야 할 내용은 없는가?

5-3. 삭제해야 할 내용은 없는가?

특수

사항

교과별

특수사항
교과별 분석 관점과 검토 요령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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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후, 현행의 교과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괄하고, 교과서 관리·기능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과서 정책과 관리 기능의 문제는 교과

서 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기본적 문제이다.

(1) 교과서 정책의 문제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이다. 더욱이 우

리나라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은 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학교 수업에서는 교과서가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자료로 사용

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정책과 그 내용 구성은 학교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은 그 행정적 시행에 있어서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제시

될 수 있다.

(가) 일관성과 안정성의 부족

먼저 편수 행정 기구의 일관성과 안정성 부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뒤에서 논

의하게 되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 제안 에서 자세히 언

급하게 되겠으나 이제까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편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축소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는 일관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안정성에도 크게 부정적인 형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편수 행정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는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어렵게 하였

다. 편수 담당자들도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으로 전출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행정

당국도 수시로 인사를 집행함으로써 전문적 편수 집행을 어렵게 하였다. 편수는 업

무의 성격상 교과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 만큼 한 업무를

오래 동안 담당하는 일이 필요하다.

(나) 자주성과 자율성의 침해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교

과서 제도도 국정과 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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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는 내용을 통제하거나 정권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정권에 따

라 교과서의 정책이 변화되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도 정치적 영향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일은 교육의 본질인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에의 기여라는 기본

을 왜곡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여 정치나 경제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곤 하였다. 그리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

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어렵게 하였다.

(2 ) 교과서 제도상의 문제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상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의 부족이다.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교과서 제도는 교과용 도서의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및 가

격 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 제도는 국가가 통제권을 갖는 정부 주도형으로서 교과서

의 개편 시기, 편찬 방법, 심의와 검정 절차, 교과서의 조직과 구성, 판형, 쪽수 등에

관한 세세한 것들까지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는 전체가 국정도서로 되어있고, 중·고등학교의경우에는 국정과 검정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인정 도서가 있으나 이것도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제6차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합격 종수 폐지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 검정 합격 종수 제한이 폐지되고, 종전의 일괄 검정에서 학년별

연차별 검정으로 전환되었으며, 극히 일부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 제

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교과서 제도는 획일적, 일원적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를 발행하여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창의성을 기

르며, 학생들의 수준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의 발행이 요구되

고 있다.

(3 ) 관리 기능상의 문제

좋은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기구의 관리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기구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역할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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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수 담당자의 업무 과다와 전문성 결여

편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은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편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

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참여 인사들의 전문성은 매우 미흡하며, 게다가

업무의 과다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잦은 직제 개편과 인원 감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교과용 도

서의 정책을 수립하고, 교과의 내용 연구를 추진하며,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정정책과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담당하는 전공자가 교과별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핵심 기능이라

고 볼 수 있는 편수와 장학 행정 분야에 이를 담당하는 교과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

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고 내용을 관리하는 일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어 전공자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과

목을 책임 맡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편수 담당자가 없는 과목이 많아서 공업계열

의 경우에는 혼자서 450여권의 책을 검수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재복 외, 2002).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담당 부서는 계속 축소되어왔다. 1996년까지 1국5과

63명이던 부서가 1996년 이후에는 1심의관 3과 46명으로 줄었고, 2000년 이후에는

1과 24명으로 줄었다. 현재 국정 도서는 초등,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중심으로 721

책이고, 검정도서는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187종 1,575책이며, 인정도서는 1,275책이

다(홍후조, 2005). 이들 책을 20여명의 편수 담당자가 연구 개발 및 검정과 인정에

참여하며, 사후 관리는 물론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지나친 업무 과다 현상이

며, 게다가 비전공 분야의 교과목까지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에도 극히 소수의 인력이 검정 업무를 담당하였다(7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검정의 경우 정규직 5명, 임시직 4명이 검정 업무

를 담당함). 따라서 업무량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역시 수시로 대학으로 진출

하거나 다른 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직

의 경우에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책무성의 면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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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수 업무 기능의 분산 및 협조 미비

교과서 편수 기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에 의거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즉, 검·인정 도

서의 경우 기본 계획 수립, 국정·검정 구분 고시, 검정 기준 작성과 검정위원 위촉,

검정 교과서의 수정 보완, 교과용 도서의 가격 관리 및 저작권 업무, 교과용 도서의

발행 공급 등 기본 계획과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수행한다. 그리고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은 검정 심사 및 합격 공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의 이원

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김재복 외, 2002).

첫째, 책무성의 부족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이 분리된 이원체제는 책임 한계가 불

분명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특히 교과용 도서의 적격·부적격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는 검

정과정에 간사로 참여하나 실제 검정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 업

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원도 역시 검정의 판정과정에 심의위원으

로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용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어느 쪽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며,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둘째, 협조체제의 미흡이다. 1998년에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인적자

원부의 산하 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민간 기구로 설립 되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구성원의 성향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 담당자들은 대체로 현직 교원 출신들로 되어 있어 차후 상

위직 취득에 관심이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원은 교원 경력자들도 있으나

많은 경우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 후 임용되었으므로 차후 대학으로의 전직에 관심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차이는 같은 일을 하면서 유대성의 결집을 약하게

한다.

(다) 교과서 공급체계의 비효율성

현재의 교과서 공급 제도는 2002년 6월 25일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고 있는 바,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그 발행 계획서에 따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

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의 공급 대행자 지정 제도 에서 발행자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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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공급제 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국정 교과서는 대한교과서(주)

가, 검정 교과서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가 공급하는 이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발행

사 자율 공급 제도는 발행사들이 개별적으로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비용의 상승과 보급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국정 교과서 공급과 검정 교과서 공급의 분리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학

교에 공급하는 주체가 달라서 여러 번 공급하게 됨으로써 사무가 증가하여 학교와

공급인들에게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제작된 교과서의 공급 시기와 공급 방법의 통

일성과 편리성이 요구된다. 공급 기관의 분리는 비용 면에서도 운반비, 인건비, 창고

료 등이 이중으로 지출되어 수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신현석 외, 2005).

나 . 교과서 개발 및 검정상의 문제

여기에서는 교과서 개발 및 검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국정 교과서의 개발 및 심의와 현장 검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검·인정 교과서 개발과 검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밝

히기로 한다.

(1) 국정 교과서 개발 및 심의상의 문제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국정도서는 연구·개발형 체제를 택하고 있

다. 그리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교과용 도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개발은

국정 도서 전체를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개발한다. 그리고 심의와 현장 실

험과 검토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가) 연구 ·개발과정의 개방성 부족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기관은 연구진, 집필진, 검토·협의진을 구성하여 교과서 개

발에 착수한다. 이때 대체로 연구진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집필진에는 전문

가와 현장 교사가 참여하며, 검토·협의진에는 전문가, 현장 교사, 그리고 교과에 따

라서는 극히 일부의 시민 단체와 같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학부모나 학생의 참여

- 74 -



는 거의 제한되어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의위원 구성도 전문가와 현장 교

사가 중심이 되고 일부 시민 단체의 인사가 참여한다.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해당 교과목의 유일한 도서인 만

큼 그 개발과 심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담당관, 교과교육 전문가, 교사 학부모, 학

생, 사회 인사 등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입

장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구·개발 과정과 심의에서 현장교사의 비율을 확대하고,

중학교 국어과와 도덕과의 경우 국정도서 공모제를 시행하여 연구·개발팀을 선정하

였으며, 초등학교 실험본 교과용 도서를 교육인적자원부나 개발 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 방문하여 볼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일부 개방의 폭을

확대하였으나 아직도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에서 개방성의 부족에 대한 논

란은 계속되고 있다.

(나) 교과서 심의회 운영 및 현장 검토의 형식화

교과용 도서 심의회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설치하고 있다. 심의위원의 구성도 교과

전문가,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교과용 도서 내용을 검토하

여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전제로 설치된다. 그리하여 교과에 따라서

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교과목에서는 하나의 요식적 절차로 형식

화 되어 있기도 하다. 즉, 교과서 원고가 완성된 원고본과 현장 실험 및 검토가 끝난

후의 수정본 심의회가 소집되어 협의를 한다. 이때 협의되는 내용은 심도 있는 검토

보다는 개괄적인 의견 개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적어

내는 내용도 결국은 집필진의 검토 사항으로 넘어간다.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개발에 적용되는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학교 지정과 운영

은 교과용 도서의 적합성과 정확성, 학습에서의 적절성 등을 사전에 알아보는 중요

한 절차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보완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다만, 실험·연구학교 16개와 협력 연구학교 13개에서 전교과에 걸쳐 참

여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검토·기술한 것을 모두 수합하기 때문에 집필진이 이를 세

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므로 실험·연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중등학교의 경우 현장 교사들이 국정도서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검

토하고 수정하는 절차 역시 초등학교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집필진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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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결과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여부가 교과용 도서의 수정·보완에 대한 관건이

다.

(2 ) 검 ·인정 교과서의 개발 및 검정의 문제

민간 출판사와 저작자가 편찬한 도서를 검정하는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

사를 통해 질 높은 교과서를 확보하여 공급하는데 있다. 그러나 검정 도서의 저작

과 검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그리고 인정도서도 검정 도서에 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인정 도서의 인정 과정에

서도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발행사의 과다와 전문성 결여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약 100여개의 출판사가 검정 교과서 출원에 참여하였으

며, 이 중에는 소규모 출판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에 합격되면 판매

금액의 일정 금액 이상은 합격된 출판사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이것은 소규

모 출판사를 보호하고, 교과서의 홍보나 판매에서 과열을 막는다는 장점을 가지지

만 다른 한편에서 볼 때, 몇 권의 교과서를 출원해서 하나라도 합격되면 손해를 보

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많은 출판사가 여러 권의 교과서를 출원하게 되는 원인이 된

다. 또한 교과서를 출원하는 출판사들 중에서 많은 출판사들이 학교 급별, 교과서별

로 교과서를 개발하는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출원되는 교과서

수에 비해 우수한 교과서가 많지 않고, 검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김재복 외,

2002).

게다가 몇몇의 대형 출판사 외에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

태에서 출판사가 난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의 오류에 대

한 책임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묻는 사회적 정서 때문에 출판사의 사후 관리가 소홀

하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검정 도서의 오류 책임을 정부 보다는 출판사에 묻는

다. 그러므로 출판사가 전문성을 갖추는데 노력한다. 일본에서는 65개의 전문 출판

사가 육성되고 있으며, 이중 44개사는 특정 학교급의 교과용 도서만을 발행한다.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모두 발행하는 출판사는 19개이며, 중·고등학교 교과서만을

발행하는 출판사가 2개이다.

- 76 -



(나) 검정에서의 전문 인력확보 문제

현재 검정 제도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모든 교과서에 대한 검정과정을 수

행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검정위원을 추천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를 위촉한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

든 교과목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전공 분야의 유능한

검정 위원을 확인·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검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교과목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교육에도 정통

해야 하며, 검정 교과서를 출원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

육과정이 고시된 후에 교과서를 거의 동시에 개편하기 때문에 유능한 교과목 전공

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검정용 교과서를 개발·출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능한 교과

목 전공자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검정 과정에서는 수백 명의 검정위원

들이 외부와 통제된 상태에서 합숙 심사를 한다. 이러한 통제적 구속을 싫어하는 사

람들은 검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게다가 검정위원들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검정 후에도 그 결과에 대해 많은 시비

가 일어나기도 한다.

(다) 검정 심사 예산 및 책임성의 부족

검정도서의 검정에 드는 비용은 국가의 예산 지원 없이 출원자의 수수료에 의존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책당 평균 35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예산

의 제약으로 인해 검정위원 수를 늘리거나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

다. 또 예산 부족으로 대략 기초조사 7일, 1차 심사 10일의 기간이 획정 되었다. 이

것은 교과용 도서를 정밀하게 검토 심사하는데 매우 부족한 기간이다.

우리나라의 검정 교과서의 합격 여부는 검정 심사의 최종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

이 아니고, 일단 합격을 결정한 다음 오류의 수정·보완 지시를 통해 교과서를 고치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정·보완의 책임을 검정위원들이 지는 것이 아니고, 교

육인적자원부가 진다. 이것은 완전한 심사 과정이 못되며. 검정위원들의 책임 한계

도 불명확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정본의 최종 단계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심

사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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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차별 검정의 일관성 및 계열성 부족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 도서를 각각 일괄 검정했던 제6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검정 교과서 개발은 중학교 1, 2, 3학년을 각각, 그리고 고등학

교 필수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을 연차별로 검정하였다. 이것은 집

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집필 기간을 늘려 주며, 검정을 나누어 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진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검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검정위원이 달라져서

일관성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열성을 심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리하

여 같은 출판사와 저작자가 개발한 일학년 교과서는 합격되고 2학년 교과서가 불합

격되거나 1,2학년 교과서는 합격되고, 3학년 교과서는 불합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다. 이 경우 학습자의 학습에 연속성이 없어 학습 효율성이 떨이질 수 있고, 학년마

다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계열성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 게다가 고등

학교 1학년 교과서가 중학교 3학년 교과서보다 먼저 개발되기 때문에 학교급간 내

용과 활동의 수준과 범위에서 비약이나 중복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다 . 교과서 체제 및 내용 구성상의 문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내용체제와 외형체제, 그리고 교과서 내용 구성에

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기로 한다. 먼저 교과서 구성의 내용체제 및 전개

방식의 문제와 외형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밝힌다. 그리고 교과서 편찬시

항상 제기되고 있는 양과 수준의 적정화 문제를 제시한다.

(1) 내용체제 및 외형체제의 선진화 부족

교과서의 내용 구성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가 내용체제이며, 크기, 판형, 활자,

색상 등 외적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가 외형체재이다. 교과서가 가지고 있

는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학습내용의 제시, 탐구과정의

유도, 학습 자료의 제공, 학습 동기의 유발, 학습 및 연습 문제의 제공이다. 교과서

는 이들 기능이 보다 충실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을 때 학교 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김재복,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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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용체제 및 전개 방식의 문제

우리나라 교과서 전개 방식의 개선은 제4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나타난 많은 교과서 관계 연

구들이 바탕을 이루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내

용을 구성하는 방식을 시도한 것이다. 당시에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서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합의하여 반영하기로 한 교과서 단원 전개과정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정태범, 1989).

첫째, 왜 그 단원을 배워야 하는지 안내하고(학습하는 이유제시, 학습목표 제

시, 동기·흥미 등 문제의식 고취), 둘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학습 내용을

제시하며(주요 사실·개념·원리 제시, 사진·그림·도표 등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

시, 관찰·조사·실험·감상·실습 등 학습 방법 및 절차 제시), 셋째, 무엇을 배웠는지

결과를 정리·확인하고(주요 개념·원리 발견, 주요 내용 요약, 학습 결과 정리·확

인), 넷째, 학습한 내용을 적용 보충하는(발견된 사실·개념·원리 적용, 문제 해결,

가치·태도 변화, 심화 학습 자료 제시) 단계를 두도록 한 것이다.

위의 모델은 그 후 현재까지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의 원칙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교과목에 따라서는 이러한 모델이 비교적 잘 적용되고 있으나 어떤 교

과목에서는 이러한 학습 단계에 따른 모델의 적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학습 내

용이나 기능 제시 중심으로 이루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외형체제의 다양성 부족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교과서는 현행 중질지를 상질지로 격상시키고, 다색이

나 원색 사용을 허용하며, 국판 위주의 판형을 4 ·6배판으로 하는 한편, 편집 디자인

도 많이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 삽화, 편집, 디자인, 표지 등에서 선진 외국에 비

해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의 교과서 정책이 저가 정책 을 근간으로 하여 온 데에 기인한다. 의무

교육 기간의 경우에는 무상지급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의무 교육이 아닌 경우에

는 물가 정책 등에 기인하는 저가 정책 은 외형 체재의 낙후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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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내용 양의 과다와 수준의 적정화 문제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인 지식의 나열보다 사고의 양식으로

써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문제해결 기능, 창의성,

탐구기능,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르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중시하며, 이들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과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교과서 내

용을 보면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 많은 교과목에서 주로 지식을 나열하여 놓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암기교육을 실시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문제는 교과서를 개편할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이다. 즉, 내용의 양이 너무 많고,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

과학, 사회과 등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정선하여 양

을 줄이고 수준을 조정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늘 개편 방향의

하나였다.

그러나 교과전문가들이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이러한 개편 방향은 잘 지켜지지 않

았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하나는 교과전문가들이 전의 것을 과

감하게 삭제하거나 통·폐합 하는데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전의 것을 따르려는 인습

에 기인한다. 다른 하나는 교과전문가들이 자기 전공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즉 교

과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많이 가르치고 수준 높게 알려 주고자 하는 일념

을 가지고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다.

3 . 교과서 편찬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탐색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탐

색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교과서 편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자율성과 효용성의

측면에서 탐색하고, 둘째, 편수 관리 기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업무의 적

정화와 전문성, 기관운영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셋째, 교과서 개발 및 검정의 효율화

를 위한 방안을 행·재정 및 인력과 과정적 측면에서 탐색하고, 넷째, 교과서의 내

용 개선 및 매체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다섯째, 교과서 가격의 적정화

와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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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교과서 편찬제도의 개선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검정과 인정 도서의 확대를 위한 방안, 교과서의 수시 보완 체제 및 인쇄와 관

련된 판수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밝혀보며 고과서 대여제 도입을 제안한다.

(1) 검정과 인정 도서의 확대

교과서의 질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

어가 교과서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정체성 확

립과 비교적 덜 관련되는 교과서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 교과

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검인정 교과서에 비해 창의적인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 발전

이 더디거나 정체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는 전체가 국정 교과서이다. 이는 저렴한 가격에 교과서를

구입·공급하여 예산 절감의 큰 장점을 가지지만 내용과 방법의 독점적인 획일화를

가져온다. 초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체육, 음악, 미술, 수학, 과학, 실과, 영어 교과서

는 과감하게 검정이나 인정 체제로 전환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의

국어, 국사, 도덕 등의 교과서의 검정화는 집중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완전 자유 발행 제도의 교과서 편찬 체제는 아직 우리의 실정에서 도입이

어려우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주된 학습 자료이다. 따라서

교과서가 특정 이데올로기나 편향된 사상이나 종교를 중심으로 편찬된다면 이는 학

생들에게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현재도 컴퓨터, 기술, 체육, 음

악, 미술, 외국어 등의 전문 교과에서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

정도서가 있지만 이것 역시 해당 교과의 교원 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3인 이상으

로 구성되는 심의회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지

지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2 ) 수시 보완과 재판ㆍ삼판의 발행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교육과정의 전면 일시 개정 방침에 따라 교과서도 전면

- 8 1 -



개편의 발행체제를 유지해 왔다. 앞으로는 교육과정이 수시 부분 개정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제 교과서도 전면 개편 보다는 꾸준하게 수정·

보완하면서 판수를 재판, 3판으로 거듭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개정판, 3판, 4판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수정하여 질

높은 교재로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현재와 같은 전면 개편 체제 아래에서는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제

작비가 많이 들고, 교과서의 개발은 물론 심사 및 검정을 단기간에 해야 하므로 질

높은 교과서의 개발과 내용의 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번

개발된 교과서는 특정하게 지적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거의 수정 없

이 일정 기간 사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은 판수의 거듭화를 이루는 수시 보

완으로 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3 ) 교과서 대여제의 도입

우리나라는 교과서를 학생들의 개인 휴대용으로 부피와 무게를 제한하여 만들고

있으며, 사용 후에는 폐기 처분하는 소모품으로 간주하여 제작하고 있다. 학생들도

교과서를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버릇이 오랜 관행으로 되어 왔다. 따라서 자원의 낭

비는 물론 경제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 우리의 교과서 재활용 율은 10%미만

에 그치고 있다(조난심 외, 2004).

현재 제작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지질, 판형, 색도, 내용체제, 부피 등이 전의 교과

서에 비해 그 질에서 많이 향상되었고,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낭비적이다. 학

교의 학습에서 교과서 의존율이 낮으며, 또 내용에서 판수에 따른 수정이 적은 교과

서(예컨대 체육, 음악, 미술 교과서, 일부 전문 교과의 교과서)부터 사용 후 처분보

다는 무상 대여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 국가의 교과

서 구입과 사용 제도를 살펴보면 <표 III- 5>와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0).

나 . 편수 관리 기능의 효율성 제고

교과서 개발에서는 편수 담당자와 그들에 의한 관리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는 편수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의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담당 및

관련 기관간 협조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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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5> 주요 국가의 교과서 구입 및 사용 제도

국 가 교과서 구입 및 사용 제도

한 국
의무교육기(2002년 현재 중 1까지 )는 학생 개인용으로 무료지급 후 개인 소

유, 2002년 현재 중2부터는 개인 구입 사용 후 소유

미 국
교육청 교부 예산으로 학교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 학생에게 무상대여 후

반납 , 오용 및 파손은 변상(텍사스주 )

독 일
교육청 교부 예산으로 학교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학생에게 무상 대여 후

반납 , 오용 및 파손은 변상(헤센주 , 바이에른주 )

프랑스
의무교육기인 초등학교는 읍 예산 , 중학교는 교육부 예산으로 학생에게 무

상 대여 사용 후 반납 , 오용 및 파손은 변상, 이 후에는 개별 구입

(1) 편수 담당자 (편수직 , 연구직)의 전문성 제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정책과에서 편수 업무를 담당하는 편수직과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직은 현재 유·초·중·고등학교 전 교과목의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정책 및 행정 업무와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또한 교과용 도서편찬과

관련된 정책 및 행정 업무와 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학교

교육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얼마나 질 높게

구성되느냐가 결국 교육의 성패에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를 담당하는

편수직과 연구직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교과 내용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직은 잦은 직제 개편과 인원 감축으로 교과

서 편수에 필요한 교과목별 전공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예 : 독일어 전공자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이나 특목

계열의 경우에는 편수담당자가 없는 과목이 많아서 공업계열의 경우 혼자서 450여

권의 책을 검수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일반 행정직에 비해 외국이나 국내의 대

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

자원부의 편수직은 우선 교과목별 전공자의 확보가 급선무이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의 동향 및 기준 변화는 물론 질 관리에 따르는 계속적인 연수 기회의 제공이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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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 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직도 인력

이 소수 인원일 뿐만 아니라 대학으로의 잦은 전직 등으로 인해 교과서 연구 개발

과 검정 업무의 지속성이 약하고,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

고 있다. 업무담당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의 축적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 편수 담당자 업무의 적정화

교육인적자원부에는 25명의 전문직이 우리나라 유·초·중등학교 전교과목의 교육

과정 정책수립과 개발, 심의, 검토, 시행을 담당하며, 교과서 정책수립과 개발, 검정,

실험, 공급, 적용 업무를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문교육, 교육과정 연수와 홍보,

도감편찬, 편수 및 내용관련 법규 등의 업무도 교육과정정책과의 소관 사항이다. 제

7차 교과용 도서만 살펴보아도 도서의 분량이 국정과 검정 도서를 합쳐 모두 2,744

책이나 된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편수 담당자는 자기 전공 외의 과목도

담당하고 있다. 전문성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의 과중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질 높은 교과서의 개발과 업무의 효과성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관련 부서의 강화와 인원 확충이 요구됨과 동시에 교육과

정정책과의 업무 내용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 행정 관리로부터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기획으로 옮겨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개발과 검정 및 시행의 직접적인 행정

업무는 교육연구기관과 시·도 교육청으로 과감하게 이양하여 역할을 분명하게 규명

하는 것도 업무의 적정화 방안이 될 수 있다.

(3 ) 관련 기관간 협조와 책무성의 확립

현재 국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 계획과 편찬지침 및

집필상의 유의점을 확정하고 연구 개발기관을 선정하여 개발을 위탁하고 있다. 연

구 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은 편찬진을 구성하여 기초 연구를 거쳐 집필

세목을 작성하고(교육인적자원부 검토), 원고본(삽화, 사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

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고본을 심의하고, 다시 연구기관이 수정하여 개고본을 작

성한 후 현장 검토와 현장실험을 거쳐, 수정본 및 결재본을 만들고, 출판사에서 인

쇄 및 생산·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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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서개발 기본 계획 및 검정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검정 공고를 하고, 집필상의 유의점을 확정하며, 출판사가 이에 따라 교과용 도

서를 개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판사의 출원을 받아 연구·검정위원을 위촉

하고, 1,2차의 심사를 거쳐 합격 결정 및 공고를 한다. 한국검정교과서협회는 합격본

을 전시하고 주문을 받아 생산·공급한다.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구 개발기관 및 출판사와의 관계가, 검

정도서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판사, 한국검정교과서협

회간의 업무와 책임한계가 분명해야 하고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교과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만 있

고, 인쇄·출판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출판사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다. 그리고 검정도

서의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책임이 검정 기관이나 출판사에는 거의 있지 않고 교육

인적자원부가 책임을 맡고 있다. 이는 편수직의 업무부담을 더욱 과중하게 하고 있

다. 국정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검정도서는 내

용의 책임을 1차적으로는 출판사가, 2차적으로는 검정기관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

가가 져야할 것이다.

다만, 검정 과정에서 검정을 비 상설 조직인 검정심의회에 완전 위임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은 심의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문부성의 전문위원이, 대만은 국립편역관이, 미국은 주교육부에서 검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내용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책

임 소재가 불분명한 편이다.

다 . 교과서 개발 및 검정의 효율화

여기에서는 교과서 개발 및 검정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교

과서 연구ㆍ개발의 예산 확대, 정기적 검정의 시행, 검정 출원 요건 강화와 전문

가, 심의별 검정 기준의 합리화와 참여 인력의 확보, 합리적 수수료 부과 등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 국정 교과서 연구 ·개발 예산의 확대

국정교과서의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은 그간에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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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아직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정 교과서와 지

도서의 개발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당시 연구·개발

기관에 배정한 예산은 학교 급별 교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책당 교과서와 지도서를

합쳐(2권) 대략 오천만원정도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연구·개발비, 원고료, 삽화료,

사진료, 필요에 따라 녹음자료비, 개고료, 일반 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서

절대 액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검정 교과서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며,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명감에 따른 희생적 노력에 기반하여 교과서가 개발되

어 왔다. 낮은 예산의 투입에 의한 교과서의 개발은 결국 질이 낮은 교과서를 개발

하게 되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입 예산의 증대는 좋은 교

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국가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 현재

국정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한다면 수요가 적어 출판사가 발행에

참여하지 않는 특수학교 교과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서, 선택이 매우 적은 일부

교과목의 교과서가 국정으로 남게 된다. 이는 결국 국가가 정체성 확립에 관련되

는 교과와 교육의 기회균등과 복지 차원에서의 교과서 정책을 구현하는 일이 되

며, 편수담당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2 ) 연구위원회의 구성과 계속적인 보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차별 검정 방식은 이전의 일시 검정 방식에 비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검정을 하기 때문에 집필자 원고의 질과 편집자의 편집 전문성이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차별 검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를 나타냈

다(조난심 외, 2004). 교육과정기별로 단 1회의 검정기회를 갖기 때문에 정해진 기

간 내에 발행사가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투기적 요소가 남아있고, 학년별로 따로 검

정함으로써 계열성이나 위계성이 없으며, 합격도 학년에 따라 다르므로 같은 출판

사 도서가 1학년 합격, 2학년 탈락된 것과 같은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국민공통교

과에서 중 3학년 교과서보다 고1학년 교과서가 먼저 개발되어 위계가 뒤바뀌는 경

우도 많았다. 그리고 검정 후 나타나는 오류나 변화에 따르는 수정·보완의 제도적

장치가 확고하지 않아 교과서 질 개선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설명의 부적절성, 오류, 국가 사회적 필요, 학문 내용의 변화, 통

계 등 정보와 자료의 변화, 교수·학습 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항상적으로 개선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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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그러나 출판사가 이러한 내용을 스스로 보완하고, 전문가가 확인을 하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행사와 집필자들이 교과

서의 품질을 꾸준히 향상시키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교과

서의 수정·보완정도를 개관적으로 검토하여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항상적으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목 편수 담당자를 중심으로 교

과별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상시 운영하면서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계속해나

가는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발행사에게 계속적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발행사들도 교과서 관련 인력을 상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발행사의

교과서 전문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3 ) 출판사의 검정 출원 요건 강화와 전문화

검정 출원 자격 요건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 실시 공고문을 통해 최소 요건으

로 제시되고 있다. 교과서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정 출원자의 자격심사에서

해당 교과 영역과 관련되는 도서 개발 실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교과서 출

판사의 자본 능력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교과서 출원 출판사들이 질 높은

교과서를 항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발행사들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검정 출원시

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 개발진의 구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할 필

요가 있다. 집필자의 이름으로 채택 여부에 영향을 주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집필진은 물론 편집과 출판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함

으로써 출판사의 전문성 여부와 교과서 연구·개발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전

문적 자질을 함께 보아야 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출판사들이 교육적 취지를 살려

특정 교과의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질 높은

교과서를 생산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부의 교재 발행사들이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있고, 이들은 검정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집필진, 편집

진 등을 확보하고 교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미 개

발된 교과서의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과서의

질은 크게 향상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정에 출원하는 출판사의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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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집필 및 편집진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 출원 당시 일

시적으로 모여 작업하고 헤어지는 1회성 사업 방식이다. 따라서 교과별 전문 발행

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검정 실시 공고 때마다 경험이 일천한 군소 출판사들이

완성도가 낮은 심사본을 제출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어 왔으며, 때로는 교과서를 인

정받지 못하면 과다한 투자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존의 발행사들도

여러 교과의 교과서를 한꺼번에 편찬하기 때문에 질 높은 교과서의 개발에 제한이

따른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교과서 발행사의 수익성 보

장이다. 교과서 발행사가 질 높은 교과서 발행을 위한 연구·개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익은 다

른 곳에 전용되지 않고 오직 교과서의 연구·개발 및 집필·편집진의 전문화에만 쓰

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조난심

외, 2004).

(4 ) 교과서 검정 기준의 합리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검정 기준은 공통 기준 , 교과 공통 기준 , 교과

기준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기준은 법 규범의 준수, 저작권 위배 여부, 내용의

보편성 등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 필수 조건을 나타낸다. 교과 공통 기준은 모

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교육과정 준수,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

학습 방법, 표현·표기, 편집 및 외형 체제, 독창성의 6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리고 교과 기준은 교과 공통 기준에 기초하여 각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현행의 교과서 검정 기준은 몇 가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검정 기준을

너무 세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교과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보다는 교과서의 획일화

를 초래하고 있다. 세세한 검정 기준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저해한

다. 따라서 검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재춘 등(2005)은 교과서의 독창성과

다양화를 위해 검정 기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 방안을 <표III- 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표에는 본 연구자가 독창성 항목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제

시한 내용은 교과서 검정을 위한 최소 필 수 조건을 제시한 것이며, 해당 교과교육

및 내용의 전문가인 검정위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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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6> 교과서 검정 기준의 최소화 방안

심사영역 심사관점

공통

기준
I . 공통

1.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일치하는가?

2. 교육기본법 및 초 ·중등교육법에 일치하는가?

3. 교육과정 총론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일치하는가?

4. 저작권을 위배한 내용이 있는가?

5. 학문상 오류나 정실화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교과

기준

I . 내용

1. 해당 교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일치하는가?

2. 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해당 학년 특성에 적절한가?

3. 전후 학년간의 계열성을 고려하였는가?

4. 특정 인물 , 성 , 지역, 상품 등을 부당하게 비방 , 왜곡, 옹호 ,

우대하는 내용은 없는가?
5. 다른 교과학습 (범교과학습 포함 )과 관련되도록 진술되었는가?
6. 삽화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거나 보조하는가?

I I . 외형

7. 색인 ,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는가?

8.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 외래어 표기법 및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가?

9. 판형 , 쪽수, 색도 등은 이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는가?

10. 지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독창성 1. 내용 구성과 외형이 독창적인가?

(5) 심사 및 검정위원의 확보

교과서의 심사와 검정은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

정이다. 이때 심사와 검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좋은 교과서 개

발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심사 및 검정위원의 구성은 교과목의 내용 심

사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및 수업설계 전문가, 편집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등을 포

함하여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인사를 광범위하게 포함해야 한다. 심사 및 검정위원

의 선정 방법은 분야별 적정 인원의 비율, 자격 등을 상세화하고, 이들을 차출할 수

있는 명부 등이 계획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에는 국정과 검정의 교과서 개발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전문

가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기 때문에 심사 및 검정을 담당할 전문가를 확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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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교과에서 검정을 담당한 위원들의 전문성 문제

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 및 검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사전에 위원의 자격, 구성, 소요 인력, 임무, 역할, 기능, 확보 방법 등을

계획 세우고, 학술 연구단체, 교과교육 연구단체, 교육청,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출판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해 놓는 일이 필요하다.

(6) 검정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

현재 검정 도서의 검정에 드는 비용은 국가의 예산 지원 없이 출원자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책당 평균 35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이것은 6차에 비해 검정 수수료가 수배에서 수십배 인상된 금액이지만 실제 검정을

할 때, 검정위원을 분야별로 늘리거나 검정 기간 및 충분한 수당을 충분히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교과서 개발의 기본비용이 높아지

고, 사용 부수가 적은 교과서의 경우에는 출원 종수가 더 적어지게 된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일체 책임지는 것이고, 검정은 그

개발을 민간인이 하되, 그 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판단은 국가가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보면 개발 비용은 물론 발행사가 책임을 지되, 국가의 업무인 검정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발행사는 교과서를 발행하고, 이익을 얻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그 발행권을 국가로부터 획득하는 것이므로 검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검정에 드는 비용 중 접수, 결과 통지 등 실비적 수

수료는 출판사가 부담하고, 기초조사 비용, 검정위원의 수당, 합숙 비용, 관리를 위

한 행정비 등은 국가가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조난심 외, 2004).

라 . 교과서 체제 개선 및 매체의 다양화

교과서 내용의 질과 외형적 체제는 학생들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

에서는 외형체제와 내용전개 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질적 개선을 위한 모니

터링제의 확립과 다양한 문서 매체의 개발 공급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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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서 외형체재 및 전개 방식의 개선

교과서의 외형적 체재는 판종(判種), 지질, 활자, 색도, 편집 등을 포함하는 것으

로서 학생들의 학습의욕, 피로도, 학습 속도와 능률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리고 교과서의 내용 전개 방식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교과서

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외형적 체재와 내용 전

개 방식은 교과서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동안 교과서의 외형적 체재는 제4차 교육과정기에 대폭 개선된 후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향상되어 왔다. 제7차 교육과정기인 현 교과서도 6차 교육과정

기의 교과서에 비해 지질이 상질지로 한 단계 격상되었고, 다색 또는 원색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판형도 국판 위주에서 4x6배판위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과서 외형

은 결국 교과서 편찬 비용의 증대와 더불어 사진 및 삽화 제작자, 교과서 편집자, 디

자인 전문가, 아트디렉터 등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그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교과서 개발예산의 확보는 물론 검정 교과서의 가격을 현실화하고, 교과서

의 외형적 편찬에 관련되는 인력을 확대 및 전문화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교과서 내용의 전개 방식도 제4차 교육과정 이후 많이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

다. 즉 교과서의 내용 전개 방식은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단원별 내

용 전개는 학습 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대체로 왜 그 단원을 배워야 하는지 안내하

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관한 학습 내용을 제시하며, 무엇을 배웠는지 그 결과

를 정리·확인하고, 학습한 내용을 적용·보충하는 단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에 따라서는 학습 과정을 유도하거나 실습 또는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수준에

따른 단계적 활동을 요구하는 내용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런 기능들이 잘 수행되도

록 하는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집필진과 연구진의 교과교육 및 교과서에 관한 혜

안이 요구된다.

(2 ) 교과서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현재 국정 도서의 수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 학회, 언론, 전문기관, 집필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고, 수정을 지시하면 발행

사는 수정 가쇄본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루어진다. 검정

도서는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자체수정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정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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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수정의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집필진들이 오류를 수정하고 가쇄본을 검정협회가

수합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수정한 것을 발행하게 된다. 현재

교육과정ㆍ교과서 제도 정보 서비스 통로가 있으나,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원과 학

생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통로가 미비하다.

교과서 개선을 위한 의견 통로는 교원, 학생, 집필진, 편집진, 언론, 학회, 교과전

문가 등 다양하다. 그러나 특히 교과서를 직접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으로 하여금 모

니터 요원을 두어 단원별, 주제별, 차시별로 교과서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모니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다. 또한 국가나 교과서 발행사

는 급속한 지식·정보의 증가와 사회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학

교와 전문가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용 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용되어야 하

며,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교육과정의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운

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교과서

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신속하게 수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유학영 외, 2005). 즉, 수렴된 의견을 수합·분류하고, 이

를 심의회에 넘겨 그 내용이 심의에 부쳐지고, 심의 결과가 교과서 수정에 신속하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3 ) 도서 매체 개발 및 제공 방식의 다양화

현재 학교 교육은 교과의 특성이나 학습에서의 교과서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과에 걸쳐 학생들이 1인 1책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를 주 교재로 하

여 서책 형태로 개발·검정함으로써 교과서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 것조차 교과

서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실기, 실험, 실습을 주로 하는 것들이 그러하다. 실기, 실

습, 실험과 관련된 교과는 그 특성을 반영한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와 같은 형

태로 교재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교육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교육

과정의 교과 중에서 초등 영어 교사용지도서, 특수학교 교과서 일부, 실업계 고교의

정보·전자계열 학과의 교과서는 전자 매체로 일부 전환해 나가고 있으나 그 폭을

훨씬 넓혀 가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에서 교과서의 의존도가 낮은 교과의 경우 학년별, 학기별 1인 1책보

다는 학급용, 교사용, 학년용, 다학년용, 학교용으로 교과서를 개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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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음악, 미술, 실과, 중등학교의 기술 및 정보 관련 과목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재정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오고, 그 경비로 다른 보완 교재를

공급하거나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데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조난심 외, 2004).

마 . 교과서 가격의 적정화와 공급 체계의 개선

교과서의 가격과 공급체계는 교과서 행정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여기에

서는 교과서 질 향상을 위한 가격의 적정화와 이윤보장, 공급체계의 일원화 방안,

그리고 검정 교과서의 판매에서 나타나는 시장 질서의 확립 방안을 제시한다.

(1) 교과서 가격의 적정화와 이윤 보장

우리나라의 교과서 가격 정책은 그 동안 저가 정책 위주였다. 즉, 물가 상승 억제

와 맞물려 교과서의 연구·개발 투자비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 왔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예를 들면 공급되는 교과서 한 권의 값이 담

배 한 갑의 값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이었다. 최근에 와서 교과서의 품질이 많이 좋

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품질 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교과용 도서의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에서는 국정의 경

우에는 이미 낮게 반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정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이

윤만 반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낮은 교과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과

서의 질이 낮고, 그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정의 경우에는

현실화 된 가격을 반영하고, 검·인정의 경우에는 과감히 교과서 가격을 적정화·현실

화 하여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출판사에게는 적정의 이윤이 배당되어 계속적

인 수정·보완과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검·인정의 경우에 교과서 가격의 자율화가 논의될 수 있으나 우리의 현실에 비추

어 아직은 그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이윤이 확보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과용 도서의 가격을 출판사가 산정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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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과서 공급기관의 통합과 상시 구입체계 구축

현재의 우리나라 교과서 공급체계는 국정은 대한교과서에서, 검정은 한국검정교

과서협회에서 공급하는 이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듯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

과서 공급기관의 분리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학교에 공급하는 주체가 달라서 여

러 번 교과서를 공급함으로써 사무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어 교사와 공급인들에게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 기관의 분리는 교과서의 발행 주체에 따른 분리

로서 공급회사의 다양화와 선의의 경쟁 등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제작된 교과서

가 학교에 전달되는 시기와 지급 방식에서 통일성과 편리성이 요구된다. 비용 면에

서도 이중으로 운반비, 인건비, 창고료 등이 지출되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신

현석 외, 2005).

교과서의 공급 기관을 하나로 통합시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행사 자율

책임공급제 이 후로 발행사 개별 공급을 추진하였지만 주문에 많은 부담과 혼란이

초래되고, 공급 비용이 높아지며, 발행사의 채택비리가 야기될 수 있는 등의 문제로

공급체계가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로 이원화 되었다. 공급기관의 일원화는 공

급 서비스의 독점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급 기관을 일원화 하되 학교 급별 공급 방식을 고안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중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및 특수학교 등으로 4등분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

다. 지나친 독점과 지나친 분산을 막으면서도 이해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에게 편리

성을 주기 위함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한번에 모든 교과서를 받는 것이 편하기 때문

이다.

또한 교과서도 상시 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급인들 또는

지정 서점에서 교과서를 연중 판매하도록 하면 전학,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구입이 가능하고, 공급인들도 주문과 반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3 ) 검정 교과서의 시장질서 확립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특정 교과목에 합격한 검정 출판사들이 총판매 수익 금액

에서 60%는 균등 배분하고, 40% 주문에 따라 차등 배분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기

에는 판매 부수 즉 실제 수요자인 교사와 학생들의 선택 비율에 상관없이 균등 배분

방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과당 경쟁과 채택 부조리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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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한국검정교과서협회 회원사들 간에 이루어진 협약에 따른 배분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

한 전문출판사의 육성을 위한 재투자를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과서 판매 수익금액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조난심 외, 2004).

첫째, 판매부수에 따라 나누는 방법, 둘째, 총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은 모든 출판사

에게 균등 배분하여 투자비를 보장하고 나머지는 판매 부수에 따라 나누는 방법, 셋

째, 판매 부수에 관계없이 합격 검정 교과서를 낸 모든 출판사에게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균등 배분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교과서를 통한 이익

창출에 의한 좋은 교과서 만들기의 동기유발이 없는 체제이다.

채택률이 높다고 반드시 질이 좋은 교과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

의 학교와 교사들이 교과서의 질을 보고 선택한다고 볼 때, 교과서의 품질과 채택률

은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과서의 질적 개선을 위

해서는 교과서의 시장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질 관리의 시

장원리 중심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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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교육과정·교과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제안

1. 교육과정 기준 개정의 관행

교육과정의 개정은 각각 그 개정의 배경이 되는 교육 내·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그 배경을 주로 외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16).

가 . 각 교육과정기별 개정 배경

⑴ 미 군정기의 교육과정

8·15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을 통

치하게 되었다. 미군정청 학무국은 1945년 9월 17일 일반명령 제4호 신 조선인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 을 시달하였는데 이 명령에는 일제의 황민화 교육정책을

탈피하고 신생 국가로서 가져야 할 교육내용을 취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명령을 통하여 일제강점기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응급조치

의 지시를 해놓고도 당장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내놓지 못한 미 군정청 편

수국의 교과별 편수관들은, 교수요목제정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1946년 9월 1일

에 국민학교 교수요목을 시달하였고, 1947년에는 중학교 교과목별 교수요목을 시

달하였다. 당시의 형편은 교수요목을 제정하는 데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없을 정

도로 교과서 편찬이 시급하였기 때문에 이 교수요목은 정부수립과 교육법의 제정

에 새롭게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6·25 전쟁으로 그 작업마저 중단되어 1954년의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 과 1955년의 교과과정 이 공포될 때까지 유효하였다.

미군정기에는 식민 잔재를 불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당무로 선택한 과제가

교육이었으며, 그 실질적 대안은 새로운 교수요목을 갖추는 일이었고 이에 따라

16)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⑴,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⑴,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⑴,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1990), 韓國 敎科敎育課程의 變遷(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한국교육
과정·교과서연구회(1998).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0), 한국 편수사 연구
⑴, 한국 편수사 연구⑵의 내용을 본고에서의 고찰 관점에 따라 요약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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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를 시급히 편찬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군정청은 편수국을 학무행정

의 수석기구로 편제하고 교과서 편찬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하였다.

⑵ 제 1∼7차 교육과정

(가) 제 1차 교육과정

제1차 교육과정은 새로 제정된 교육법에서 교육내용에 관한 것을 법령으로 정

하도록 한 법률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교육 내적 상황으로는 처

음의 학습지도 방법연구에서 교육과정 연구로 그 방향을 바꾼 이른바 새교육운

동 의 연구가 교육사조상의 교과중심, 경험중심 교육과정 제정을 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수요목은 임시 방편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정부수립과 1949년의 교육

법(제155조 : 대학, 사범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문교

부령으로 정한다. )의 공포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높아졌고 문교

부는 이 요구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그 계획은 중단되었고, 정부가 부산에 옮겨져 있던 1953년에 제정작업을 계속하

기로 하여 각계 권위자를 망라한 교육과정전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전후 29회의 토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 교육 과정

시간배당기준령을 작성하여,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하였고 이

어 1955년 8월 1일에 각급 학교 교과과정을 공포하였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만

든 최초의 체계적 교육과정이다.

광복 이후의 교육과정·교과서사에서 극심한 가변적 상황이 거듭된 때가 정부

수립으로부터 6·25전쟁기까지였으며, 교과서 편찬을 위한 노력이나 교육과정 연

구·개발 및 우리말 어휘 사용 빈도 조사 등 이 시기의 편수활동은 주목되는 선

례를 남겼다. 6·25전쟁은 고착화된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이데올로기 문제가 교

육과정과 교과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계기가 되

었다.

- 98 -



(나) 제2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은, 교육사조사의 변화로 보면 제1차 교육과정기에 꾸준히 제안

된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고 한 교육과정이었다. 제1차 교육

과정은 6·25 전쟁과 휴전 성립 직후에 제정되어, 당시의 비정상적인 사회상과 여

러 가지 제약으로 충분한 내용 설정을 하지 못했으며, 더구나 스푸트니크

(Sputnik )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세계적인 교육경쟁 현상의 초점은 초·중등 교

육의 개선이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의 구조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1958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을 시작하던 중, 5·16 군

사정변을 계기로 종래의 교육을 재평가하고 전면개정을 단행하여 1963년 2월 15

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공포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반공·도덕 생활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의 편제가 ① 교과활동, ② 반공·도덕생활, ③ 특별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후 문교부에서는 1966년의 국민교육헌장 선포,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 대입

예비고사 실시에 따라 다시 교육과정의 전면개편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우선 긴

급을 요구하는 부분부터 개정함으로써 1969년 9월 4일, 국민교육헌장 이념구현과

한글전용 계획 등 정부시책과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

육과정 부분개정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부분개정은 반공·도덕생활을 강화하고

특별활동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 제3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은 이념적으로는 1970년대 우리나라 교육이념을 주도했던 국민

교육헌장 및 유신교육 등의 이념을 반영하고, 이론적으로는 1960년대 미국 교육

개혁을 주도했던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의 반영이라고 적시할 수 있으며, 교육과

정 행정면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상 처음으로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시

안을 확정한 뒤 실험평가를 거쳐 공포된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대두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사조를 받

아들였지만,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그 내용이나 형식은

국적 있는 교육 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1969년에 보고된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

회 산하 교육과정연구반 의 건의를 반영하여 1970년의 여론조사를 거쳐 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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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고 초안이 작성되었고,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71년 1월에 확정

되었으며, 소규모 실험·준비 기간을 거쳐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310호로

공포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의 이념이 된 것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이었으므로

개정방침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충실히 반영 하고, 팽창하는 지식의 양에 대응

하여 기본개념을 중점적으로 지도 하며, 「반공·도덕생활」을 「도덕」으로 교과

화 한 것이었다.

(라) 제4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의 정치 사회적 배경으로는 제5공화국의 출범 및 1980년의

교육개혁조치였다. 즉 7·30 교육개혁 조치의 단행에 따라 교육적 전환을 기하고

자 개발된 교육과정이 제4차 교육과정이며, 이른바 연구·개발형(R&D ) 을 취하여

문교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던 종래의 방식을 벗어나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

여 기초연구와 시안을 개발한 최초의 교육과정이었다. 문교부에서는 1980년 9월

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를 위탁하였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종래의 교육

방송 및 기초교육 연구에 국한되었던 업무영역을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에까지

확장시키고 이미 1978년부터 교육과정 기초연구에 착수하고 있었으므로 곧 교육

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1980. 12. 31) 결과와 총론시안(1981. 3. 31.)을 보고할

수 있었다. 문교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심의회와 공청회를 거쳐 1981년 12월 31

일에 문교부 고시 제424호로 발표하였다.

(마) 제5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 외적인 정세변화의 영향, 요구를 비교적 받지 않

고 이루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고 주기적 교육과정 개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교육과정으로, 당시와 같은 중앙집권식 교육과정 체제하에서는 교육과정을 주기를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당위성을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교부는 1982년에 제4차 교육과정의 현장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1983년부터 3

년 간 현행 교육과정 분석·평가 연구, 교육과정 국제비교, 학생·교원·학부모

의견조사, 국가·사회적 요구조사 등의 기초연구를 추진한 후, 198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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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에 제5차 교육과정 개정 기본계획을 통보하고, 1986년 2월 19일

교육과정 개정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학교급별 교육과정 시안개

발을 위탁함으로써 1987년 6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87- 9호로 발표된 것이 제5차

교육과정이다. 문교부는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

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 개정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이로써 제5차 교육

과정 개정은 종전과 달리 문교부에서 개정의 기본방향과 실태분석 결과를 제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시안개발을 의뢰한 점이 특이하였는데, 당시 문교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정 이유는 교육철학, 학문내용, 교육방법의 변화,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 현행 교육과정 공포 이후 일정기간 경과, 국제경쟁력의 강화,

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 교육환경의 개선과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의 개발

등이었다.

(사) 제6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교과서의 절대적인 영향아래 교육의 폐쇄화, 경직

화, 획일화의 병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학교교육을, 각 학교에서 직접 편성하

여 보다 탄력적이고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으

로서의 유연한 학교 교육과정 의 영향권 속으로 옮겨놓은 교육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상 처음으로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의 단점을 보

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시 도교육청과 학교에 자율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의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 제6차 교육과정이었다.

이 교육과정은 또 한국교육개발원에 시안개발 전체를 위탁했던 제4, 5차 교육

과정과 달리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

구와 시안개발, 심의회와 공청회 및 현장검토 등을 교육부의 의도대로 실시할 수

있었던 교육과정이기도 하였다. 교육부는 1990년 3월부터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과정 개정을 위하여 실험·연구학교 및 협력학교를 지정하고, 1990년 6월 교육과

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 동국대 한명희)를 구성하여 기초연구 및 총론 개정안

연구를 위탁함으로써 1991년 11월까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총론연구가 진행

되고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학교 등 12개 기관에서 각론연구

가 진행되어 1992년 6월 30일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 11호), 1992년

9월 30일 유치원과 국민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 15, 16호), 199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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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 19호)이 고시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시행 첫해인 1995년 3월, 세계화 및 교육개혁의 시대적 요청

에 따라 국민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교육과정 중 총론을

부분개정하고, 최초로 국민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그 해 11월 1일 교육

부 고시 제1995- 7호로 고시하였다.

(아) 제7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21세기로 진입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점에서 단행한

개정으로,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 개정의 연원은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보고한 세계화·정보

화시대를 주도하는 교육개혁방안 에 있다.

즉,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 교

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 을 비전으로 삼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

로,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운영으로,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흑판과 분필 중

심의 전통적 교육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교육으로, 질 낮은

교육에서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교육개혁위원

회는 또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수준별 교

육과정의 편성·운영을 교육과정 개선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 아래 교육

개혁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996년 2월 9일 교

육과정 개정의 기본골격까지 마련하여 제시하였는데17), 이 보고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체제에 의한 교육과정 편제 도입,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

별 교육과정 도입, 능력중심의 목표진술 및 구체적 내용제시의 최소화, 교

육과정

17) 교육과정특별위원회(199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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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세부적인 개정지침이 포함되어 있다18).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이 제안을 받아 1996년 3월 교육과정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총론시안 연구를 위탁하고, 서울대학교

등 14개 연구기관, 대학, 학회에 교과별 각론시안의 연구를 위탁하여 협의회, 세미

나, 공청회, 현장검토, 심의를 거쳐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 15호로

제7차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나 . 교육과정 개정요인과 관련 정부 부서 조직과의 관계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

정은 제5, 6차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교육외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 이루

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8·15 광복으로부터 남북분단,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

의 숨가쁜 변혁기에 일제식민교육의 잔재를 탈피하고 신생국가의 민주시민을 기

르기 위해 새로운 교육내용을 서둘러 마련한 교수요목(1945)은 물론, 대한민국 정

부가 수립되고 교육법이 제정된 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 교육법에 의해

제대로 된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에 따라 공포된 제1차 교육과정(1954), 4·19 의

거와 5·16 군사정변 및 제3공화국 출범이라는 사회적 대변혁을 수용하기 위한

제2차 교육과정(1963), 제4공화국 유신정부의 국민교육헌장 선포와 이에 따른 국

적 있는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교육내용에 시급히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제3차

교육과정(1973),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1980년 7·30 교육개혁이라는 개혁적 요

구가 교육내용 구성에 반영된 제4차 교육과정(1981), 문민정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과 교육과정 기본골격의 제시에 따라 이루어진 제7차 교육

과정(1997)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시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온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은 이러한 교육외적 배경의 강력한 요청을 수

용하면서도, 그때그때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학문상의, 그리고 국내외 교육과정

이론상의 변화와 요구 및 교육현장의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의 명분을 분명히 해온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외적 영향력은, 우리나라 교육

과정 개정의 외형적 특징을 일시적 전면개정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는 하지

18)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Ⅱ), pp. 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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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때때로 이루어진 부분개정에도 강력히 작용하여 반공·도덕 을 강화(1969)한

제2차 교육과정의 부분개정,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도입(1995)한 제6차 교육과정

등의 부분개정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홍후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이러한 개정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특

징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19).

① 단주기적 개정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급이 참여하고 모든 교과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개정하는 식으로 전면적

(일률적), 단기적(일시적),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② 전면적 개정 :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면 학교나 교과의 형편과는 관

계없이 무조건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모든 교과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

③ 일시적 개정 :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급의, 모든 종류 학교의, 모든 교과

의 교육과정이 거의 동시에 게다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개정이 진행됨으로

써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전의 것과 다른 교

육과정을 만들어낼 뿐이다.

④ 운영 경험의 선순환이 결여된 개정 :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경험 축적과 평

가에 바탕한 계속적인 수정 보완의 순환적 적용 경험이 거의 없어서 연구

개발 고시 시행에 따른 일회적 적용만 계속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

개발 체제 자체의 자기모순 교정 체제가 없고 고시되어 시행된 이후 계속적

인 질 관리 체제가 미비하다.

⑤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 : 교육과정 개정이 총론은 국가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각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별 견해를 담아내는 데 충실한 편

이어서 교과 교육과 관련된 대다수 인사들의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주된 관

심은 자신의 교과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르쳐질 것이냐에 있

다.

⑥ 국가 교육과정 질 관리 미흡 : 일단 한번 고시된 교육과정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일관된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계

기가 될 수도 있지만, 처음 잘 설계되지 못한 것도 고쳐지지 않아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편법을 찾게 되거나 우회하는 길을 찾

게 된다.

19) 홍후조(2002), 교육과정 개선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국가수준 교육과정기준의 변화와 관리방안의 개선을
중심으로 - , p. 12∼31쪽에서 주요 부분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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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한 비판에서 전면적으로 자유로

울 수는 없지만,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외적 명분이나 사유, 요

구가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별로 없었던 교육과정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의 경우, 1980년 전후의 경제난이 극복되고 안정된 경제성장이 이

루어지던 시기로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변혁 요인이 별로 없었던 안정기였

으며, 교육내용의 개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학문적, 사회적 요구도 과거의 교육과

정 개정시기와 대비될 정도로 뚜렷이 대두된 것이 없었다. 이것은 한국교육개발

원의 제5차 교육과정 총론시안의 연구·개발 답신보고서에서, 개정의 필요를

주기적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 교육개

혁 운동에 대비할 필요 정도로 극히 평범하게 제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개정

의 전략도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정하여 그 효

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하자고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의 이러한 사정은 당시 교육과정담당관(장학관)이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서 사용 유효기간이 지켜

져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발의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시안 개발 연구

를 위탁하였지만 전적으로 편수관회의가 중심이 되어 개정이 추진되었을 정도로

교육과정 주무부서인 교육부 장학편수실의 편수진용이 튼튼한 데 따른 것이었

다20).

1985년 당시의 교육부 직제 조직[그림 IV - 1]은 1983년 2월 23일의 대통령령(제

11057호)으로 공포된 직제였으며, 3실 5국 21담당관으로 구성된 교육부 기구 중

편수행정과 관련된 조직은 장학편수실장(1급 상당 장학관) 아래에 편수관리관(2급

상당 장학관)과 교육과정담당관·인문과학편수관·사회과학편수관·자연과학편수

관(3급 상당 장학관)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5차 교육과정 개정에 비해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과정개정위원

회(위원장 : 동국대학교 한명희)를 구성·운영하면서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개

발원, 서울대학교 등 여러 기관을 연구에 참여시키면서도 교육부의 편수조직이 주

도적으로 그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개정 작업의 안정성 유지면에서는 더욱 발전된

형태를 취한 작업이 되었다. 이것은 당시 정원식 문교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교육

과정 개정이 발의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처럼 부분적, 소

극적인 개정이 아니라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전향적, 적극적인 교육개혁의 차원의

근본적 개정이 되도록 할 것, 교육과정 연구·개발의 참여가 특정 지역, 기관,

20)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1998),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 105 -



[그림 IV- 1] 1985년 당시의 교육부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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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참신한 신진 학자와 연구자를 광범위하게 참여시키고 현장

교원의 경험과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개정 작업의 방향까지

제시하여 당시 편수관리관실이 주체적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

었으며21), 역시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 1985년 당시의 편수조직이 그대로

유지된 데 따른 것이었다.

2 . 교육과정 수시 - 부분 개정체제의 도입

가 . 수시 - 부분 개정체제 도입의 배경과 취지

교육과정 수시부분개정체제에 대해서는 이미 10년 전에 제기된 문제로, 1995년

5월 31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개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

화, 기초학력 교육 강화, 교과서 정책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을 제안하면서 종래의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 관행을 없애고,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에 대해서 교과서 제도의 개선과 함께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22).

교과서 제도 개혁안 요약

초·중등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함.

교육부나 교육청은 교과서 집필과 발행에 관해 개괄적인 기본지침만 제시하고 교육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이 자유경쟁의 원칙을 통해 교과서 집필과 제작에 투입될 수 있

도록 함.

종래의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 관행을 없애고,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

여,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지식·정보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함.

검인정화된 교과서는 단위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유경쟁의 원칙을 통해 교과서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CD- ROM 등 전자도서의 발간도 추진하도록 함.

21)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전게서, p. 315∼316 참조.

22)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제2차 대통
령보고서), p. 49~50 및 위 보고서의 참고설명자료(보도자료 Ⅱ), 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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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 관행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

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6차 교육과정 개정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이 대체로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전면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에 나타나는 문제점

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데 따른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23). 실제로 이러

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문교부는 이미 1979년 3월 1일, 그동안 국가 교육과정

이 '부령 '으로 제정되었던 것을 '고시 '로 바꾸어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

라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부분 개선의 필요에 대처하고자 하였으

나24), 실제로는 그 취지가 구현되지 못한 결과였을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도입의 제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이 논리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자제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안정적인 교육과정정책에

따라 차기 교육과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민

정부 때 만들어진 제7차 교육과정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적

용해오면서 이와 함께 수시개정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은 초·중등교육의 안정적 발전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 . 교육과정 수시 - 부분 개정체제 도입 및 연구 현황

그러나, 정부의 교육과정 관련 부서(교육과정정책과)나 연구소(한국교육과정평

가원) 등에서조차 아직까지 수시개정체제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전개해나가야 하

는 것인지 그 실체에 대한 논리적 확신을 가지지 않은 채 개정연구에 들어가고

있어서, 이러다가 초·중등 교육정책의 핵심정책으로서의 교육과정 정책에 대하여

안정적인 개선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23) 하나만 예를 들어 일시-전면개정의 문제점과 폐해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황규호(2003), 국가수준 교육
과정 개정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년도 학술세미나 자료집, p. 47). 주기적·전
면적·일시적 개정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재해석하
여 정리해보면 ⑴ 교육과정의 개정 근거가 불명료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
진다는 점, ⑵ 이같이 불필요한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냉소적 반응이 나타나
며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점, ⑶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⑷ 단기간에 개정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산, 시간 및 인력 부족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 등이다.

24) 교육인적자원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p. 4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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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온갖 교육정책에 대하여 온 국민이 나서

서 토론하는 현상이 짙어 어떤 면에서는 교육문제를 교육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살려 토론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교육과정 정책에 대해서만은 전문가들이 논

의하여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 정부의 공

약사항의 하나로 제시된 교육과정 수시- 부분개정 정책은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2005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루어진 제7차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전의 교육과정 개정 관행과

다를 바가 없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 학교급, 전 교과에 걸쳐 개정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이 이루어지면 정책적 부담이나 현장의 혼란이 종전의 교육과정 개정과 전

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총론과 전 학교급, 전 교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가 동시에 일시적으로 진행

되었다. 즉, 부분수정이 되든 전면개정이 되든 개정을 기정 사실화하여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개정시안을 연구·개발했으므로 종전의 교육과정 개정과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다.

모처럼 마련된 수시- 부분 개정의 기회에 처음의 개선 이라는 명분으로 전면

개정의 형태를 취할 만큼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전체적 검토 및 개정시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개정연구에 들어갔다.

1995년에 이미 교육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제안된 이래 2002년에는 현 정부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 되었고, 2003년에는 교육부 주요정책으로 보고된

'교육과정 수시- 부분개정 정책 '은 그동안 여러 학자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그럼

에도 교육과정 전체에 관하여 전면적, 일시적 개정 형태로 연구한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의 이러한 연구 형태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측의 연구방향 제시에 의한 것

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서는 그러한 방향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연

구를 진행할 권한도 책임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25).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25) 무슨 수시- 부분 개정연구가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영어는 물론 도덕, 체육, 음악, 미술 등 한 교과도 빠지
지 않고 종전의 교육과정 개정연구처럼 전 교과에 걸쳐 일시적, 전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느냐? 는 필자의
질문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총론 연구진의 한 명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영어, 수학, 국어 같은
교과들보다 도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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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제7차 교육과정 수정 보완 연구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나 주

장에도 불구하고 가장 졸렬한 형태의 수시- 부분 개정방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

다. 허경철의 연구에서 그동안 연구되어온 수시- 부분 개정방식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26).

조난심 등(1999)은 국가 교육과정 개발체제에 대해, 그 내용을 대강화(大綱化)

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중앙집중형 교육과정에 현장 주도의 지방분산형 교육과정

의 성격을 가미하고, 현행의 국가 교육과정을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총론과 각론

의 국가 교육과정 과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도 않고 고시되지도 않는 형태로 학교

나 교사가 교수- 학습과정에서 참고로 활용하는 국가 성취기준 의 이원화 체제로

분리하여 개발하며, 총론과 각론간에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분적,

항시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홍후조(1999)는 모든 학교급, 모든 교과목, 모든 단원과 주제에 대한 교육과정

을 한정된 단기간에 한꺼번에 개정하는 전면개정형 대신 교과별, 학년별, 연차별,

그리고 문제 있는 부분부터 수정 보완이 가능한 점진개선형 으로 개정방식을 개

선하자고 하였다.

김재춘(2002)은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국가

교육과정(교육과정 기준)은 긴 주기로, 학교 교육과정은 그 긴 주기 안에서 수시

로 개정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기준은 전면적으로 일시에 개정하고 학교는 그 기

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며, 교육과정 기준은 국가 주도하에 개정하고

학교 교육과정은 교사 주도하에 개정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혁규(2003)는 총론과 각론을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개정하고, 어느 수준의 교

육과정이든 항상적 논의 속에서 계속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면적 개정

형식을 지양하고 부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김왕근(2003)은 우선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점

진적·부분적·상시적·개별적 개정 방식을 도입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을 마

26)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종합한 허경철(2003),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개선방안 탐색, pp. 20∼21에서
발췌 요약함.

조난심·김재춘·박순경·소경희·조덕주·홍후조(1999),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홍후조(1999),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Ⅰ)- 전면개정형에서 점진개선형으로, p. 209∼
234.
김재춘(2002), 국가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제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를
중심으로, pp. 77∼97.
이혁규(2001),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시론, pp. 249∼292.
김왕근(2003),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방식 개선안, 미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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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자고 주장하였다.

허경철의 위와 같은 개관 외에 교육부 교육과정 기초연구 위탁과제로 이루어진

박순경 등(2004)의 보고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 직

원, 교과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 및 범

위에 대해서는 47·3%가 개정이 필요한 교과에 한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에서 전면개정보다는 필요한 교과에 한하여 개선하는 부분개정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고 하였다27).

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과제로 이루어진 홍후조 등(2002)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다양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28). 그들은 우선 교육과정의

변화에서 전면개정과 부분수정을 <표 IV - 1>와 같이 구분한 다음, 교육과정 총론

(총칙)과 교과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및 부분수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44∼47).

<표 IV- 1> 교육과정 변화에서 전면개정과 부분수정의 구분

구 분 전면 개정 부분 수정

변화 목적 교육 및 교육과정 쇄신 교육과정 개선

변화 대상 전체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일부

변화 방식 일시 개정 순차 수정

변화 규모 대규모 중소 규모

변화 기간 단기간 장기간

변화 결과 교육과정 쇄신 교육과정 개선

① 총칙과 교과의 전면개정 : 국가의 교육위기에 대응한 교육 쇄신기에 필요한

교육과정 변화 조치이다. 제4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처럼 정치적 개

정과 관행적 개정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② 총칙의 전면개정과 교과의 부분수정 : 총칙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전면

개정하였으나, 일부 교과에 한하여 부분 수정하는 경우이다.

27) 박순경·허경철·이광우·김평국·이미숙·정영근(2004),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연
구요약 참조.

28) 홍후조·박순경(2002), 교육과정 개선방향설정에 관한 연구-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의 변화와 질 관리 방안
의 개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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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칙의 부분수정과 교과의 전면개정 : 총칙의 일부를 수정하고 교과의 통폐

합, 시간 및 단위 배당의 변화, 성격, 목표, 내용체계의 변화 등을 전면적으

로 변화시키는 경우이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④ 총칙과 교과의 부분수정 : 총칙의 일부와 이에 따라 교과의 일부를 변화시

키는 경우이다. 장차 교육과정은 전면개정보다 이런 식의 부분수정이 항상적

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홍후조 등은 또 전면개정을 금지하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나, 만약 전면개정

을 할 경우에도 일시 혹은 동시 개정이 되지 않도록, 질 높은 교육과정 기준의 개

발과 유기적인 연구 개발을 위하여, 한 해에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연구 개발 개

선의 총 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컨대 총 물량의 1/ 7만 발주하는데,

제1차 연도에는 교육과정 총칙, 제2차 연도에는 국어(한문)과와 사회(역사, 지리,

일반사회 등)과, 제3차 연도에는 수학과 과학 기술과, 제4차 연도에는 외국어(영

어와 제2외국어)과, 제5차 연도에는 예술(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 및 체육과, 제6

차 연도에는 실업계 고교 교과, 제7차 연도에는 특수학교의 교과 등으로 하여, 각

교과 교육과정은 대략 7년을 주기로 개선연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

다29).

3 .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의 필요성과 교육부 편수 기능

위에서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체제의 도입 현황과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

펴보았거니와, 우리로서는 2005년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루어진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 연구가 그 취지에 따라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의

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수시- 부분개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그러한

형태에 대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도외시하고 무작장

일시- 전면 개정 형태로 접근하게 된 사정이 결국은 또 하나의 - 그러나 지금까지

보다는 더 충격적인 - 실책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

울러, 이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교육과정 수시

- 부분 개정체제의 도입에 적절한 관련 기구나 법률, 조직도 정비되어 있지 않다

는 점이다.

29) 홍후조 등의 위 연구의 개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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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교육과정 행정의 실태 및 문제점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정책과 의 성격

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그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조직의 존재에 부정적 견해 혹은 회의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는 주로 편수 업무를 담당해본 경험을 가진 측의 주장이고, 후자의 견해에 대

해서는 점차적으로 편수 조직을 축소시켜온 세력에서 지지를 나타내고 있어 결국

편수 업무를 담당해보면 그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처럼 축소된 조직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함수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30).

편수국은 1948년부터 문교부의 수석 부서로 출발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 행정

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다. 1996년, 편수국을 폐지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교육부 편수국

은 교육과정,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4개 편수관실을 두어 50여 명의 전문직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10여 명의 행정직이 편수업무를 지원

하는 등 총 60명의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교육부의 중요 부서였다.

그러나 1996년 7월 직제개편의 미명아래 편수국을 폐지한 후 계속 편수 전문직만을 줄

여서 현재는 교육과정정책과라는 1개 과에 겨우 20여 명의 전문직만 남겨두고 있다. 이는

편수행정 기능을 도저히 발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인 것이다. 초·중등교육의 교육내용

과 방법, 교과서 등에 중대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주무국장과 전문가가 없는 상태

이기 때문에 편수행정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를 강화하기는커녕 이번에는

편수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업무는 민간 연구기관에 라는 지방분권과

민간위임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큰 착각이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극

히 위험한 시도인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심화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국가수준의 관여가 더 강화되어야 할 부문

이 생긴다. 그런 분야가 바로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인간으로 기를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이

다.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재정, 시설, 인사, 사무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영역은 그 지역 주

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하드웨어를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설계도인 교육과정 즉 소프트웨어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

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전 국가적인 영역인 것이다.

함수곤의 주장은 편수 업무를 담당한 경험으로 그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조직

30) 함수곤(2003), 교육과정 수시개선체제 구축방안 탐색에 대한 토론.

- 113 -



의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홍후조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31).

…… 교육과정 개정 업무는 교육부 내부의 교육과정 관련 이해 집단의 존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중앙 부처의 개혁과 구조조정은 언제나 교육부의 교육과정 관

련 기구의 입지와 역할을 위협하여 왔으며, 그 위기를 순조롭게 넘기기 위해 해당 부서는

대내외적 입장 표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입장 표명의 내용은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거

기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연구 개발 혹은 검인정하며, 관련 실험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해설서를 작성하고, 교원 연수를 수행하는 등 중차대하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이런 정당화는

교육과정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교육부

내부의 교육과정 관련 부서의 업무에 상세히 규정되어 관련자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결

국,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는 5∼6년간 이 업무를 주무로 하는 부서에 어떠한 인위적

단절이 생긴다면 국가 전체 교육에 중차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써, 관련 부서의 존재 의의를 충분히 확보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을 주

기적으로 개정하지 않는다면 후속되는 일도 없을 뿐더러 관련 부서의 존재 의의를 대내

외적으로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과 관련한 대부

분의 장학활동은 교육청의 고유한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부 수준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부

서를 두는 의미를 현재까지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그 후속 작업들을 진행하

는 데 두어 왔다.…….

중앙 부처의 개혁과 구조조정시 언제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관련 기구의

입지와 역할이 위협을 받아왔다는 것, 그때마다 그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왔다는 것은 모두가 사실일 것이다. 그러

나 국가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지 않는다면 후속되는 일도 없을 뿐더러

관련 부서의 존재 의의를 대내외적으로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 이라고 가정은 합

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을 확보하지도 않은 견해로 보인다.

우선,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관련 기구(이하 교육과정정책과 )에서는

긴요한 정책 개발·수행 및 불요불급한 행정의 현상유지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며,

수많은 민원과 사안 처리에 급급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각 교과목마다 이해관계

에 얽힌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러한 민원 중에는 교육과정정책과 자

체의 기능과 역할로써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선택과

목 중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속의 이데올로기 문제나 역사관, 중국과 일본의 역

31) 홍후조(2002), 교육과정 개선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의 변화와 질 관리 방안의 개
선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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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왜곡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에는 정부 각 부처나 산하 기관·단체에서

도 앞장서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교육과정정책과장의 수준에서 명쾌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직접 해결하기가 어

려운 것이 또한 수많은 사례가 된다. 그럼에도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이러한 문제

에 매달려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편수업무 담당자들도 크고 작은 민원과 사

안처리에 급급하여 정작 교육과정 정책이나 교과서 정책은 부수적인 업무인양 최

소한의 시간만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제5, 6차 교육과정 개

정시의 강력한 기구(편수관리관 체제)가 수행하던 모든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면

서도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더 많이 해결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아무

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안과 민원

처리에 급급한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 혹은 숨어서 본 업무를 처리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을 지경이 되었다.

더구나,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체제가 제대로 정립되면 교육과정정책과의 업

무와 기능은 더욱 정교해지고 전문화되고 강력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 다

음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나 .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의 필요성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제1기 : 2003. 7∼2005. 7)에서는 학교교육 혁신방안

중 「교육과정·교과서 현대화 방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32) .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혁은 해당 교과 학문 권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교육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대립되는 등 갈등요소가 존재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해당 교과의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조직체계가 검토되었다. 따라서 제2차 과제팀의 경우, 교육과정

현대화를 위한 조직체계로서 대통령 직속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지닌 국가사회교육과정조

정위원회 (가칭)을 제안하였다.

국가사회교육과정조정위원회 (가칭) 제안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교육인적자

원부의 주무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 등에 맞추어 중복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의 관점에서

32) 교육혁신위원회(2005), 교육과정·교과서 현대화 방안, pp. 146∼147. 교육혁신위원회의 이 백서에는, 이 안
에 대하여 다섯 차례(2004. 5. 11, 5. 21, 6. 14, 7. 3, 2005. 6. 24)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주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과 실무 담당자들과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이 백서 1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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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논의되었다. 이후 정책 제안서에는 현재의 교육과정심의회 구조를 개방적으로 구성·운

영하는 방안으로 수정되었다. 명칭으로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 (가칭)가 제안되었고, 개방

적 구성을 지니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산하기구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

심의회와는 달리 교과목 수의 적정화, 교과내용 구성의 적정화 등 해당 학문의 이해관계

가 극복될 수 있는 지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구성에서의 개방적 요소가 강조되었다.

이는 교육과정 정책의 추진에 대한 부처의 역할을 강조한 결과이며, 이후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에 맞추어 상설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과의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육과정·교과서 현대화 정책제안 ' (2005. 6) 중에서 '교육과

정 수시개정 체계 정비 및 개방화 '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33).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계 정비 및 개방화

지식기반사회의 빠른 변화에 조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주체의 명확화, 법적

정비 등 수시 개정 체제를 정비하고, 개방화하여 교육이 사회 요구를 수렴할 수 있

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육과정 개정 주체의 명확화, 개방화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 법적 지위, 기능을 명확히 규정

현황 및 문제점

교육과정 개정을 주도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 교육과정심의회(대통령령 제17115호)를 두고 있으나 개정 발의의 주체와 권

한이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교육과정심의회 등 폐쇄적 구조

- 교육과정심의회의 위원 자격이 현직교원, 교육전문가 또는 교육행정가 중에

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

를 반영하지 못함(교육과정심의회규정 제6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에 사회 각계의 참여구조를 마련하고자

33)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5), 교육과정·교과서 현대화 정책제안 별책부록 CD 자료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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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현행 교육과정심의회 규정내용으로 인해 교육과정ㆍ교과서발전협의

회를 구성 운영(아무런 법적 지위 없음)

- 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일관된 교육과정 개정 철학과 의지를 관철하기

어려운 구조(교육과정심의회규정제7조)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는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도하는 중심 주체가

정권에서 시민사회로 바뀌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역대 교육과정의 개정이 정

권이 정치적 힘을 빌려 교육과정에 대해 정권이 했던 정치적 수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지위와 위상이 부여될 필요

가 있음

개선 방안

가. 교육과정 개정 주체의 명확화, 개방화

교육과정 개정 전담 기구로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칭) 설치 및 개방적 운영

- 교육과정 심의회를 재편, 개방적 구성을 통한 상설 운영구조 마련

- 위원장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하고 사회단체, 연구기관 등 사회 각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사회적 소통기능 활성화

- 위원회 산하에 총론개발, 교과, 학교급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학교현장의 요

구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일정 수 이상을 현장교사로

구성

- 개정 발의 수렴 및 답신, 국가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조사, 연구, 개발, 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한 발의안 또는 개정안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안, 권

고

개정 발의를 개방화하여, 각계의 요구를 반영

- 교원 및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문화계 등 개정의 요구를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칭)에서 개정 발의 요구 수렴 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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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 , 법적 지위 및 기능을 명확히 규정

교육과정 관련 법 정비

- 법령으로 정한 교육과정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학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적 규정을 둠

- 교육과정의 교과영역별 성격, 목표와 성취기준, 내용체계를 제시하도록 규정

- 시ㆍ도 교육과정 지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장과 교사의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 권한을 규정

당초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지닌 국가사회교육과정조정위원

회 (가칭)를 제안했던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러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교육혁신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무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 등에 맞추

어 중복적일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현재의 교육과정심의회 구조를 개방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한편, 그 명칭을 국가교육과정위원회 (가칭)로

하고, 개방적 구성을 지니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산하기구로 제안한 것은 매

우 현실적이며 실천 가능한 정책안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견해, 민원

이 빈발하는 반면 현재의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매우 제한적

이고 소규모적이어서 1970년대 초반의 제3차 교육과정을 개정할 당시 처음으로

제정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의 윤곽이 그대로 유지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다.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과정심의회 전체가 '교과별위원회 '와 '학교별

위원회 ' , 그리고 '운영위원회 '의 단선조직으로 되어 있어 심의 절차가 매우 단조

로울 수밖에 없다. 물론 학교별 소위원회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

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별로 조직되고, 교과별로도 교과 수만큼의 소위

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러한 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하여 기껏 두어 차례의

회의에 그치므로 심의위원 중에는 단 한 번의 발언도 하지 못한 채 사후에 그것

을 불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는 각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운영위원회조차도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당

해 교과 및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및 「비영

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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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어디까지나 교원이 중심이 되며, 최

근의 변화라고 해봐야 교원 중 교수 중심으로 선발되던 것에서 초·중등학교 현

장교원, 그리고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위촉하는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대해서 규정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이 되며, 그 밖의 1인은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하도록 함으로써,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차관이

실제로는 거의 당연한 듯 위원장 업무를 학교정책실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심의회

는 물론 교육과정 정책의 위상까지 격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와 매우 대조적이다. 즉, 일본은 교육

과정 기준 심의기구를 중앙교육심의회(총회), 교육과정부회, 교육과정기획특별부

회 등 3원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한 학자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그

들이 얼마나 심층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2005년 2월에, 제3기 중교심(중앙교육심의회)의 발족과 함께, 당시 中山彬 문부과학성

장관으로부터 21세기에 살아갈 어린이의 교육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자질, 능

력향상과 교육조건의 정비 등과 맞추어 국가 교육과정 기준 전체의 재평가에 대하여 검

토하도록 요청이 있었다. 그 검토관점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① 인간능력(人間力)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의 개선 충실

② 학습내용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학습지도요령의 체제 개선

③ 배우는 의욕을 높이고, 이해를 깊게 하는 수업의 실현 등 지도상의 유의점

④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의 추진

중교심 초등중등교육분과회 내의 교육과정부회는 이 검토관점을 기반으로, 2005년 4월

부터 24회의 심의를 거침과 동시에 부회 밑의 각 교과별 전문부회 등을 합해 47회 개최

했다. 34)

다음은 위에서 인용한 글의 다른 부분으로, 글의 내용은 일본의 각 교육과정심

의회의 구성을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전혀 색다른 내용에서 일본이 우리와

달리 중층적인 심의기구를 두고 얼마나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시켜 교육과정을 심

의·개정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35)

34) 아비코 타다히코(2006), 일본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 현황과 전망, pp. 70∼71.

35) 위의 글,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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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중교심의 총회 를 구성하고 있는 정위원은 당초 지방자치단체 대표 2명에 대해

서는 지방자치단체 측이 3명을 요구해서 결론이 안 난 채 발족하여 28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학습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위원은 들어 있지 않고, 또 교육

학자는 고등교육의 전문가와 스포츠, 체육의 전문가 두 명 이외에 초·중등 교육의 전문

가로는 본인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사회 각층으로부터의 대표자이다. 교육 관계자는

이러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우선 들어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회의 구성은 그렇다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교육과정부회 에는 조금은 교육

학자가 들어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교육과정부회위원의 면면을 본 결과, 여기에

도 교육학자와 교육 관계자는 몇 명밖에 없고, 특히 교육학자는 본인 이외에는 모두 교육

심리학자이다. 위원의 3분의 2는 교육 관계자가 아닌 산업계, 학계, 일반 행정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교육과정부회 이므로 교육과정 연구자가 다소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거기도 결국 본인뿐이었다. 교사 대표로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장만이 위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선발 방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겠지만 그다지 아무도 없었다. 이러

한 수준의 위원은 이 부회가 일찍이 교육과정부회 라고 불린 전문성보다는 일반성이 높

은, 전체를 보기 위한 심의회였던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결국, 가장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한 기구는 교육과정기획특별부회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위원 구성도 교육학자가 3분의 2를 차지하여 교육과정 연구자뿐만 아니

라 교육경영학자, 교육사회학자, 교육심리학자 등 상당히 폭넓은 교육학자가 모여 있고,

그 외에도 교원 대표는 물론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었다. 여기서의 심의가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전문적으로 깊게 논의할 수 있으므로 교육

과정부회의 원안을 작성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모처럼 교육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있는데, 문부과학성은 교육과정부회의 원안 만들기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고, 이 기획특별부회과 같은 수준인 교과 등의 전문부회 의 심의

사항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사무담당인 문부과

학성의 의향에 의한 것이지만, 아무래도 문부과학성 측은 언제나 교육학자 등의 전문가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상의 인용에서 아비코 타다히코는 이 기구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

적인 결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지적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그들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흔히 예상될 수 있는 지적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소위원회인 학교별 위원회와 교과목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총론을

실제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 지나지 않고, 교육내용에 대한

여러 기관·단체로부터의 요구, 교과목 신설 요구, 별도의 국가교육과정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제기 등 제7차 교육과정기에 경험한 바와 같이 이 기구로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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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과정 수시 - 부분 개정의 실현 방안

이제 교육과정의 수시- 부분개정은 시대적 요청사항이 되었다. 이미 우리는 일

시적 전면적 개정의 문제점과 폐단을 충분히 경험해보았고, 교육 내적 필요에 의

한 일시- 전면 개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후진적 형태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홍후조 등(2002)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36).

흔히 교육과정 변화 주체들은 나름의 정당화 논리와 처한 입장에 따라 변화를 크게

일으키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기 쉽다. 이 점에서 (뒤에서 논의될) 교육과정 관련 법규에

서는 부분수정과 전면개정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변화가 무조건 전면개정으

로 치닫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일정한 제도적 장치 안에서 교육

과정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교

육과정의 변화와 대상과 정도를 결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위원회 (가칭)

에서 정하되, 총칙과 교과 교육과정의 전면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에 모든 교과를

변화시키는 것은 금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 총칙의 변화는 교과 교육과정 변화

를 초래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 해에 전체 교육과정 개정 물량의 1/ 5을 넘지 않도

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일부 교과에 한하여 개정과 수정을 하여야

교육과정 총칙 관련 인사들과 교과 교육과정 관련 인사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며,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더라도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이다.

가 . 교육과정 수시 - 부분 개정체제의 운영

위에서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체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지만,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당연한 일이지만 개정할 부분이 있을 때 당장 개정하고 개

정할 부분이 없으면 개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느

부분을 삭제, 혹은 보완, 신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조사 결과는 예를 들어, 시급한 것, 개정이 쉬운 것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과목 담당관은 시·도교육청의 교과목 담당자나 현장 교원

36) 홍후조 등(2002)의 위 연구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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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정부 부처나 산하 행정기관과 관련단체, 각 교과목별 학회와 연구회, 교원단체

나 사회단체 등의 개정 의견을 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심의회에 회

부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 교과목 담당관은

전문성은 물론 그 교과목에 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직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갖추려면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조직이나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 연구조직을 강화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초·중등교육의 목

표와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일은 장기적,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된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이 개발되면 다시 이번에는 그

개정안을 심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든지 개정안을 고시하게 된다. 개정 의견의 타

당성이나 개정안의 심의에는 강력한 -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 심의기

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의 심의 결과는 국가·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이 심의기구의 심의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목 담당관과 함께 현장

교원은 물론 언론, 사회단체 등의 세미나, 학회에 나아가 설명하고 연수시킬 수

있는 입장이어야 한다.

주요 교과목이라고 자주 개정하지도 않아야 하고 다른 과목이 개정한다고 덩달

아 개정할 이유도 없어야 하며, 개정할 수도 없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의

개정체제는 개정이 시급한 교과가 눈에 보이는데도 어느 교과목을 우선하거나 소

홀히 할 수도 없는 체제이다. 개정이 시급한 교과도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개정하

지 않겠다 고 할 수도 없는 체제이다. 실제로는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보면 당연히 개정연구를 하고 개정안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로 유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판단은 교육인적자원부 교과목별 담당

관이 정책적으로 책임을 지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교과별 수시

- 부분 개정은 당연한데도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대략 7년

정도의 주기로 각 교과별로 한번씩의 개정 기회를 부여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기

도 하지만, 이러한 개정 체제에서는 다시 기계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개정이 잦은 교과목은 1년에 한번씩도 개정되고 개정이 필요 없는 교과목

은 10년이 가도 개정되지 않은 채 교과서만 주기적 정기검정을 받도록 해야 한

다.

교육과정 결정은 힘의 작용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수

시- 부분 개정체제를 도입하려면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정당

하게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처럼 강력한 주장이 자주 등장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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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은 유리하고 단체를 만들어 시위하는 부문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행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시스템

을 갖추어야 한다.

나 . 국가교육과정위원회 구성·운영

교육과정의 수시- 부분 개정체제가 도입되려면 현재의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다 강력한 심의·조정·권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특정 정권 또는 정치 집단과 각종 이해관계 세력들의 요

구를 견제·조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원칙

보다 변칙이 일상화된 사회, 육법 위에 떼법 등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과정도 가치의 반영이기 때문에 특정 정권 또는 각종 이해관계 집단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당초의 개정방향이 왜곡될 소지도 있다37).

위의 지적은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사례이지만, 이러한 압력을 긍정적

인 측면에서 바라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역시 그러한 의견과 견해를 수용하는 방

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임은 동일하다.

향후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견해를 수용하고 이를 조

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각종 교과협의회, 교

직단체, 사회단체 등은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에 대해 종

종 상호 대립되는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의 개진은 앞으

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들 여러 집단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일은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록 모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합의된 교육과정을 기대할 수는 없

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관점들을 수렴하고 그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는 일은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

다38).

37) 김수천(2003),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개선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년도 학술세미나 자
료집, p. 36.

38) 황규호, 위의 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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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과서의 구성에 대한 압력은 이뿐이 아니다. 이미 고시된 교육과정,

편찬된 교과서에 대해서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거나 교육과정, 교과서에

특정 내용을 강화하거나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주장이 비등하고, 특정 내용에

대해 오류라는 주장 등 다양한 압력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그만

큼 높아진데 따른 것이며, 이러한 압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든 부정적으로 해석하

든 이제 그 압력들을 무시하고 옛날처럼 우리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우

리 식대로 나아간다 고 하기는 어렵다는 데 착안하면 당연히 각계 각층의 대표적

인 인사들로 구성된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가칭)국가교육과정위원회 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두되, 현행의

교육과정심의회와 같이 교육부의 역할을 협력·지원하는 정도의 기능을 탈피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 평가의 결과에 따른 발의·개정안을 독

립적으로 심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

다. 이러한 기능은 현행의 교육과정심의회 의 운영위원회 의 기능과 유사하지만,

그 구성은 실무위원회 와 총칙(총론)위원회 , 학교별위원회 , 교과별위원회 를 두

도록 한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은 경제계, 산업계, 과학기술계, 문화·체육

계, 언론계, 법조계, 보건·의료계, 교육계 등 각계 각층의 대표적 인사 중에서 고

루 선정·위촉하고, 교육계도 교육학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전문가, 현장교원 등

으로 세분하되 각각 극히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게 한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이러한 구성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단체는 물론, 각종 학회·연구회, 사회단체와 교원단체 등

의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도 절대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총칙위원회나 학교별위원회, 교과별위원회는

물론 실무위원회를 거친 개정안 또는 제안을 최종 심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에게 답신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

심의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아 최종 심의한다. 이 절차를 강인수 등(2003)39)

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에 관한 제안을 국가교육과정

위원회에 회부한다.

⑵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총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회부된 제

39) 강인수·함수곤·홍후조·권순달(2003), 교육과정 질 개선을 위한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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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심의하게 한다.

⑶ 총괄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된 제안을 재심의한 결과를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에게 답신한다.

⑷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답신에 따라 국가교육과정기준

의 연구, 개발을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⑸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총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연구 개

발 과제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실무위원회도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같이 각계 각층에서 고루 선정·위촉하고

그 대표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자들로 구성한다. 총칙위원회와 학교별위원회,

교과별위원회는 현재의 교육과정심의회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성하되, 각계 각층의

인사를 더욱 폭넓게 선정·위촉한다. 위원장을 차관이 맡고 학교정책실장, 교육과

정정책과장이 위원이나 간사를 맡는 방법을 피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관들은

각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그 이상의 역할을 맡지는 않도록 한다.

다 .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개편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및 편수행정 조직은 교육과정 행정 및 교과교

육의 발전을 포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늘날 우리 교육행정에서 이처럼 무성

의하고 소홀한 기구나 조직의 사례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요 교과인데도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더 중요한 교과 담당자가 교육연구

사이고 비교적 일이 적은 교과인데도 상위 직급의 담당자가 임용되어 있기도 하

며, 어떤 교과의 담당자가 전출된 자리에 엉뚱한 교과 전공자가 임용되기도 한다.

위에서, 교육과정의 수시- 부분 개정체제를 갖추려면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조직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 연구조직을 강화하여야 하며, 무엇

보다 초·중등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일은 장기적,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

리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행정 관련 조직은 교육

과정 정책의 안정성,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및 편수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국립기관과의 역할분담을 재정립하며,

조직의 위상 제고 및 인력 규모의 현실화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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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

일본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및 편수행정을 중앙정부(2000. 6. 7., 문부과학성 교

육과정정책과, 교과서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 편수행정의 과

정과 결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

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즉, 문부과학성의 교과서과에는 과장(총괄연구관 1

명)과 과장보좌(주임시학관 1명), 시학관(7명), 교과서조사관(주임교과서조사관 등

57명) 등을 교과별로 고루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 조사관들은 초·중등 교육과정

구분에 관한 조사 및 교육과정의 지도·조언, 교과서 검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기능의 전문

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 교육정책연구소에 교육과정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이곳에

서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그동안 지방교육구에 위임 운영해오던 많은 행·재정적

권한이 주로 이양되면서 주 정부의 역할 및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교과서

편수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 내 교육과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국장이 직접 관장하

고 있다. 또, 장학사(supervisor )라는 명칭 대신에 교육과정 전문가(curriculum

specialist )라는 직책이 등장하는 등 교육행정에서 교육과정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수시- 부분 개정체제 도입에 필요한, 우리나라 교육과정 및

편수행정 기구 및 조직 개편방안 등을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제시해보

면 다음과 같다41).

⑴ 기구 및 조직의 개편 방안

(가) 교육과정 및 편수행정 조직을 국 (局) 수준으로 확대 개편 (제 1안)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 및 편수

기능 구조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되,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구와 사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담당하는 체제로 그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업무 책임

40) 김재복·함수곤·구자억·김홍원(2002), 편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pp. 107∼108.

41) 김재복·함수곤·구자억·김홍원(2002), 편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재복·김만곤·유현숙·홍후조·김봉석
(2001), 교육전문직 자질 향상방안 및 편수기능 전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종합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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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다. 즉, 학교정책실장 아래에 국 수준의 교육과정정

책국장을 신설(부활)하고42), 국장 아래의 교육과정 및 편수업무 담당 부서를 확

대·세분화한다. 또, 현존하는 국정도서를 검정화하고, 검정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이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며, 국정도서로 남길 수밖에 없는 도서의 저작권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모두 위탁한

다. 교육과정정책국의 조직을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 2] 학교정책실의 조직개선 방안 ⑴

학교정책실장 아래에 교육과정정책국장을 신설하여 교원정책국장, 지방교육

지원국장과 함께 3국장 체제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정책국장 아래에 학교정책기획 평가담당관, 교육과정정책담당관, 인

문사회교육담당관, 과학실업교육담당관, 예체능 특별활동교육담당관 등 5담

당관을 둔다.

교육과정정책국장은 수석편수관(장학관) 중에서 임용한다. 학교정책 평가담

당관은 장학관 중에서 임용하고, 나머지 4개 담당관은 주임편수관 중에서

임용한다.

각 담당관 아래에는 교과교육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42) 1998년 3월에 취임한 교육부 제38대 이해찬 장관은 1999년 4월 14일, 교과서 편찬·발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부내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교육과정, 교과서 행정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교육과정정책과를 학교정책
실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인정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곧 취소되고 그 위치는 다시 학교정책과로 돌아가
게 되었다. 이는 당시의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이 교육과정정책과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후임
심의관이 학교정책실장 미 학교정책과가 있는 곳으로 근무 장소를 옮긴 것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편수업무는 대체로 주기적, 계획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보아 대
부분 시급성과 현실성이 적기 때문에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되기가 쉽고,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
정확하게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일반행정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달라서 교육부 내에서도 업무의 중요성
을 거론할 때는 교육과정 행정이 초·중등교육 부분은 물론 교육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며, 교육과정
행정은 교육행정의 꽃 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도 실제의 행정 과정이나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가장 소홀히
취급되어온 것과도 관계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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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공통기본교과 : 교과 당 1명의 편수관(교육연구관)과 2∼4명의 편수사

(교육연구사)를 배치한다.

- 고교 2, 3학년 선택교과 : 1개 영역별로 1명의 편수관에 2∼4명의 편수사

를 배치한다.

각 담당관의 업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학교정책기획 평가담당관 : 교육과정정책국장 아래의 업무 기획, 학교교육

평가(학생, 학교, 기관, 교육과정 평가) 정책

- 교육과정정책담당관 : 국가교육과정기준 연구·개정 및 편수정책

- 인문사회교육담당관 : 인문·사회 계열 교육과정 정책, 관련 교과목의 교

과교육과정 개정 및 교수·학습자료 정책

- 과학·실업교육담당관 : 과학·실업 계열 교육과정 정책, 관련 교과목의

교과교육과정 개정 및 교수·학습자료 정책

- 예체능·특별활동교육담당관 : 예술, 체육 계열 및 특별활동 교육과정 정

책, 관련 교과목의 교과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정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립연구기관간의 기능 재정립

- 정책결정 및 집행(교육부) 정책연구 및 사업추진(연구기관) 분담체제로

업무를 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

히 한다.

-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업무를 추진하고 기간본의 수정·편찬

등을 추진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과서연

구재단, 국립특수교육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위탁하는 국정도서 일체를

편찬한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을 시행할 경우, 학교정책실의 부분 확대 개편으로 제도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책 과 연구 및 사업추진 을 축으로 역할분

담 체제를 이분함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및 편수정책 조직은 국가교육

과정기준의 수시- 부분개정에 주력할 수 있어 장차 우리나라 교육과정정책 및 학

교교육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 및 책무

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은 법령 제·개정 및 교

육과정 개정제도 정립이 선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먼저 조직개편의 배경이 되

는 세력의 이해를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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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및 편수정책 전담기구를 외청(外廳) 형태로 운영(제2안)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의 교육과정정책 및 편수정책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교육부 외청(가칭 교육

과정청 또는 편수청 )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며, 그 구상으로 그림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 3] 학교정책실의 조직개선 방안 ⑵

청장 아래에 교육과정정책국장, 교과서편수국장을 둔다.

교육과정정책국장 아래에는 교육과정개발담당관과 교육과정평가담당관 등 2

개 담당관을 설치하고, 교과서편수국장 아래에는 편수기획 평가담당관, 인문

사회교육담당관, 과학실업교육담당관, 예체능특별활동교육담당관 등 4개 담

당관을 설치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능 정립 및 연구기능 위탁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교

육과정연구소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편수청장은 1급 상당 차관보급에 보하고, 교육과정정책국장과 교과서편수국

장은 수석편수관 중에서 임용한다.

교육과정정책국장 아래의 2개 담당관은 주임편수관(또는 장학관) 중에서, 교

과서편수국장 아래의 4개 담당관은 주임편수관 중에서 임용한다.

각 담당관의 업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교육과정개발담당관>

- 교육과정정책국 업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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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별 교육과정심의회 구성·운영

- 교육과정기준에 대한 국가·사회의 요구사항 분석

- 교육과정 개선(개정)

-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 교육과정 운영자료 발간 및 연수·홍보

- 교육과정 시행대비 및 후속지원 연구

- 남북 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 및 협력

<교육과정평가담당관>

- 학업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정책

-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검사

- 학교·기관 평가

- 교육과정 평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 관련 사업 지원

<편수기획·평가담당관>

- 교과서편수국 업무 기획

- 교과서 등 교수·학습자료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국·검정도서 구분 고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국정도서 편찬 위탁계획 수립

-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가격 및 저작권 관리

- 관련 단체의 지원

<인문·사회교육담당관>

- 인문·사회 계열 교육정책 수립

- 인문·사회 계열 교과목의 교과교육과정 개선

- 인문·사회 계열 교과목의 교육과정심의회 구성·운영

- 인문·사회 계열 교과목의 교과용도서 조사

- 인문·사회 계열 교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인문·사회 계열 교과목의 학업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 인문·사회 계열 교과목의 교수·학습자료에 관한 정책 수립

- 130 -



<과학·실업교육담당관>

- 과학·실업 계열 교육정책 수립

- 과학·실업 계열 교과목의 교과교육과정 개선

- 과학·실업 계열 교과목의 교육과정심의회 구성·운영

- 과학·실업 계열 교과목의 교과용도서 조사

- 과학·실업 계열 교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 과학·실업 계열 교과목의 학업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 과학·실업 계열 교과목의 교수·학습자료에 관한 정책 수립

<예체능·특별활동교육담당관>

- 예술·체육 계열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육정책 수립

- 예술·체육 계열 교과목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육과정 개선

- 예술·체육 계열 교과목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육과정심의회 구성·운영

- 예술·체육 계열 교과목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관련 교과용도서 조사

- 예술·체육 계열 교과목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예술·체육 계열 교과목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학업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 개발

- 예술·체육 계열 교과목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의 교수·학습자료에 관

한 정책 수립

이와 같은 조직개편을 시행할 경우, 교육과정 및 편수정책의 독립성, 안정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및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고, 교육인적자

원부 일반행정 직렬과 구분되는 편수직렬 설치·운영이 용이해진다. 또한, 한국교

육과정평가원 등의 교육과정 연구 및 편수기능을 흡수하여 교육과정·교과서연구

소를 운영할 경우 교육과정 정책과 편수정책의 연구, 정책, 집행 기능을 일원화하

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정, 교과서 정

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편수정책을 수출할 수 있는 교육선진국의 면모를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공무원 수를 늘리고 정부조직법을 바꾸게 하려

면, 다른 행정에서는 점차 그 조직을 불리면서도 유독 편수행정에 대해서는 언제

나 작은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는 내부 주장에 위배되므로 (가칭) 교육과정청(편

수청) 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실현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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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편수직렬의 신설43)

교육과정 및 편수정책은 업무의 성격이 분명하고 일반 정책과 달리 보다 깊은

전문성과 장기간의 경험 없이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교육공무원의 종

별 직명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교육과정기준의 수시-

부분 개정체제의 도입에는 필수적인 조치이다.

직렬의 구성은 편수사- 편수관- 주임편수관- 수석편수관으로 하고, 수석편수관의

직급은 2급 상당, 주임편수관은 3급 상당, 편수관은 4급 상당, 편수사는 5급 상당

으로 한다. 직급별 자격기준을 제시하면 <표 IV - 2>와 같다.

편수직렬의 신설은 편수업무가 고유한 역할 영역을 가진 전문적 분야임을 인정

하고 업무의 체계성, 인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급여 체계

및 근무여건의 개선, 업무에 상응하는 연수 기회의 제공 등 편수직의 전문성을 제

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데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편수직렬을 통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위상 확보는 내부적으로는

편수 담당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구비한 능력 있는

전문가를 편수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유인 기제가 될 것이다.

<표 IV- 2> 편수직급별 지격기준 및 담당업무

직 급 자 격 기 준 담 당 업 무

수석편수관

- 2년 이상의 주임편수관 경력이 있는 자
- 1년 이상의 주임편수관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박사학위 또는 교장 경력이 있는 자

- 교육대학교 ,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과 단위의 담당관 및 교
육과정정책국장 의 보직 담
당

주임편수관

- 3년 이상의 편수관 경력이 있는 자
- 1년 이상의 편수관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박사
학위 또는 교장 경력이 있는 자

- 교육대학교 ,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의 전임강
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교과군 또는 고등학교 전문
교과의 계열 및 주요 정책
업무 담당

편 수 관
- 5년 이상의 편수사 경력이 있는 자
- 3년 이상의 편수사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감 이상
의 경력이 있는 자

국민공통기본교과 , 교육과
정 영역 및 업무 분야 (예 :
교육과정기획 , 지원 , 연
수 ·홍보

편 수 사

-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1급 정교사 이상인
자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1급 정교사 이상인
자

단위 교과목 및 단위 업무
의 담당

43) 김재복·함수곤·구자억·김홍원(2002), 편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pp. 1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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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직렬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8.4.6,

2000.1.28>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규정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8.4.6,

2000.1.28>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4 . (신설)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수석편수관·주임편수관·편수관·편수사

라 . 법률 제·개정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좀 심하게 평가하면 무법으로 개정·시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관련 규정 중에서 그 근거를 찾으면 겨우 초·중등교육법 제23조가

전부이고44),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구성·운영되는 교육과정심의회 에 관한 대

통령령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함수곤은 다음과 같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45).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과정을 누구나 즉흥적으로 함부로 흔들거나 또는 국가의 독단적인

전횡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누가, 언제, 어떻게 개정하고 관리하

고 적용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44) 초·중등교육법 제23조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관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과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함수곤(2003), 교육과정 수시개선체제 구축방안 탐색(토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년도 세미나 자료집,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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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관한 개념, 용어 정의, 발의, 연구, 개발, 심의, 기구조직,

예산, 관리, 적용, 평가, 지원체제, 시·도 교육과정 지침, 학교교육과정, 교원연수 등 일체

의 관련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한 마치 교과용도서에관한규

정 과 같은 교육과정에관한규정 이라는 법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질 개선을 위한 법체계 정비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강인수 등

(2003)은 현행 교육과정 관련 법령과 각종 규정을 검토하여 쟁점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46).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결정권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

즉, 교육기본법(제12조), 초·중등교육법(제23조) 및 그 시행령, 교육과정심

의회 규정 등의 법령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하

고 있다.

②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영향력에 비해 고시문서인 교육과정의 성격과 법적 지

위 기능 규정이 미흡하다.

③ 교육과정 제정·개정 및 질 관리를 위한 행정체제 및 담당기구 설치·운용

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즉,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일

정한 체제가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④ 교육과정 개정 범위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즉,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수시개정 제안에 이어,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

(2002. 12) 등으로 교육과정 개정체제가 일시적- 전면개정에서 순차적- 부분수

정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법령의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⑤ 고시문서로서의 교육과정 규정의 의무사항, 허용사항의 구분이 미흡하다.

⑥ 특성화 중·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특

례 규정이 미비하다.

⑦ 사립종교학교, 종교교과 편성 근거 및 학생의 선택권 보장 규정이 미비하다.

⑧ 교과용도서 사용의 특례 규정이 미비하다.

강인수 등은 이러한 분석에 따라 법령정비의 기본방향을 민주성 보장 : 교

육내용 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보장,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보장 : 국가 교

46) 강인수·함수곤·홍후조·권순달(2003), 교육과정 질 개선을 위한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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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기준 제정, 개정 권한의 분권화, 국가교육과정기준 제정, 개정의 합리적

체제 구축, 국가교육과정기준 제정, 개정 및 질 관리를 위한 기구의 법적 지위

및 권한 설정,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을 위한 일반적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수립으로 설정하고, 법령 체계 및 내용정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⑴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성격과 법적 지위 및 기능을 규정

⑵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 규정

① 국가의 교육과정기준 설정권 규정

② 시·도교육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규정

③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 규정

④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권한 규정

⑶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 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①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을 위한 기구의 체계

②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운영

③ 중앙교육과정심의회 설치 운영

⑷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의 발의권 및 연구 개발 절차 규정

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립 기구의 국가교육과정기

준 연구·개발 기능 명료화 규정

⑹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 범위 및 개정 시기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

한 규정

⑺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특례 규정 제정

⑻ 교과용도서 사용의 특례 규정 제정

한편, 홍후조 등은 교육과정에 관한 법령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 교육과정 기준

의 변화와 질 관리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47).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변화와 그 질 관리를 항상적으로 개선하고 질 관리를 뒷받침하

기 위한 (가칭)국가교육과정기준에관한법 을 정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법적 기

반 없이는 전면개정에서 부분개선으로 항상적인 교육과정 변화와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 기준의 변화와 질 관리의 주체, 각

47) 홍후조(2002), 교육과정 개선방향설정에 관한 연구-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의 변화와 질 관리방안의 개선을
중심으로- , 연구요약 참조.

- 135 -



주체의 역할, 이를 위한 기구의 설치, 재정 등을 규정한다. 특히, 공통필수 교육과정과 상

이선택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는 내용은 이 법에 담는다.

국가 교육과정의 수시- 부분 개정체제를 도입·유지하려면 이와 같은 국가교육

과정기준에 관한 법 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마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재조정

현재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제4, 5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교

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정 전문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간의 업무분담에 의해 이

루어졌다. 대체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와 절차,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연구기관의 개정시안을 접수하여 심의, 조정, 확

정한 안을 고시한 다음 적용계획에 따라 후속지원사업을 전개하는 일 등을 추진

하였으며, 전문연구기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기초연구를 수행하

고 개정시안을 연구·개발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허경철은 세 차례에 걸친 이와 같은 업무추진에 대해 기존의 교육과정 개정에

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 관련 법 제정의 미비와 교육인적자원부 내 관련

부서간의 협응적인 노력 미흡 등으로 그 역할 수행에서 제약을 받아왔으며, 전문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

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고 하고, 부분- 수시 개정방식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48)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개정 발의

전문연구기관의 정리된 발의안 접수

교육과정심의회에 발의안 심의 의뢰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개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

교육과정 개발 기관 선정

48) 허경철·이근님·박순경·이광우·이미숙(2003), 교육과정 수시개선을 위한 정부·전문연구기관의 역할정립
방안 연구, 연구요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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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심의회에 교육과정 개발 답신보고서 심의 회부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기관에 수정·보완 요구

교육과정 개정 최종안 확정·고시

교육과정 부분·수시 개정방식의 법제화 및 홍보

정부의 교육과정 관련 주무부서 및 관련 부서간의 제도적 협조체제 구축 등

<전문연구기관>

교육과정 개정 발의안 접수 및 분류

발의안 심의 관련 기초자료 준비, 제출

교육과정 운영 실태의 정기적, 종합적, 체계적 조사

전국단위 교육과정 개정 요구 조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영역 학업성취도의 정기적 측정 및 결과분석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발견 및 개선방안 보고서 제출 및 제안 등

제4, 5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 당시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교육과정 전문연구기관이었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과정

전문연구기관으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 1997년 당시의 설립목적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교수

- 학습 방법 및 교과용 도서를 연구·개발하고 초·중·고 교육평가 및 대학수학

능력시험 등 각종 평가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향

상시키고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은 설립목적에 맞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그 역

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시책 중심

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

실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재조정에 관하여 더불어 제안할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정도서로 되어 있는 교과목의 교과서를 하루빨리 검정

도서화하는 한편, 일본처럼 4∼5년 주기의 정기검정을 실시하여 한국교육과정평

가원과 출판사가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정도서보다는 검정도서가 선진적이라면 검정도서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데 노력하는 것이 국정도서를 남겨야 한다

는 논리를 개발하기보다는 더 쉽고 합리적인 일일 것이다. 가장 적절한 비유는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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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르지만 사회주의의 국유화 기업에 대한 앨빈 토플러의 다음과 같은 비판은,

오늘날 우리 정부가 직접 국정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에 대한 평가로서 충분히 원

용할 만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한심한 아이러니는 국유화 기업이 대체로 약속처럼 기술발전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의 한결같이 반동적이라는 점이다. 국유화 기업은 가장 관료적

이고, 기구개편에는 가장 느리며,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부응하려는 의욕은 가장

뒤떨어지고,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를 가장 꺼리며, 첨단기술을 채택하는 데도

가장 느리다49) .

과감한 업무이양에 대한 대안도 여기에 제시할 수 있다. 그 대안은 피터 드러

커의 것이다.

(효과적인 리더는) 과감히 권한 이양을 실천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 발목 잡힐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위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평가하고 정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제시하는 일 등은 다른 이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해야만 한다50).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쌓이고 쌓인 노하우가 풍부한 업무부터 이양

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도 피터 드러커는 이미 제

시해 놓았다. 교육부가 잘할 수 있는 일, 수많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평가

하여 결정하는 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련 기관, 협회, 출판사 등에 과업과 목

표를 제시하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일의 구체화와 준비에 필요한 기간

은 충분하다.

교과서에 관하여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탁할 업무도 있다. 검정

화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 우려되거나 희소과목으로 시장이 협소하여 검정출원

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교과목의 국정교과서 저작권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

과서연구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맡기는 방안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

정 정도는 개정하면 된다. 적어도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부에서 그런 교과서, 수백

종의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훌륭하고 친절한 서비스이지만 그보다

더 수혜의 폭이 넓고 중요한 서비스가 각 교과목의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개발이

며, 그 대표적인 업무가 바로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이다.

49) 앨빈 토플러, 하이디 토플러(1995), 제3물결의 정치, pp. 129∼130.

50) 고바야시 가오루(2002), 피터 드러커·미래를 읽는 힘,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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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요약 및 제언

1. 요 약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개정과 운영, 교과서의 집필과 검정 및 적용 전반에 대

한 내용을 검토하고, 아울러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조직과 역할 및 업무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탐색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크게 네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교육과

정 개발 체제의 문제를 밝히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일이고, 둘째는 교과서 편찬

체제의 문제를 밝히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일이며, 셋째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을 제안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외국에서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의 편찬 제도를 분석하는 일이다. 첫 번째 영역에 관한 연

구 결과는 제2장에, 두 번째 영역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제3장에, 그리고 세 번째

영역에 관한 결과는 제4장에 기술하였다. 네 번째 영역에 관한 결과는 부록에 제

시하였으며, 이 모든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제언 내용은 제5장에 기술하였다.

이하에서는 제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

석하였으며, 그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의 방향이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현황을 기술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유형화하

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러한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해방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교육과정 개정 체제를 범주화하였다. 개발 체제의 실태를 검토하는

가운데 부각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히 교육과정 개발 방식 및 절차에 관

한 문제, 교육과정 내용 구성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현장 적용상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문제들을 해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분석 내용, 분석된 문제점들 및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개발(또는 개정)체제는 크게 중앙 집중형 개발 체제, 지방 분권형 개

발 체제, 그리고 이 두 체제의 혼합 절충인 양자 절충형 개발 체제로 유형화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 집중형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6차 교육과정 이후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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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형 개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 체제는 다른 방식으로 범주화될

수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독점의 일원 개발 체제,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구기관의

이원 개발 체제,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기구와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연구

기관의 삼원 개발 체제로 유형화될 수도 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7차례에 걸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 중 1차에서 3차 개정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심

의 일원 개발 체제 라고 할 수 있으며, 4차에서 6차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

교육개발원 중심의 이원 개발 체제 , 그리고 7차는 교육개혁위원회, 교육인적자원

부,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심의 삼원 개발 체제 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

루어지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작업은 보다 공고한 유형의 교육인적자

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심의 이원 개발 체제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점으로 크게 1) 교육과정 개발 방식 및 절

차상의 문제점, 2) 교육과정 내용 구성상의 문제점, 그리고 3) 교육과정 현장 적용

상의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방식 및 절차상의 문제점으로는 (1) 교

육과정 관련 법규의 미비, (2)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 (3) 개발 기관과

참여 인사의 부적정성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개발기관과 참여 인사의 부

적정성 문제는 교육과정 시안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의 문제와 교육과정 심의회

구성에서의 참여의 문제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시안 개발 과정의 경우 총론 시

안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의 문제 4가지를 제시하였고, 각론 시안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의 문제 3가지를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내용 구성상의 문제로는 (1)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 (2) 교과간 진술 방식의 비일관성 문제, (3) 교과 내용의 양과

난이도 수준의 비적정성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총론과 각론의 괴리가 발생

하는 원인을 5가지로 진술하였으며, 교과간 진술 방식의 비일관성이 나타나는 주

요 영역 4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양과 난이도 수준의 비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문제인 이유를 4가지로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현장 적용상의 문제

로는 (1) 교육과정 연수와 홍보의 부족, (2)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미비 그리고

(3) 교원수급 및 교육여건의 부족 문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세부적인 문제

점들을 기술했다.

교육과정 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1) 교육과정 개발 방식 및 절차상

의 문제점 개선 방안, 2) 교육과정 내용 구성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그리고 3) 교

육과정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방식 및 절차의 개선 방안으로는 (1) 교육과정 관련 법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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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 방식의 구체화, (3) 참여 인사의 확대를 제시하

였으며, 각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관련 법규

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교과용 도서나 교육과정 심의회 규정보다는 높은

격으로 제정할 것, 둘째, 법률화할 핵심 내용의 탐색을 위한 심도깊은 연구를 수

행할 것, 셋째, 바람직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식과 절차에 대한 연구를 먼저 수

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 방식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첫째,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한 구체적이며 정교한 장치가 마련할 것, 둘째, 적용실태와

국제동향 분석을 위한 연구를 시행할 방도를 마련할 것, 셋째, 교육과정심의회 운

영을 활성화할 것, 넷째, 개정 작업의 연차별 마스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

였다. 개정 과정에서의 참여 인사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총론 개발에 각론 전

공자 참여 확대 (약 20% ), 총론 연구팀에 교사 참여 필수화 (약 20% ), 총론 연구

팀의 규모 확대(4- 5명 - - - 10명), 총론 개발 과정상에 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 확대, 총론 개발 예산의 증액, 각론 개발팀에 총론 및 다른 교과전공

자 비율을 10%이상 참여, 각론 협의진, 자문진 등에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 참여

확대, 협의회 규모 확대 및 시수 증대 및 각론 개발 예산의 증액 등 9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 내용 구성상의 개선 방안은 (1) 총론과 각론의 괴리 극복을 위한 방

안, (2) 교과간 진술 방식의 일관성 확보 방안, (3) 교과 내용의 양과 난이도의 적

절성 확보 방안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하였다. 총론과 각론의 괴

리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총론의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둘째, 총론 지침 내용에 대한 각론 개발자와의 갈등이 생겼

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노력을 한다. 셋째, 총론 연구진에 각론 연구진 포함시킨

다. 넷째, 각론 심의회의 중요 항목으로 총론지침과의 일관성 이라는 항목을 포

함시킨다. 다섯째, 각론 개발 지침 속에 총론지침과의 일관성 이라는 항목 포함시

킨다. 교과간 진술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년별 내용 영역

위계화의 수준을 3단계로 조정한다. 둘째, 학년별 내용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와

방식을 동일하게 하도록 한다. 셋째,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을 동일하게 한다. 넷

째, 각 성취기준들의 의미의 포괄 범위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다섯째, 각론 개발자

들에 대한 연수를 개발 과정 속에 필수화한다. 여섯째, 개발 과정의 중간 시점에

서 중간 점검회의를 갖는다. 교과 내용의 양과 난이도를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첫

째, 내용의 적합성 및 내용 조직의 적합성과의 관련하에서 접근한다. 둘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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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셋째, 시수와의 관계 속에

서 적절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넷째, 교육내용 적정화의 기준이 되는 교육 및 교

과 목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한다. 다섯째, 총론, 각론 및 기타 전문가들의 유기

적 협력 체제를 수립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1) 교육과정 연수의 내실화,

(2)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제도화, (3) 교원수급 및 교육여건의 개선의 3가지 방

안을 제시하며, 각 방안별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였다. 교육과정 연수를 내

실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수준에서 새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핵심 요원 연수

를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핵심 요원들은 지방의 각론 핵심 요원에 대한 총론 연

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각론 개발팀은 각론 핵심 요원들의 각론 연수를 실

시하도록 한다. 넷째, 연수방법을 다양화한다.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제도화 방안

으로는 첫째, 총론이나 각론의 연구 범위 속에 지원 내용이나 체제를 포함시킨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 내 교육과정 개발팀에 일반직 인사를 포함시킨다. 셋째, 각

행정기관에 하위 기관의 지원을 위한 부서나 사람을 설정한다. 교원수급이나 교

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시안 개발의 범위 속에

교원이나 여건의 문제도 연구의 항목으로 포함시킨다. 둘째, 교원 증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의 항목 속에 포함시킨다. 셋째, 교원 운영의 유연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시안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여건 개선에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정책화하여 실천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체제의 현황을 검토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지적한 다음, 그에 따르는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교과서 편찬체제 현황에서는 크게 교과서 제도의 현황과 정책

방향, 교과서의 편찬 과정과 운영, 교과서 심의 및 실험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

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의 세 가지

로 구분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국정도서로 되어

있으며,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정과 검정도서, 그리고 일부 인정도서 체제로 되

어 있다. 자유발행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의 전문 교과 중심으

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또

한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 방향은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과 공급

을 지향하는 것이다.

교과용 도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현황에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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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편찬 조직과 편찬 과정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국정도서 편찬은 연구·개

발형 도서 편찬을 지향하고 있다. 국정도서 개발은 정부가 정책과 계획을 세운 후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의, 현장학

교의 실험 및 검토 등에 의해 수정·보완된다. 검정도서의 편찬은 정부가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따라 민간 출판사와 저작자가 도서를 개발

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설치된 검정관리위원회와 검정심의위원회의 기초조

사와 검정심사에서 합격하면 인쇄·공급된다. 인정도서의 편찬은 지역 교육청의 교

육장(초·중학교)과 고등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신청하면(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교육감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하고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그 심사

과정은 검정도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심의 기준은 공통기준과 교과목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으

며, 기 기준이 매우 자세하게 획정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 국정교과서는 교육

인적자원부가 실험·연구학교를 지정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중등학교의 국정 교과

서는 현장 교사들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수정·보완된다.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 및 검정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그것은 교과서 정책 및 관리 기능의 문제, 교과서 개발 및 검정의 문제, 교과서

체제 및 내용 구성의 문제이다.

먼저 교과서 정책 및 관리 기능의 문제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교과서 정책의 문제로서 편수 행정 기구의 축소와 잦은 인사로 인해 일관

성과 안정성이 부족하고, 교과서 정책과 내용이 정치적 사회 집단적 영향을 받아

자주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교과서 제도상의 문제로서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정도서의 편중이 너무 심하고, 초·중등 모두 내용의

선정 조직 및 외적인 체제에서 너무 제한이 심한 획일적 일원적인 제도라는 점이

다. 셋째는 관리 기능상의 문제로서 편수 담당 기구의 축소와 전문 인력 확보의

미비로 인해 편수 담당자의 업무가 과다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교육인적

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고 , 편수담당자의 검

정 심사 과정 불참여로 책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

공급체계가 이원화되어 현장 학교의 업무 증대와 비용 증대의 비효율성이 나타나

고 있다.

다음으로 교과서 개발 및 검정상의 문제는 크게 국정 교과서 개발 및 심의상의

문제와 검·인정 교과서의 개발 및 검정의 문제로 나누어 검토되었다. 먼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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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개발 및 심의상의 문제로서는 첫째, 연구·개발 과정의 개방성이 부족하다

는 점이다. 교과서 연구·개발은 교과전문가와 현장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교수·학습전문가, 심리전문가,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및 의견 접수창구가 제한되어 있다. 둘째, 교과서 심의와 운

영 및 현장의 검토가 형식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심의가 요식 형태로 이루어

지고, 실험 및 현장의 검토 결과 반영이 불충분하다.

검·인정 교과서의 개발 및 검정의 문제로서는 첫째, 발행사가 과다하고 전문성

이 결여되어 있다. 100여개의 출판사가 검정 출원을 하며, 대부분의 경우 전문화

시스템이 미비하고 오류에 대한 책무성을 개발자나 출판사가 지지 않고 교육인적

자원부가 지고 있다. 둘째, 검정에서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 검정 교과서 개

발자는 검정에 참여할 수 없는데 유능한 전문가의 대부분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

함으로써 검정위원 확보가 어렵고, 장기간의 합숙 심사로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

다. 그리고 의견의 상충이 있을 경우에 내부에서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셋째,

검정 심사 예산이 부족하다. 교과서의 검정 비용은 전적으로 출원자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바, 엄격한 기초조사, 검정위원의 확대, 심사 일수의 조정이 불가능

하다. 넷째, 연차별 검정의 일관성 및 책임성이 부족하다. 일괄 검정에서 7차 교육

과정 이후 연차별 검정으로 바뀌었는바, 고1이 중3보다 먼저 개발되고, 중1은 합

격하고 중2는 탈락하는 등으로 인해 계열성 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과서 체제 및 내용 구성상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먼저 내용 구성 및 외형 체제의 선진화 부족이 지적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내

용의 전개 방식 문제이다. 교과서 내용은 학습 과정과 일치하여 동기유발 목표제

시, 내용안내, 결과확인, 보총·심화 등의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하나,

내용 나열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서가 많다. 둘째, 외형체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삽화, 편집, 디자인, 표지, 색도, 지질, 판형 등의 다양성이 선진 외국에 비해 부족

하다. 다음으로 내용양의 과다와 수준의 적정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과서가

지식 나열 중심으로 구성되어 양이 과다하고, 몇몇 교과에서는 수준의 적정화가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지적되어 왔다.

교과서 편찬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안되었

다. 그것은 교과서 편찬제도의 개선, 편수 관리 기능의 효율성 제고, 교과서 개발

및 검정의 효율화, 교과서 체제 개선 및 매체의 다양화, 교과서 가격의 적정화와

공급체계의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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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과서 편찬제도의 개선에서는 첫째, 검정과 인정도서의 확대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체육, 음악, 미술, 과학, 실과, 영어 교과는 검정으로의 전환

이 요구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컴퓨터, 기술,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및

전문과목에서 인정도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전면개발보다

수시 보완과 재판, 3판 등의 판수를 거듭하여 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수시 부분 개정 방식에도 부응하며, 비용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셋째, 교과서의 대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교과서는

소모품이라는 관행적인 낭비 요소를 없애야 한다. 그리하여 의존율이 낮고 수정

율이 적은 교과서, 예컨대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교과와 고등학교 전문교과부터

대여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편수 관리 기능의 제고에서는 첫째, 편수 담당자(편수직, 연구직)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과목별 전공자가 확보되어야 하고, 계속적

인 연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편수담당자의 업무 적정화가 요구된다.

우선 편수담당 관련 부서의 강화와 인원 확충이 선결 문제이며, 검·인정 시행 업

무는 연구기관과 시·도 교육청으로의 이관이 요구되고, 오류에 대한 책임을 발행

사와 검·인정 업무 시행 기관에서 져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 기관간의 협조와

책무성 확립이 요구된다.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판사, 한국검정

교과서협회 간의 협조와 각 기관의 책임한계를 명확화 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개발 및 검정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첫째, 국정 교과서 연구·개발의 예

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서와 지도서(2책) 개발예산이 대

략 5천만원 정도였다. 여기에는 연구비, 개발비, 원고료, 삽화료, 사진료, 자료비,

개고료, 관리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매우 적은 예산이다. 상당 부분의 책을 검·

인정으로 전환하면 국정 교과서의 편찬 예산이 증대될 수 있다. 둘째, 교과별 연

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1회 심의

및 검정 방식으로는 계속적인 수정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편수 담당자 산하에 교

과목별 연구 위원회를 두고 상시 운영하면서 국정과 검정 도서를 계속 수정·보완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출판사의 검정 출원요건 강화와 전문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 출원시에 출판사의 경제적 능력, 개발진, 편집진 등의

구성현황 자료제출과 전문 인력의 상시적 확보를 요구하여 출판사의 전문화를 유

도해야 한다. 넷째, 교과서 검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요망된다. 현재의 검정 기준

이 너무 상세하여 획일화를 초래하고 있다. 독창성과 다양화를 위해 기준의 최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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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고, 내용 및 외형의 독창성과 학습과정에의 부합에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

다. 다섯째, 심사 및 검정위원의 확보가 요망된다. 심가 및 검정위원의 구성에는

내용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교육심리, 편집, 디자인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 및 검정위원의 자격 명세화와 사전확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섯

째, 검정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가 필요하다. 검정 교과서의 개발비는 당연히 출원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검정비용(기초 조사비, 위원수당, 합숙비, 관리비, 행정

비 등)은 국가가 부담해야한다.

교과서 체제 개선 및 매체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첫째, 교과서 외형체재 및 전

개 방식의 개선이 요망된다. 사진, 삽화, 편집, 디자인, 지질, 판형 등의 개선이 필

요하고, 내용 전개 방식에서는 동기유발, 목표제시, 내용안내, 실습 및 연습, 적용,

보총, 심화 등의 학습 과정과 일치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과서 모니터링 제

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의 모니터링 요원 구성과 주기적 보고,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통로 개방이 요구되고, 이를 수합, 분류, 심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도서 매체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

실기, 실험, 실습 등의 교재는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등의 형태로 개발하고,

교과서 의존도에 따라 교과서를 학생용, 교사용, 학급용 등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교과서 가격의 적정화와 공급체계의 개선에서는 첫째, 교과서 가격의 적정화와

이윤보장이 요구된다. 현재의 저가 정책은 교과서의 질 향상에 장애 요인이 되므

로 가격을 현실화 하고, 검정의 경우 가격은 출판사가 정하고 국가가 인정하여 이

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에 출판사의 전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둘

째, 교과서 공급기관의 통합과 상시 구입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공급기관을 학교 급별(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및 특수학

교)로 통합하고, 상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부담의 간소화와

전학, 분실, 주문, 반품 등의 처리에 도움이 된다. 셋째, 검정 교과서의 시장질서

확립이 요망된다. 이윤에 대한 균등 배분 방식을 지양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차등

배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적인 것만 균등 배분하고 채택율에 따른

배분으로 질 좋은 책의 이윤을 많게 하며, 좋은 책을 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관행을 분석하고 그러한 관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시- 부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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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체제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시- 부분 개정 체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

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상의 내용

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은 대체로 교육외적 배경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하면서

도, 그때그때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학문상의, 교육과정 이론상의 변화와 교육현

장의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의 명분을 분명히 해왔으나,

단주기적 개정, 전면적 개정, 일시적 개정, 운영 경험의 선순환이 결여된 개정, 교

과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 국가 교육과정 질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한 비판에서 전면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

지만, 제5차 및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외적 요구가 별로 없었으며, 이것은 교육과

정 주무부서인 교육부 장학편수실의 조직이 비교적 튼튼한 데서 가능한 일이었

다.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체제의 도입은 1995년 5월 31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

위원회의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제안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 취지는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 관행을 없애고,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함으로

써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지식·정보를 적절히 수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수시- 부분 개정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필요성과 타당성, 구체적인 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방향이 확고하게 정립되지는 않고

있으며, 2005년의 제7차 교육과정 수정·보완 연구 및 시안 개발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 방식이 보다 확고하게 정립,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개정 체제의 운영 방안이 확립되어야 하며,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개편되

어야 하며,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의 재조정이 요구된다. 각

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시- 부분 개정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체제는, 당연한 일이지만 개정할 부

분이 있을 때 당장 개정하고 개정할 부분이 없으면 개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주요

교과일지라도 자주 개정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교과가 개정한다고 덩달아 개정할

이유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 개정체제는 개정이 시급한 교과가

눈에 보이는데도 그 교과를 우선하거나 다른 교과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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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는 교과별 교육과정의 수시- 부분 개정은 당연한

데도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수시- 부분 개정체

제를 도입하려면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처럼 강력한 주장이 자주 등장하는 교과나 단체를 만

들어 시위하는 교과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행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면 법

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각 교과 담당관은 그러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장 교원, 교

육과정학회 및 각 교과별 연구회, 교원단체,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기관 및 관련단

체 등의 의견을 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회에 회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 교과 담당관은 전문성은 물론 그 교과에 관한 상당한

권한과 최종 책임을 가진 직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갖추려면 당연히 교육

인적자원부의 편수조직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 연구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일은 장기적,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

리가 된다.

둘째, 국가교육과정위원회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은

1970년대에 제3차 교육과정을 개정할 당시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 매우 제한적

이고 소규모적이어서 중앙교육심의회(총회), 교육과정부회, 교육과정기획특별부회

등 3원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매우 허약하다. 교육과정의

수시- 부분 개정체제가 도입되려면 현행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다 강력한 심의·조정·권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운영되어

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수많은 압력과 주장, 의견을 감안하면 당연히

각계각층의 대표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가칭)국가교육과정위원회 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두되, 위원은

경제계, 산업계, 과학기술계, 문화·체육계, 언론계, 법조계, 보건·의료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적 인사 중에서 고루 선정·위촉하고, 교육계도 최소한의 인원

만 참여하게 한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이러한 구성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도 절

대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총칙위원회와 학교별위원회, 교과별 위원회

는 현재의 교육과정심의회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성하되, 각계각층의 인사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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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선정·위촉한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 정부수립 후 부침을 거듭해온

편수국은 1996년 7월 직제개편으로 다시 폐지되었고, 그 잔여 조직은 계속 축소

되어 현재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교육과정

행정 및 교과교육의 발전을 포기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최소한의 정책 개발·

수행 및 불요불급한 행정의 현상유지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의 수시-

부분 개정체제를 갖추려면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조직이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교육과정 연구조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의 교육과

정·교과서 정책 담당 기구의 성격과 규모를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기구 및 조직의 개편 방안으로는 세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 제1안은 학교교

육정책실안에 과(課) 수준으로 있는 교육과정책과를 국(局)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

는 안이다.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

정 및 편수기능 구조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을 중

심으로 한 교육과정과 편수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구와 사업은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등이 담당하는 체제로 그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업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다. 즉, 학교정책실장 아래에 국 수준의 교육과정정책국장을

신설(부활)하고, 국장 아래의 교육과정 및 편수업무 담당 부서를 확대·세분화한

다. 또, 현존하는 국정도서를 검정화하고, 검정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담

하여 수행하게 하며, 국정도서로 남길 수밖에 없는 도서의 저작권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모두 위탁한다.

제2안은 외청(外廳)을 설치하는 안이다. 현행 교육부 조직의 교육과정정책 및

편수정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

구를 교육부 외청(가칭 교육과정청 또는 편수청 )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을 시행할 경우, 교육과정 및 편수정책의 독립성, 안정성을 확보하

여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및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고, 편수직렬 설치·운

영이 용이해지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을 추

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독 편수행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작은 정부를 구현해

야 한다. 는 주장에 위배되므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야 실현 가능성

이 확보될 것이다.

제3안은 편수직렬의 신설이다. 교육과정 및 편수정책은 업무의 성격이 특별하

고 보다 깊은 전문성과 장기간의 경험 없이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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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공무원 종별 직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편수직렬의 신설은 업무의 체계성, 인

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급여 체계 및 근무여건의 개선,

업무에 상응하는 연수 기회의 제공 등 편수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시

행의 기본조건이 되며,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유인 기제가 된다.

넷째,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의 방식이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의 교육과정은 무법으로 개정·시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관련 규정 중에서

그 근거를 찾으면 겨우 초·중등교육법 제23조가 전부이고,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서 구성·운영되는 교육과정심의회 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을 뿐으로, 국가 교육과

정 기준을 항상적으로 개선하려면 (가칭)국가교육과정기준에관한법 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에는 교육과정 기준 개선·관리의 주체와 그 역할, 관련 기구의 설치,

연구와 시안 개발 절차, 재정 등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재조정 작업이 있어

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항상적으로 여

론을 수렴 반영하고, 교육과정 개정 기본계획 수립, 연구기관의 개정시안을 접수,

심의, 조정하여 고시하는 일, 후속지원사업을 전개하는 일 등을 각 교과별로 추진

하여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의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의 각종 시책에 따라 편의적으로 잡다한 사업을

맡을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에 맞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그 역

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국정도서를 조속히 검정화하고 4 - 5년 주기의 정기검

정을 실시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출판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검정화하기 어려운 교과목의 국정교과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

가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위탁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들 기관의 편수업무를 발전시키는 정책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 체제와 교과서 편찬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 그와 함께 개선의 방안을 효율적으로 정책화 해

나가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조직 구조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주요 연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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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개선의 방안들을

본 보고서의 해당되는 각 장에서, 그리고 본 장의 요약 부분에서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미 제안된 수많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선의 방안들 중

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들을 재 범주화하여 제언의 형식으로 진술하

고자 한다.

제언 1 . 교육과정의 개발 또는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법제화 되어야 한다 .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사항은 학교 공교육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로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정책의 핵심 사항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가 사

항은 마땅히 법률로서 제도화 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의 사항보

다는 하위 사항이며 그 중요도에 있어서도 훨씬 수준이 낮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과정 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개

정에 관한 사항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들이 취약한 구조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언 2 . 수시 - 부분 개정 체제를 현행보다 더욱 정교화 , 구체화하여야 한다 .

제7차 교육과정 개정까지는 주기적, 전면적, 일시적 개정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

어져 왔으나 이러한 개정 방식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2004년도에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 방

식으로 수시 개정 방식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모

형을 2005년 2월에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이 모형도는 수시 개정 방식의 대체

적인 절차와 수행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제공하고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이 모형에 의하여 수시 개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아직도 다듬어져야 하고, 새롭게 추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수시 개정 방식에 대한 최초의 안이 공기된 이후, 후속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수시 개정 체제를 현재의 것보다 구체화,

정교화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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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3 .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진의 구성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어 개정 작업이 이

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총론과 각론의 일관성이며, 조화성이다. 이 일관성

이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것, 즉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가 우리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 완화하는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총론 연구진과 각론 연구진의 구

성 방식을 기존과는 대폭 다르게 하는 일이다. 총론 연구진에 각론 전문가가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각론 연구진에 총론 전문가나 이에 준하는 전문가가

10% 이상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총론이나 각론 모두 전문가 이외의

다양한 집단의 인사들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언 4 . 각론 (교과별 교육과정 ) 개발 과정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각론 개발을 위한 연구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각론은

언제나 각론에서 최소로 연구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연구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했

다. 그리하여 각론 개발 과정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여러 절차들이 생략된 채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바로 그러한 개정 방식이 각론의 질 저하에 원인이 되었으

며, 각론과 총론의 괴리 현상을 빚기도 하였다. 우선, 각론 연구 기간이 충분히 길

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의 과정상에 진행된 방향과 내용이 총론의 지침과 어느 정

도나 일치하는가를 점검하는 중간 평가 지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안이

완성된 후 완성된 시안의 내용과 총론 지침과의 일치성 여부에 대한 최종 평가

단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여유 시

간이 각론 연구의 시간 사용 계획 속에 미리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각론 개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언 5 . 교육인적자원부 내 교육과정 개정 작업 주무부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

본질적으로 보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수행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모든 일은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부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공자뿐만 아니라 교원, 시설, 법규, 예산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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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전문 관료들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긴밀한 협력, 연계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

육과정 개정 작업이 수행되어 왔다. 그 결과 개정된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적용되

는 과정에서 그 효능성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내의 여러 전문

가들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담당 부서의 위상을 상승

시키는 일이 매우 필요한 사항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의 교육과정정책과를

국(局)수준으로 확대, 개편하거나, 교육과정 관련 부서를 외청 수준으로 운영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언 6 . 검정과 인정 도서는 확대되어야 하며 , 교과서 대여제도 조속히 도입

되어야 한다 .

세계 교육의 기본 흐름은 국가 수준에서의 획일과 통제가 아니라 다양과 창의

와 자율이다. 이러한 이념의 흐름에 따라 교과서의 편찬 제도 역시 검정과 인정,

그리고 자유발행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금 국정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전

교과의 교과서는 도덕, 사회, 국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검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의 컴퓨터, 기술, 체육, 음

악, 미술, 외국어 등의 세부 전문 과목들은 인정도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리고 수업에서의 교과서 의존율이 낮고 교과서 개정에서의 수정율이 낮은 일부

교과서(체육, 미술, 음악 교과서, 일부 전문 교과의 교과서)부터 사용 후 처분보다

는 무상 대여제를 도입함으로써 교과서의 재활용 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언 7 . 편수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과서의 질은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교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편수직과 연구직 담당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의 내

용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편수 담당자가 해당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책임 영역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

해서는 편수직의 경우 교과목별 전공자의 확보가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편수직

에 임명된 사람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교과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뒤쳐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연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인당 업무의 양이 과

다하여 편수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편수 관련 부서의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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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8 . 수시보완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과별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현재의 검정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교육과정기별로 단 1회

의 검정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발행사가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투기적 요소가

있고, 학년별로 검정함으로써 계열성이나 위계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검정 후 발견되는 오류나 변화에 따른 수정, 보완의 제도적 장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의 질 개선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상황 변

화에 따라 항상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과목별로 편수담당자를

중심으로 연구위원회를 두고 상시 운영하면서 계속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

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발행사에게 계속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제언 9 . 교과서 모니터링 제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는 사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는 교과서를 한번 공급

하고 나면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특히 교과서를 사용하여

그 문제점을 가장 예민하게 알고 있는 교원과 학생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

수용되는 통로가 미비하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 내용에 대한

모니터 요원을 두어 개선점을 제안하는 모니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효과적인 모니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에 대한 세밀

한 연구가 요구된다. 모니터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용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의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언 10 . 검정 교과서 판매와 공급에서 발생하는 이윤 배분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높은 이윤은 높은 동기를 유발하고, 높은 동기는 제품의 질을 높이

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원리는 검정 교과서의 질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이익금 배분 제도는 교사와 학생들의 채택 비율과는

상관없이 균등 배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배분 방식은 이전에 있었던 소위

채택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검정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늘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제6차 교육과정기에 사용되었던 방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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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검정 교과서 총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은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일정 비율은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언 11 . 현행의 교육과정심의회보다 강력한 국가교육과정위원회 를 구성하

도록 한다 .

1970년대에 제3차 교육과정을 개정할 당시 처음으로 발족된 교육과정심의회 는

그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고 소규모적이어서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심도깊게 심의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다. 더구나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

정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한 심의, 조정, 권

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초, 중등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도 절대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그리고 이 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두

도록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

구의 구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제언 12 . 교육인적자원부 편수담당기구의 조직 개편이 있어야 한다 .

정부 수립 후 부침(浮沈)을 거듭해 온 편수국은 1996년의 직제 개편으로 폐지

되었고, 그 잔여 조직은 계속 축소되어 현재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행정 현상유지에 급급하며, 전문적 기능을 발

휘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고, 연구·개발에 적

합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과정정책과를 국(局)수준 또는 외청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편수직렬을 신설하여 편수 업무의 체계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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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외국의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편찬 제도 검토

1. 일본

가 . 교육과정 개발

일본의 교육과정 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개발체제로 각급 학

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제시된다. 시대적, 사

회적 ,학문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수준으로 상세화되고 모든 교과에

걸친 전면 개정방식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된다. 일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규제는 학교 교육법(T he School Education Law )인데 이는 각급 학교의 목표, 졸

업 요구 연한, 문부성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NIER,

1999).

(1) 교육과정 운영 체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일본의 교육과정은 학습지도요령 이다. 학습

지도요령은 2차 대전 이후 미국 교육의 영향을 받아 1947년 문부성에서 최초로

작성되었으나 당시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58년 이후, 문부

성 고시 로 공시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학습지도요령 에는 각 교과의

교육목표, 내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위원회는 이 학습지도요령을 토대

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며, 각 학교 또한 이 학습지도요

령을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까지는 학습지도요령이 많은 것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

에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은 서로 유사한 학습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학교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교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1994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을 공

통 필수 에서 선택 필수 위주로 전환하면서 고등학교 교육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

는 추세이다.

일본의 교육과정 개정의 주무 기관은 교육과정심의회이다. 1998년도 학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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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과정심의회가 교육과정 구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수행하였으나 2001년 1월 6일자로 각종 심의회가 재정비되어 중앙교육심의

회 라는 기구 아래 각 분과회들을 두어 교육과정 구성 업무를 분담하는 체제로 바

뀌었다. 중앙교육심의회은 중앙성청 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중앙교육심의회를

모체로 새롭게 재정비되어 만들어진 기구이다. 당시까지 학습지도요령 개정의 기

본적인 골격을 제시해왔던 교육과정심의회는 과학교육 및 산업교육심의회, 교육직

원양성심의회와 통합되어 새 심의회의 초등중등교육분과회로 개편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새 중앙교육심의회 및 구 중앙교육심의회 비교

출처: 허경철 외(2002). 교육과정ㆍ교과서 관리 및 운영 체제 국제 비교 연구, p .149

일본의 교육과정 개정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심의는 교육과정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각 교과 및 영역별로 각 분과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

성하는데, 각 분과 심의회(고등학교교육과정분과심의회, 중학교교육과정분과심의회,

초등교육과정분과심의회, 초등교육교육과정분과위원회 유치원부회, 사회ㆍ지리역사

ㆍ공민위원회, 산수ㆍ수학위원회, 이과위원회, 예술위원회, 총합적인 학습의 시간특

별 위원회, 특별활동위원회, 도덕위원회, 생활위원회, 특수교육부회)는 교육과정심의

회의 심의 사항을 바탕으로 각 교과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논의한다(허경철 외,

2002, p. 100). 교과 및 영역별 위원회의 심의 때에 학습지도요령 작성자 회의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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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자료를 작성한다. 학습지도요령작성자 회의에서 작성된 안은 해당 교육과정 심

의회의 학교급별 분과회와 교과별ㆍ영역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되면 문부과

학대신에 의하여 고시된다.

일본의 교육과정 개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학습지도요령작성자 회의라

할 수 있다. 학습지도요령 작성자 회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주요 역할을 하며, 교과 및 영역별 위원회의 심의 때도 학습지도요

령 작성자 회의는 구체적인 심의 자료를 작성한다. 학습지도요령작성자 회의는 문

부과학성의 시학관 및 교과조사관이 중심이 되고, 각 교과 및 영역의 전문가(교원,

교장, 지도주사 등) 약 15명으로 구성된다. 학습지도요령은 공식적으로 문부과학성

고시로 공표되기 때문에 작성의 주체는 문부과학성이다. 학습지도요령 작성자 회의

에 참여한 사람들이 학습지도요령의 작성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의 명단은 학습

지도요령에 표기되지 않는다. 문부과학성의 시학관과 교과조사관이 교육과정 학습

지도요령의 개정의 기본 골격을 작성하면 학습지도요령 작성자 회의를 통하여 해당

교육현장 전문가와의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작성된다. 즉 문부과

학성의 시학관과 교과 조사관, 교육현장전문가, 그리고 교육과정심의회의 학교급별

분과회와 교과별ㆍ영역별 위원회의 삼자관계가 형성되어 학습지도요령이 개정ㆍ기

술된다.

(2 ) 교육과정 개정 절차

일본의 교육과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면, 문부과학대신은 교육과정심의회에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로써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발의가 이루어진다. 그러

고 나면 교육과정심의회에서는 총괄심의위원회 및 학교급별 분과회를 두고 자문

에 대한 심의를 행한다. 교육과정심의회와 각 분과 심의회는 각 교과의 개정 방향

을 정한다. 학습지도요령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지고 고시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각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가 개발된다. 교과서는 각 출판사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하며, 개발된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는 교과서 검정에 통과되어야

각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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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절차

문부과학대신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발의

교육과정심의회

교육과정 기준 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심의 및

답신 작성·제출

학습지도요령 작성자 회의

학습지도요령 개발·작성

교육과정심의회(학교급별 분과회, 교과별·영역별

위원회)와 학습지도요령작성자 회의

학습지도요령 심의 ㆍ수정

문부과학대신

고시

새 학습지도요령이 완성되면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보급한다. 새 학습지도요령과 관련해서 보급하

고 있는 자료로는 새 학습지도요령의 특징에 관한 소개 책자, 새 학습지도요령을

소개하는 책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각 교과ㆍ영역의 참고용 도서, 새 학습지

도요령의 실시에 관한 정부간행물 등이 있다. 이들은 교과교사관이 검토·작성한

것으로 각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의 의도와 취지, 운영방법 등을 보다 정확하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교육당국 또한 매 학년 해당 지방교육

당국의 지도를 위한 참고자료와 부교재용 도서 등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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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과정 적용 지원 방안

일본은 문부과학성,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교육과정연구센터, 중앙교육심의회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전국의 교육관계자들이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침과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적

절히 반영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주요 사무는 문부과학성의 초등중등교육국 에서 관장하는데 그 중에서 초등중등

교육기획과 및 교육과정과 교과서과 가 학습지도요령의 작성 및 시행의 책임을

맡고 있다. 초등중등교육기획과 는 초등중등교육의 기본적인 정책, 학교운영관리,

지방교육행정제도, 중등일관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교육과정과 는 학

습지도요령의 개정 및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개발한다. 교과서과 는 교과서

검정알 담당한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적 연구 및 작업을 위해 그 산하

에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를 두고 있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는 종래의 국립교육연구

소를 개편한 것으로 교육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추천을 담당하고 있는 연

구기관이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내의 교육과정연구센터 는 지도행정의 기획과 입

안을 위한 조사연구, 교과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원조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

하며 문부과학성과 연계하여 지도행정을 추진한다.

교육과정연구센터는 기초연구부 , 연구개발부, 종합연구관 으로 구성되지만 핵

심 부서는 기초연구부와 연구개발부이다. 기초연구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과

정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연구개발부는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위원회와 학교에 조언을 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요컨대, 교육과정연구센터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과 관

련한 기초적 사항의 조사연구, 초·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국내의 연구기관, 대학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그리고 국내의 교육관계기관 및 교육관계자에

대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원조 및 조언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중앙교육심의회는 문부과학성 장관의 자문에 따라 제출된 과제에 대해 심의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의회의 초등중등교육분과회에 소속된 교육과정부회는 문

부과학성의 교육과정과의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교육과정연구센터와 함께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및 시행과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지원은 연구개발학교, 연구지정교, 학습지도요령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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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해설서 작성, 학습지도요령의 이행조치, 교과서, 그리고 새 학습지도요령의

이해 및 시행과 관련된 교수- 학습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개발학교 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운영되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원칙적으로 3년간 관련 과제를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은 현행 교육과정과 다른 새로운 교육과정의 시행을 인정한다. 문부과

학성은 이 연구개발학교의 실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과정 및 지도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개발학교 제도는 현행 교육과정의 기준을 초월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의 실천을 통하여 새 학습지도요령을 개선해 가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이다.

연구지정교 제도는 특정 학교를 지정하여 문부과학성 및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과정 및 학생지도 등과 관련된 연구를 위촉하는 제도이다. 각각의 연구지정교는

문부과학성 및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의해 지정되며 현행의

교육과정 하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각각의 연구지정교에

서 수행하는 과제는 교육과정, 지도체제·지도방법의 연구, 학습평가의 연구 개성,

기초학력의 향상 종합적 학습시간 으로 분류된다. 이들 과제는 새 학습지도요령

운영의 개선과 교사의 역량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과정 관리를 위한 기관의 역할과 기

능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관리 기관 역할 ·기능

문부과학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도모 및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적 지

원

학습지도요령의 작성 ㆍ시행

교육과정 연구

교과서 검정

교육과정연구센터

교육관련 정책의 기획 ㆍ입안 ㆍ추진

문부과학성 정책 지원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ㆍ시행

초등중등교육과정에 관한 원조 ㆍ조언

교육과정 관련 조사 연구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 심의 ㆍ결의

초등 ㆍ중등교육의 기준에 관한 조사 ㆍ심의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ㆍ시행

<표 1> 교육과정 관리를 위한 시관의 역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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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과서 편찬 제도

일본의 교과서 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일본의 초·중등

교과서의 약 97%는 검정제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초등학교용 교과서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나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중등학교용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제

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47년에 개정된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교과서 검정제

도가 확립된 이래 현재까지 검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에는 문부

과학성의 검정을 받은 문부과학성 검정교과서 와 문부과학성이 저작 명의를 가진

문부과학성 저작 교과서 두 종류가 있다. 교과서 사용 의무에 대한 일본의 법 규

정인 학교교육법 제 21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에

서는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 또는 문부과학성이 저작 명의를 가진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적절한 교과서가 없을 경우 고

등학교와 중등교육학교의 후기 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학교들은 다른 도서를 사

용할 수 있다.

(1) 교과서 운영 체제

일본의 검정제는 엄격하고 세분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는데 1994년 학교교육법

개정 후 검정 절차를 간략화하고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일

본 교과서의 편찬 및 발행은 일반적으로 편집- 검정- 발행의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민간 교과서 발행자는 학

습지도요령 과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 을 토대로 도서를 제작한 뒤 검정을 신청한

다. 그러면 문부과학대신은 신청된 도서에 대해 문부과학성 소속의 교과서 조사

관 과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인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 에 자문을 의뢰한

다. 문부대신은 심의회의 결과와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에 근거하여 신청도서가

교과서로서 적절한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를 발행자에게 통보한다.

심의회의 심의결과 수정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격여부의 결정을

유보하고 교과서 조사관은 검정 의견을 발행자에게 통보한다. 검정에서 합격여부

의 결정을 유보 받은 신청자는 수정한 내용을 수정표 에 작성하여 수정본을 다시

제출한다. 문부과학 대신은 수정된 신청 도서를 심의회에 다시 심사 의뢰한 후 심

의회의 답신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검정 합격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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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완성 견본을 작성하여 문부과학 대신에게 제출한다. 문부과학 대신이

검정 심사 결과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 신청

자에게 반론할 기회를 준다. 또한 신청자는 검정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

견을 주장할 수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신청자의 권리를 존

중하며 신중한 검정 절차를 추구한다.

한 교과목당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필한 도서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는 여러 교과용 도서 가운데 하나를 채택하게 되는데 채택의 권한은 공립학

교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 채택된 교과서의 수요 부수가 문부과학대

신에게 보고되면 문부과학대신은 보고된 교과서의 수요 부수의 집계 결과에 따라

각 발행자에게 발행해야 할 교과서의 종류와 부수를 지시한다. 이 지시에 따라 발

행자는 교과서를 제조하여 각 학교에 공급한다. 일본의 의무교육제학교51)에서 사

용되는 교과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된다. 검정이 끝나면

검정에 신청했던 모든 도서들이 공개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교과서 발행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일본의 교과서 발행 절차

51) 여기에는 국립, 공립, 사립제 소학교, 중학교, 중등교육 학교의 전기과정 및 맹인, 농아, 양호학교의 소학부,
중학부 과정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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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과서 심의 제도

교과서 검정은 학습지도요령을 바탕으로 검정을 신청한 도서 내에 실수나 부정

확한 기술이 없는지, 특정 사항에 편중된 기술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였는지를 일련의 검정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이다. 교과서

검정은 국가 교육과정이 각 학교 수준에서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

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검정주기는 대략 4년인데 특정 시점에 모든 교과서를 동시에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별로 검정을 실시한다. 일본은 교과별로 주기적 검정을 실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교육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교과별 혹은 학년별로 검정

을 실시한다. 일본 문부성은 개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교과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1990년 4월 검정절차와 기준을 대폭 간소화, 중점화, 검정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검토 방안은 <교과서 채택에 관한 조

사 연구 협력자 회의>에서 제안된 보고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

재 일본의 교과서 심의·채택제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검정의 심사 기준으로 의무교육제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 및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 을 고시하였다. 교과서의 심사는 이 검정기준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검정기준은 검정조사의 기준방침이 되는 <총칙> 이외에 모든

교과목의 공통조건과 각 교과목의 교유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칙은 교육기본

법이 정한 교육의 목적, 방침 등과 학교 교육법이 정한 학교의 목적 및 교육목표

등에 준거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이다. 교과목의 공통조건 및 고유조건들은

범위 및 정도 , 선택·취급 및 조직·분량 , 정확성 및 표기·표현 등에 관한 것이다.

일본의 구체적인 교과서 심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과서 발행자가 검정 신청

을 하면 우선적으로 심의회 소속의 조사원 및 문부과학성 소속의 교과서 조사관

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원은 학교별, 교과별로 선발된 수백 명의 대학, 초ㆍ중

ㆍ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다. 교과서 조사관은 문부과학성의 상근직원으로 대

학 등에서의 교직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조사가 끝나면 교과서 조사관

은 문부대신 자문기관인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교과

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는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결과와 심의회 위원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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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교육과정을 말할 때 교육과정(curriculum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

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교육과정은 수업시수- 프로그램- 지

도(horaires - programm e- in struction s )"란 제목의 소책자속에 제시된 학습시수와

내용 및 지도 지침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교육과정 개정은 초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972년, 1985

년, 1989년, 2001년에 이루어졌다. 중학교의 경우는 1996년 교육과정이 아직 유효

하나 2001년 쥬타르 보고서 이후 부분별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개시하였으며 고등

학교의 경우도 1999년의 21세기에 대응한 고교 로의 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해마

다 학년별, 교과별로 부분 개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교육과정 개정은 상급학교에 맞추어 하위 단계의 교육과정

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추어 중학

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중학교의 개정 방향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점진

적으로 완성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통하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띄면서 점진적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특화된 방

향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은 학년간 학습의 연계성을 고

려하고 각 교과의 특수성을 유지하되 교과간의 공통적인 가치와 태도 및 행동이

일관성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중앙집권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 및

개인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정부는 교육목표와 내용은 국가가 제시하되 운영 면에서는 각 지역과 학교

에서 나름대로의 계획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

육과정의 자율화를 추구해왔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은 도달해야 할 학업수준만

제시하고 방법적 측면에서는 교사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고 있다.

가 . 교육과정 개발

프랑스에서는 1989년 7월 10일 교육정립법이 나올 때까지 교육과정은 오늘날과

같은 개념과 의미를 갖지 못하고 단지 학교체제 안에서 가르쳐지는 내용과 총시

수를 이를 뿐이었다. 1989년 7월 교육정립법 이후, 교육과정은 그 의미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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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년 단위별로 습득해야 할 지식과 방법, 학습의 학년별 진보, 평가의 기준을

포함하게 되었다. 교육정립법에 제시된 교육의 연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년

단위를 조정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을 2- 3학년으로 묶었다. 그에 따라 각

학교급의 교육과정도 학교의 조직과 운영 계획에 맞게 바꾸었다. 1995년에 유치

원과 초등학교 1, 3학년, 1996년에 초등학교 2, 4학년, 1997년에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적용되었다. 또한, 1997년에 중학교 6학년52), 1997년에 중학

교 5, 4학년, 1998년에 중학교 3학년,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고등학교 교육과

정, 2002년 9월부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적용되었다(허경철

외, 2002, p . 72).

1980년부터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초등학교 교

육과정은 1980, 1985, 1995, 2002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비록 1992년에도 개정이

있었으나, 1985년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언어교육과 예술교육과정만

을 수정하였고 과정(cycle)마다 습득해야 할 학습 능력을 추가하는 정도의 부분

개정만 이루어졌다. 1992년도에 1985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부분 수정한 이후

1995년 9월 새 교육과정이 개정되었고, 약 7년만인 2002년에 다시 교육과정이 개

정되었다. 1990년에 설립된 국가교육과정심의회(Conseil National des

Programm es : CNP )의 출범 이후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개정은 1995년부터 시작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의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 교육과정 심의회

(Conseil National des Programm es : CNP )에서 담당하며 1992년에 제정된 교육

과정 헌장 (Charte des programmes ) 에 명시된 원칙을 따른다.

(1) 교육과정 운영 체제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개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운영 측면을 보면 교사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진

다.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지침서는 교사들이 따라야 할 문서라

기보다는 교사들이 국가의 교육목표를 잘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수업 계획을 세

우는 기준 역할을 한다.

52) 프랑스 학교의 학년 배열 방식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고등학
교까지의 학년을 6학년에서 시작하여 5, 4, 3, 2, 1, 최종학년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학년 배열
방식과 다르다. 따라서 프랑스 중학교 6학년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된다. 프랑스의 중학교 5학
년, 4학년, 3학년을 각각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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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교육부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공식 문서로 출판한 뒤 모

든 학교에 배포한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과서는 국

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되며 교육부가 승인해야 한다. 프랑스의 국가 교육

과정은 교과별로 내용을 제시하고 각 주제에 주석을 붙여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필요한 교육 자료와 활동까지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과정 개정 범위는 몇 년이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

라와 같이 짧은 기간에 모든 학교급과 교과의 교육과정이 일시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학교급과 교과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수정이 이루어지면 실질

적인 개정은 매년 조금씩 이루어진다. 프랑스 교육과정 헌장에는 프랑스 교육과

정의 개정 주기를 최소한 5년 이라고 명기하고 있지만, 이 말은 최소한 5년마다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5년간은 개정된 교육과정을 유

지함으로써 한 번 개정된 교육과정을 부분 수정 하더라도 일정기간 지속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4년 교육과정 문서에 의하면 전체 학교급을 대상으로 교

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1995- 2001 내에 전 학교급의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프랑스 교육과정은

전면 개정 방식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 교육과정 개정 절차

프랑스 교육과정 개정에서 주 역할을 하는 기구는 국가교육과정심의회(CNP )인

데 이는 교육부의 상설 자문기구와 같은 것이다. CNP는 1989년에 설립된 기구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22명의 교육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임원의 임기는 5년이고

장관이 모든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한다. 국가교육과정심의회의 주요 업무는 교육

과정 개발 및 개정, 교육프로그램 개정, 학년별 교과간 횡적 통합성과 교과별 학

년간의 종적 통합성 확보, 학교조직과 교과 편제 및 시간배당기준 설정 등이다.

국가교육과정심의회(CNP )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

라 교과전문가 집단이 개발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즉 학교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개발 집단은 10명의 교과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전문가집단(Groupes

T echniques Disciplinaires : GT D )이다. 교과전문가집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교원양성전문대학원 교수, 지역교육청 장학사, 일반 장학사, 국가교육

총괄 장학국, 저명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CNP의 의장이 GT D의 책임자를 선

- 172 -



정하면 선정된 책임자는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최고심의회(CSE : Con seil

supe rieur de l ' e ducation )에 교육과정 심의를 의뢰한다. 국가교육최고심의회는

교장, 교사, 장학사, 노조원,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대표자, 공공 단체,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프랑스의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랑

스 교육부의 학교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정한다. 그러면 국

가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전문가집단(GT D )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나

기준에 대한 문서를 보낸다. GT D는 학교교육부의 감독 하에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학습지도 자료도 만들며, 교육부나 지역 교

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교육과정 개정이 시작되면 국가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전문가집단은 정기적인

협의회를 갖는다. 국가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전문가집단이 작성한 교육과정 개정

안을 검토한다. 만일 부정적인 의견이나 동의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가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전문가집단에게 벌금을 부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총괄장학국(IGEN )은 자문 역

할을 수행한다. 국가교육과정심의회는 통과된 교육과정안을 국가교육최고심의회

에 제출한다. 그러면 국가교육최고심의회는 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교육과정안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교육과정을 교육부 장관은 공식 문서

로 공포한다. 교육과정 문서는 교육과정이 실행될 시기로부터 적어도 14개월 전

에 공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교육과정이 개정된 후 이를 근거로 새로운

교과서가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위해서다.

프랑스의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간략한 요약하면 [그림 4]와 같다.

(3 ) 교육과정 적용 지원 방안

프랑스 교육부는 1962년부터 여러 가지 결정권을 지방 교육행정 기관에 위임하

면서 일반 교육행정 체계와 구분되는 장학행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교육부장

관- 교육부 장학관 - 시ㆍ도교육청 장학관 - 시·군·구 교육청 장학관으로 연결되

는 행정체계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 감독, 평가하며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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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프랑스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

교육부의 학교교육부(DES CO)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설정

국가 교육과정 심의회(CNP)

새로운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 제안

교과 전문가 집단(GEPS )

교육과정 집필, 학습자료 개발

국가 교육과정 심의회(CNP)

교육과정안 수정 보완 사항 지시

국가 교육총괄 장학국( IGEN)

교육과정안에 대한 자문

국가 교육 최고 심의회(CS E)

보완된 교육과정 최종 심의

교육부 공식 문서 BO에 고시

심의 통과된 교육과정안 공포

더불어 교육내용의 결정에도 관여한다.

프랑스의 교육과정 관리 기관으로는 국가교육과정심의회(CNP ), 국가교육과정

총괄장학국(IGEN ), 그리고 국가교육(과정)행정 및 연구총괄장학국(IGAENR)이 있

다. 국가교육과정 심의회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을 중점적으로 논

의하는 국가수준 자문 기구로 사회 변화에 따른 지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과

정 개발과 개정 등을 주로 논의하며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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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장학국(IGEN )은 교육과정 개발과 장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GEN이 맡

고 있는 장학의 임무는 교육 유형, 수업 내용, 프로그램, 교수·학습 방법, 수업의

진행 과정 및 방법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또한 총괄장학국은 교원 채용, 재교육,

교원 평가까지 담당하고 있다. 요컨대 국가교육과정총괄장학국은 장학, 수업, 교

육,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면서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평가에 참여한다. 장

학사의 자격 요건으로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장학사는 해당 분야에서 10

년 이상의 현장 실무 경험과 국가 박사 학위 소지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

어야 하며 최소 5년간의 교육 경력과 관련 전공 분야의 폭넓은 경력을 갖고 있어

야 한다. IGEN의 조직은 모두 14개의 교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6

명이 교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행정 및 연구총괄장학국(IGAENR )은 1965년에 창설된 조직으로

감독, 연구, 정보, 평가의 기능을 담당하여 교육체제의 기능과 효율성, 행정과 연

구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1999년에 IGAENR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강화되

었다. 첫째, 행정, 재정, 회계, 경제 영역에서 중앙부서와 지방부서, 공공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교육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체 및 기관을 총망라하여 장학

한다. 둘째, 교육 기관의 효율성을 평가하며, 중앙과 지방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교육부와 지방에 분산된 기관과 학교의 책임자에게 자문하며, 교육부 장관

의 요구에 따라 교육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모든 연구를 시행한다. 또한

IGAENR은 해당 지역의 기관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 놓

여 있을 때 최종적으로 개입하는 조직이다.

나 . 교과서 편찬 제도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 국가 차원의 교과서 심의

제도 또는 검·인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행된 교과서의 공

급은 공교육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무상대여제다. 국가가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개괄적인 방

향을 공표하면 각 출판사들은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

습지도 등의 지침에 근거하여 나름대로 개성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과서를 발

행한다. 국가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한 학습내용은 교과서에 모두 포함시키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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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교과서를 구성할 것인가는 각 출판사와 저자들의 지필 의

도에 달려있다. 즉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은 출판사에

게 있는 것이다.

(1) 교과서 운영 체제

프랑스에서는 교과서 개정이 검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

개정이 반드시 교육과정 개정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이 새롭게 개정되면 그 개정 방향에 맞추어 출판사들은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저자들에게 집필을 의뢰한다. 교과서의 집필진은 반드시 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대학 교수, 초·중등학교 교원, 교육부 장

학관들로 구성된다. 출판사에서 저자를 선정하면 편집자들은 개정된 국가교육과

정 내용을 검토한 후 교과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저자들과 의논한다. 예를 들

어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학년별 순서대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

정에 제시된 내용 전체를 첫 학년에서는 기초적인 것만 다루고 다음 학년에서 점

차 심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교과서

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사들과 수차례의 협의회 및 간담회를 통해 교사들의 의견

을 반영한다. 출판된 책은 국립교육자료센터(CNDP ), 지역교육자료센터(CRDP ),

그리고 각급 학교 담당교사에게 1부씩 보내는데 이 때 교사들에게 배부되는 교과

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프랑스에서 교과서란 수많은 교수·학습 자료 중 하나의 자료집일 뿐, 반드시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교과서는 각종 다양

한 학습 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들과 함께 활용된다. 교사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목표, 학습내용, 지도방침 등에 의거하여

다양한 교과서와 교수- 학습 자료 및 매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예컨대, 프랑스

읽기 시간에는 읽기 교과서 이외에 관련 소설책이나 시집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다. 교사들이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들은 국립교육자료센터

(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 e dagogique)에 의해 개발·배포된다. 교사

들은 국립교육자료센터에서 교육과정 해설서 및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들을 구입

하거나 자신이 신문, 잡지, 서적 등에서 관련 기사나 사진, 정보 등을 수집하여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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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수업시간에 교과서 이외에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들이 활

용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재 및 교구 개발 제도가 잘 정비되

어 있다. 초등학교에는 학습의 문고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자료정보센터(Centre de Documentation et d ' Inform ation :CDI)에 전문사서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료정보센터는 책을 단순히 열람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달리, 학생

들이 사서 교사의 도움으로 각종 첨단 매체와 인터넷, 학술자료 등을 이용하여 자

신들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자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중

학교의 시민교육교과 시간에 CDI 이용 교육을 받는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은 자유발행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지만 초등학

교의 경우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인

정받은 교과서만 초등학교 교사들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 교과서 정

책과 교과서 발행·인정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

교육과정문서
출판사들

초등학교 교과서

발행된 교과서에

대한 인정 절차

중등학교 교과서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음

교육목표, 내용, 학습방법

제시

집필회의, 협의회를 거쳐

교과서 발행

[그림 5]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과 발행·인정과정

(2 ) 교과서 심의 제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자유발행제로서 국가적 차원의

교과서 심의제도 또는 검·인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서 인정 절차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시장 경쟁 원리의 영향을 받아 각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 교사위원회의 자체 평가를 거쳐 허용할 만한 교과서와

그렇지 못한 교과서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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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행된 교과서의 인정 절차를 거치는 초등학교의 경우, 발행된 도서에

대한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의 학구총장 인정 절차 교과서 리스트 작성

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ㆍ사용의 절차를 거친다. 교과서의 내용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준거로 만들어진다. 각 구의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교과서 선

정 리스트를 작성하면 대학구 총장 또는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다. 그러면 교사들

이 각 출판사의 교과서 안내 책자와 각 지방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교과서 선정 리스트를 보고 적당한 교과서를 채택하고 교장이 최종 확정한다([그

림 6] 참조). 여러 학급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같은 학년의 교사들이 협의하여

공

[그림 6] 프랑스 초등학교의 교과서 심의 과정

통의 교과서를 선정하지만, 한 학급만 다른 교과서를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 맘대로 교과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초등학교가 소속된

읍에서 매년 지급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교과서를 바꿀 수 있다. 한번 선정된

목록은 적어도 초등학교의 경우는 2- 3년, 중학교의 경우는 4년 정도는 그대로 사

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서를 개발한 출판사가 매년 5월쯤에 교과서 소개 책

자를 각 학교의 자료정보센터(CDI)로 보내면 CDI의 사서교사는 그것을 교무실에

비치해 교사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중ㆍ고등학교에서는 5월 중에 교

과별로 교육위원회 회의를 갖는데 이 회의를 통하여 교과마다 교과용 도서 선정

이 이루어진다. 이 회의에서는 각 교과 담당 교사 뿐 아니라 학교장 및 사서가 모

두 모여 다음 학기 초에 가르칠 교과서를 선정하게 된다. 중학교 재정 및 교과서

예산은 지역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의무교육인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교과서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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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여 된다.

3 . 독일

연방 국가인 독일에서는 각 주 정부(Bundesland)가 독자적으로 교육 정책과 행

정을 수행한다. 연방 정부의 교육부(Bundesbildung sministerium )는 원칙적으로 주

정부의 교육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대학제도의 일반적인 원칙과 직업교육이나 재

교육 문제를 담당한다. 독일의 학교 교육에 관한 제도적, 법률적, 행정적인 일은

주정부의 소관이며, 따라서 주마다 교육 제도 및 정책이 각기 어느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정규 학교의 교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가는 각 주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과정지침서 에 규정되어 있다. 모든 학교는 이 지침서의 요구 조건

에 따라 학교교육을 편성하기 때문에 교사의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을 수용하지만

주 내의 모든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방향과 질은 유사하다.

가 . 교육과정 개발

독일에서는 중앙 정부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주 정부가 교육

과정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즉 독일은 주 정부가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각 주의 교육법에 따라

각 학교의 학년에 따른 이수과목과 시간 배당이 결정되고, 필수선택 과목이 정해

지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방법, 평가 횟수, 성적 부여 방법, 학년의 진급

결정 방식 등도 정해진다. 각 주들은 주 교육부장관 협의회 라는 자발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각 주의 교육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

면에서 약 60%는 주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40%정도는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

(1) 교육과정 운영 체제

독일에서의 교육과정 적용은 주 교육문화부(Minist er of Educat ion and

Culture)가 담당하고, 법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책임은 주립학교 및 성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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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연소(Stat e Institute for School and A dult Educat ion )의 교육과정 개발국이 담

당하고 있다. 1978년 창립된 교육과정 개발국은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의 현직 훈

련을 담당하는 주요 기구로 그 부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교육과정 개발국 부서 조직

교육과정 개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각급 학교 단위별 전

면적 개정은 그 주기가 10년이 넘는 편이다. 대부분의 주는 교육부의 해당 부서

중에서 하나의 부서가 교육과정 개정을 담당하므로 인력이나 행정지원이 미비한

편이므로 전면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은 모든 학교급에

서 전면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거의 없다. 교육과정 개정이 특정 학교급에서 이루

어질 때,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급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따

라서 독일의 교육과정 개정은 해당 학교급의 교과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

라 할 수 있다.

(2 ) 교육과정 개정 절차

독일의 교육과정 개정 주무기관은 주 정부 교육부의 교육과정 담당 부서이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 위원회 에 위원들을 위촉하여 작업

을 진행한다. 그러나 몇몇 주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정 작업에서 국가 주도

의 작업 방식을 지양하고 민주적 합의에 따른 개정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이 연구소는 교육관

련 연구 전반을 담당하게 되며 그 안의 부서 하나가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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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다. 예를 들러 헤센 주의 경우 헤센 주립 연구소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바이에른 주의 경우 국립 학교교육학 및 교육연구소 가 교육과정 개발과 개

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베를린 주의 경우 주립 학교 및 매체연구소 가

관여하기는 하지만 그 역할은 단지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위원회 에는 해당 학교급

의 해당 교과 교사, 교사교육 세미나의 교원(우리나라의 부장 교사급 이상 현직

교사들),학교 감독기관의 구성원, 그리고 교육부의 자문 위원 및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관계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관심이 반영된다. 교

육부 장관은 각 집단의 제청을 받아 이들 위원을 임명된다. 교육과정 개정을 담당

하는 위원회의 인원수는 교과별로 각기 다르다. 독일어나 수학처럼 교과 시간이

많고 중요한 경우에는 좀더 많은 인원이 배정되고 선택과목이나 수요가 많지 않

은 교과에는 적은 수의 인원이 배정된다. 개정에 걸리는 시간은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역사나 외국어처럼 사회집단 사이의 정치ㆍ문화적 견해가 상

충될 수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수학처럼 그러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1년이면 개정이 이루어진다.

개정 작업의 흐름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발의가 접수되면 교육부의 교육과정위원회는 주의 학교자문위원회, 학교분과위원

회, 교원단체 등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뒤 개정범위와 내용을 정한다.

개정의 범위와 내용은 대체로 이전 교육과정 내용의 20% 안팎이며 위원들의 합

의에 의해 개정이 이루어진다.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과 수행을 요구

하는 서신을 각 학교에 보내면 각 학교들은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해 보고 개정

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 사항을 교육부에 제출한다. 이렇게 나온 개정안은 교육부

의 담당 부서에서 검토·수정 과정을 거쳐서 공포된다. 이를 간략히 제시하면 [그

림 8]과 같다.

나 . 교과서 편찬 제도

독일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무료교육이며 교육의 자유와 혜택이 많은 나라

이다. 독일은 학교교육을 위한 교재를 승인할 때는 아주 면밀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방대한 교재목록을 학교에 제시하여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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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교육과정 개정 작업

특성과 과목에 따라 적합한 교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재 및 학습 자료의

예산은 주 정부가 부담한다.

독일은 총 16개의 주마다 전반적인 교과서 제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간 출판업자가 중심이 되어 편찬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각 주

의 교육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책만이 교과서로 채택될 수 있는 검정제이다.

(1) 교과서 운영 체제

독일의 교과서 제도는 주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독일의 모든 주에 해당

되는 공통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개정이 결정되면 각 출판

사에서는 교사들에게 집필을 의뢰하고 교사들은 주 교육부의 지침서와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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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수 요건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한다. 각 출판사가 편찬한 교재가 교과서로 승

인받기 위해서는 출판업자가 각 주의 교육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서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를 위한 원고들은 <표 2>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표 2> 독일 신청도서 원고 요건

원고의 외적 요건 원고 제출시의 각서 요건

원고는 계획된 책자와 동일하게 준비

되어야 한다. 내용 목록, 참고 문헌,
색깔이 있는 그림 , 도표, 삽화 , 그림

등이 책과 동일한 방식과 배열로 정리

되어 있어야 한다 .
원고 또는 가제본에 손으로 수정 표시

를 해서는 안 된다.
원고 또는 가제본이 이의 규정에 부합

되지 않아 심의에서 제외될 경우 즉각

보고되어야 한다.

제목, 가격 , 제본, 인쇄 , 출판사의 주문

번호에 관한 필요한 진술

제출된 책의 최종본은 다음 신학기가 시작

되기 전 늦어도 7월초에 발행된다는 보장

교육부로부터 송달된 심의 결과서가 출판

사로 하여금 선전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다는 보장

제출된 책들이 승인된 후 4년 동안 그 내

용이 교육부로부터 수정을 요구받거나 혹

은 교과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조기의 수

정이 반드시 필요한 결루 이외에는 내용

의 아무 변화 없이 제공된다는 보장

종교교과서의 경우에는 해당 교회로부터의

승인 여부

출처: 허경철 외(2002), 교육과정ㆍ교과서 관리 및 운영 체제 국제 비교 연구, p.182.

헤센 주의 경우, 출판사는 신청서와 함께 견본으로 다섯 권의 해당 교재를 제

출해야 하며, 이 교재의 사용이 가능한 학교의 종류, 해당 학년, 해당 과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습 지침 및 계획서를 덧붙여야 한다. 또한 발행 판, 제목, 가격, 주

문 번호, 표지 상태에 대한 정보도 첨부되어야 한다. 교과서 승인 절차를 위해 교

육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가를 선정한다. 심의를 위해 제출된 교과서

는 특별위원회나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교재목록에 등록된다. 등재되지 못한 교

과서는 그 출판사에 등재되지 못한 이유와 보완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통

보한다. 교과서의 개정판이 만들어지면 출판사는 다시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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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과서 심의·채택 방식은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가 채택할 수 있는 교과서의 수는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될 정도

로 많다. 예를 들어 튀링겐(T hueringen ) 주의 2001/ 2002 학년도 교재 목록에는 총

2,187개의 교과서가 공시되었고,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200개의 교과

서가 심의되었으며, 그 중에 184개의 교과서가 승인되었다. 교과서 심의 과정에

300여명의 튀링겐 주 전문 교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교과서 심의와 관

련된 법규는 각 주마다 거의 일치하지만 교과서 및 교재 자율 선택에 관한 법규

는 각 주의 재원과 학교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 교과서 심의 제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에서는 각 주의 교육부가 각 교과목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심의 절차의 구체적인 과정은 각 주의 교육부가 결정하는데 일반적

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재의 심의를 위해 교육부는 두 명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데 익명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서 승인 절차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

에 교과서 심의 절차 기준과 교재 선정 동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

은 어렵다. 특히 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된다.

선택된 두 명의 심의위원들은 제시된 교재 견본이 그 주의 학교법에 적합한가

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교재 견본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평가서

는 교육부가 교과서 승인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승인 결정을 위한 보조

자료일 뿐 교육부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해당 교재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

로 결정한 후 교육부는 그 결과를 해당 출판사에 통보한다. 교재를 승인할 때 교

재 사용 기한도 함께 정하는데 그 기한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교재로 승인

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당 출판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그 때 두 심의위원의 평가서도 함께 첨부된다. 따라서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승인

또는 승인 거부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 교재의 개선점과 보완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에 따라 교과서 심의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

으로 주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과 학생의 심신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바이에른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과서 심의 기준은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과서 심의위원들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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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저작권자나 출판사를 비난

해서는 안 된다.

평가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결함과 개선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평가서의 결론에는 정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즉 교과서로서의 승인, 일

정한 조건하에서의 승인, 승인 거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교육부에 의해 심의·승인된 교과서들은 매년 발행되는 교과서 목록 안에 공시

된다. 새로운 목록이 만들어지면 이전의 교과서 목록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일선 학교는 이 교과서 목록 안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 및 교재를 선택한다. 과목

별로 승인된 교과서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최종적인 교과서 채택권은 교사에게

있다. 각 학교의 교사들로 이루어진 해당 과목 전담 교사 회의를 통하여 승인 받

은 교과서들 중에서 해당 과목의 수업 교재를 선택하여 교사 전체 회의에 전달하

면 교사 전체 회의에서 학교의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각 과목의 교과서와 수량을

결정한다.

헤센 주의 경우 교과서 자율 선택 법령은 1995년 9월 4일에 통과되었고 1998년

1월 12일에 변경되었다. 이 법령에 따르면 학교는 수업교재를 결정하기 전에 과

목, 교수방법, 교재 사용법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출판 매체에 비추어서 그 교

재가 학교법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 기간, 사용 빈

도, 사용 가능성 여부가 비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각 학교는 교재를 결정하면 학교 내의 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예산에 비추어 교

재 구입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교재 수량과 예상되는 학생 수를

비교해서 교재 보충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불필요한 교재를 교육청에 보고하면

시 교육청은 그 교재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학교에 넘겨준다.

헤센 주의 경우, 각 학교는 교사 전체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과목별, 계열 구분

별로 배정된 교재 예산을 분배한다. 과목별로 이루어진 담당 교사 전담 회의에서

는 어떤 교과서 그리고 어떤 학습 자료를 채택할지 결정한다. 과목별 해당 전담교

사 회의가 없는 학교는 교사 전체회의가 그것을 결정한다. 교재의 채택 과정에 학

부모와 학생 대표도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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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국

미국의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은 주 정부의 권한이다. 군인교육

기관을 제외하고는 연방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 초ㆍ중등학교는 없으며 연방

정부는 전체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10% 정도만 부담할 뿐이다. 교육은 주 혹은

지역 정부의 책임으로 운영되므로 학제, 교육과정, 교과서 등은 주 혹은 지역 정

부, 그리고 단위 학교에 따라 다르다. 미국에서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입

학 선발 기준과 제한 규정을 전적으로 해당 학교의 교장과 지역학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미국의 교육행정기구는 연방의 교육부 이회에 주 수준의 기구와 지방 학교구

(Local School District )로 나눌 수 있다. 주 수준의 기구에는 주 교육부(St ate

Departm ent of Educat ion )와 주 교육위원회(St ate Board of Education )가 있으며,

주 교육부 책임자는 주 교육감(superint endent , commissioner )으로 불린다. 한편

지방 학교구에는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교육청의 장 역시 교육감(혹은

교육장)이라고 불린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주 정부, 학교구, 개별 학교,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책임과 역할 분담의 정도와 범위는 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주가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일

반적으로 미국은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식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 . 교육과정 개발

미국의 교육은 전적으로 주 정부의 책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 수준

에서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 수준에서 교육 관

련 법률을 제정하며 공식적인 교육과정 역시 주와 지역 수준에서 개발된다. 교육

과정을 통제하는 정도도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주 정부는 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교육위원회에 위임하므로 교육과정은 주의 지침에 따라 학교구 수준

(school dist r ict lev el)에서 개발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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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운영 체제

미국의 주 정부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목과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과목 등을 제시하고 고교 졸업 시험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학교는 주 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에 맞는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보

는데 문제가 없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그러나 학교는 대안적인 교수요목을

제안하거나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다. 주 수준의 교육

과정 문서가 반드시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필수 문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

로 학교나 교사들은 주에서 제시한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수요목을 설계한다. 주 정부의 교육국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교사용 지

침서를 출판하지만 그러한 지침서는 교사의 교수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 자료일

뿐 교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국가 수준이 아니라 각 주의 특성을 살린 주 수준의 교육과정을 사용한

다고 볼 수 있는데 1990년대 들어서 기준 중심의 교육 개혁(standard based

reform )을 강조하면서 국가 수준의 기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

서는 연방 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기준 개발과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

정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연방 정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최근 들어 학력의 상대적 저하와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우려하여 연

방 정부에서는 각 주에서 가르칠 내용 기준, 교수 기준, 가르친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예컨대, 1983년 연방 정부에

서는 미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국가적 위기감을 토론한 A

Nation at Risk 를 발표했는데 이는 주의 교육과정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 정부는 1995년에도 2000년까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교육 목표를 총

8개 영역에 걸쳐 제시한 보고서 Goals 2000 을 발표했다. 이후 연방정부는 국가

표준을 개발하게 되었고 각 주로 하여금 국가 표준에 상응하는 주의 표준과 주

평가 계획(stat e as sessment )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국가 표준 내용은 <표 3>과

같다.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 학생의 학력이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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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따라 학력의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2년 초 뒤쳐지는 학

생은 없다(NCLB : No Child Left Behind) '라는 법안은 만들었다. 이 법안은 인종,

<표 3> Goa ls 2000에 의한 국가 표준

국가 표준의 종류 표준의 내용

내용표준

(cont ent s t andar d )

각 교과 영역에서 학생들이 획득해야 할 지식과 기술을 일반적

으로 기술해 놓은 것

학습기회표준

(oppor t uni t y t o l ear n

s t andar d )

국가 내용 표준이나 주 내용 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

원이나 제도적 여건을 평가할 기준이나 근거

학생성취표준

(per for mance s t andar d )

내용 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학생들이 통달하였

다는 것을 중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 할 줄 알아

야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해 놓은 것

소득, 그리고 학생의 가정, 문화,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적 성

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연방정부가 초ㆍ

중등교육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교육부 자료53)에 따르

면, NCLB 정책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책무성 강조, 과학적 연구에 따른 교육방법

의 강조, 교육에 대한 지역 정부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등

의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

(나)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주 정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해서 캘리포니

아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육과정 개발

을 담당하는 주무 기관은 교육과정위원회(Curriculum Commission )이다. 이 기구

는 1927년에 설립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의 자문기구이며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10개의 교과별 소위원회가 있다([그림9] 참조).

53) www.ed.gov/ncib/ overview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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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위원회 구성원

교육과정위원회는 1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13명은 주 교육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고, 1명은 주지사에 의해, 1명은 주 하원에 의해, 1명은 주

상원에 의해 임명되고, 나머지 2명은 주 상원의원과 주 하원의원이다. 주 교육법

S ect ion 33530 은 주 교육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 13명 중

최소한 7명은 현직 교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 ect ion 33530 '에 명시된

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은 [그림 10]과 같다.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개방업무를 총괄하며, 교수- 학습 자료의 심의업무

를 자문한다. 교육과정위원회는 시민들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교육내용의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관련 작업

을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 체제는 경우에 따라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

도 하고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면적인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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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체제(c urric ulum fra mewo rks )의 승인을 건의

교수자료의 심의 ㆍ채택을 위한 준거 개발

교수자료의 연구 ㆍ평가

주 교육위원회에 좋은 교수- 학습 자료 추천

좋은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자료 제공을 위해 학교구와 교육부가 해야 할

활동과 정책을 주 교육위원회에 제안

[그림 10] 캘리포니아 주 교육과정 위원회의 역할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8년 이후의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 기준을 반

영해야 했으므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질 수밖에 없었다.

(2 ) 교육과정 개정 절차

미국의 경우, 국가 기준의 개정 절차는 복잡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

하고 있다. 기준의 개발 및 개정이 연방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의 각종 단체 등이 주관하므로 개정 절차는 교과별로 다르다. 여기서

는 한 가지 예로서 '국가 수학교육기준 '의 개발 및 개정 절차를 살펴볼 것이다.

(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1986년 미국 수학교사협의회의 임원 위원회 (Board of Dir ect or s of th e

N ation al Coun cil of T each er s of M ath em atics )는 K - 12 수학교육을 위한 국

가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 수학적 소양이 있는

인력 양성 , 평생 교육 실현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포함하는 교육에 대

한 사회의 요구는 이러한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 미국수학교수협의회

(N at ion al Coun cil of T each er s of M ath em atics : N CT M )는 학교수학 교육과

정 및 평가 기준 (Cur r icu lum an d Ev alu at ion S tan dar ds for S ch ool

M ath em atic s , N CT M , 1989), 수학교수 전문성 기준 (P rofe s s ion al S t an dar ds

for T each in g M ath em atic s , N CT M , 1991), 학교수학 평가 기준 (A s s es sm en t

S t an dar ds for S ch ool M ath em atics , N CT M , 1995)의 세 분야로 나누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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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학교수학 교육의 개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수학교수협의

회(NCT M )는 이러한 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안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도 초에 미국 수학교사협의회의 임원 위원회(NCT M Board of

Director s )는 기준을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1996년 4월에 국가 수학교육 기준 개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기준 개발 절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의 내용에 대한 수학교육 관련 학회, 조직,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기준 2000(Standards 2000) '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하에 수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기준을 도

출하였다. 그 후 1997년 봄, 집필진(Writing Group)과 전자편집팀(Electronic

F ormat Group )이 구성되어 다음과 같은 준거에 따라 기준을 개정하였다.

원래의 기준 문서에 기초하여 개정한다.

학교수학 교육과정 및 평가 기준(Curriculum and Ev aluat ion Standards for

S chool Mathematics ), 수학교수 전문성 기준(Professional Standards ), 학교

수학 평가 기준(A ssessm ent Standards )에 비추어 교실과 관련된 부분은 하

나의 문서에 통합한다.

기준을 4개 학년 군(band), 즉 유치원 이전- 2학년, 3- 5학년, 6- 8학년, 9- 12

학년으로 묶어서 구성한다.

집필진은 수학교육 관련 연구들을 기준에 반영하게 위해 교수자료, 주와 지방

의 교육과정 문서, 연구물, 정책 문서, 국제 교육과정 문서들을 검토하였다. 1997

년 2월에 미국수학교수협의회(NCT M ) 회장은 수학학회위원회(Conference Board

of the Mathematics Sciences )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검토그룹연합회(A s sociation

Review Group)를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프로젝트 수행기간동안 14개의 검토그룹

연합회가 만들어졌다.

1998년 10월에 기준의 시안이 발표되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집단

의 사람들에게 유포되었다. 1998- 1999년 동안에 지역 학회 및 다른 수학교육 관

련 조직의 학회에서 기준 시안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25명의

전문가들에게 본인의 특정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시안을 검토할 것을 위임하였고,

650명 이상의 사람들과 70개 이상의 단체로부터 검토 의견을 수렴하였다.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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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슈별로 분류하여 1999년 여름에 집필진에게 공개하고 작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국가연구위원회(NRC)는 미국수학교수협의회(NCT M )의 임원위원회(Board of

Director s )와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 oundation )의 지원 하에 수학교육과

정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적으로 종합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의 전문가들

로 구성된 위원회를 형성하여 집필진을 자문하도록 했다. 집필진은 이 위원회의

자문과 검토 의견들을 반영하여 2000년에 기준 개정 작업을 완성하였다. 지금까

지 살펴본 국가 수학교육과정 기준의 개발 절차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국가 수학교육기준의 개발 및 개정 절차

년도 개발 과정

1989
학교수학 교육과정 ·평가 기준(Cur r i cul um and Eva l uat i on St andar ds for

School Mat hemat i cs ) 개발 완료

1991
수학교수 전문성 개발 기준(Pr ofes s i ona l St andar ds for Teachi ng

Mat hemat i cs ) 개발 완료

1995
학교수학 평가 기준(Assessment St andar ds for School Mat hemat i cs ) 개발 완

료

1996 기준 개정 승인

1996- 1998 시안 개발

1998-2000 시안 검토 및 수정

2000
학교수학의 원리와 기준 (Pr i nc i pl es and St andar ds for School Mat hemat i cs )

라는 이름으로 개정된 기준 발표

(나)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 개발 (2 003 - 2 004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Stat e Board of Education )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

Educat ion Code 51002 에 따라 K - 12까지의 교육과정 체제(Curriculum

F ram ew ork s ) 를 채택하였다. 교육과정 체제(Curriculum F ram ew orks )는 주 교육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 기준(content standards )의 실행을 위한 청사진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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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최고의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교과 영역에서 학생들이 획득

해야 할 지식, 개념, 기술의 영역과 계열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교육과정 체제

(Curriculum Framew orks )는 교수- 학습 자료의 평가를 위한 준거를 제시하고 있

기 때문에 출판사들의 교과서 제작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수행위의 기초가 된

다. 교육과정 위원회(Curriculum Commis sion )가 교육과정 체제 개정의 필요를 느

끼면 주 교육위원회(SBE )는 교육과정 체제 개정을 위한 교육과정 체제와 준거

위원회(Curriculum F ram ew ork and Criteria Committee: CF CC)를 지정한다. 교육

과정 위원회(Curriculum Commission )의 감독 하에 교육과정 체제와 준거 위원회

(CF CC)는 교육과정 체제의 시안을 구상한다. 교육과정 체제와 준거 위원회

(CF CC)의 모든 회의는 주민들에게 공개되며, 모든 관심 집단과 관련 집단은 각자

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고 있다.

교육과정 위원회(Curriculum Commis sion )는 교육과정 체제의 초안을 주 교육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시안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다. 초안은 관심 집단에게

보내지고, 인터넷에 올려지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학습자료전시센터(Learning

Resources Display Center s )에 전시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교육과정 위원회

와 주 교육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체제가 승인되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공립학교나 현장 교사들은 주 교육부를 통

하여 이를 구입하여 수업에 활용한다.

교육과정 체제의 개발과 승인 과정은 다음 [그림 11]과 같이 9 단계로54) 이루

어졌는데 교육과정 체제 개발을 위한 첫 회의에서 완료까지 걸린 총 소요기간은

거의 18개월이 걸렸다.

나 . 교과서 편찬 제도

미국의 교과서 편찬 체제는 인정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간 출판사가 제작ㆍ

발행한 교육용 교재를 주 교육부가 심의하여 교과서로 승인하면 지역 교육청 혹

은 학교가 그 범위 내에서 교과서를 채택한다. 미국의 인정제는 각 교과서 발행자

가 주 단위의 일정 절차를 거쳐 발행도서에 대한 인정을 받는 주 단위 인정제

(state w ide adoption )와 주 단위에서 인정하지 않고 교육구나 개별 학교에서 자

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지역 인정제(local adopt ion )의 두 가지 유형이

54) http:// www.cde.ca.gov/ci/ cr/ cf/ 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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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역 인정제는 주 정부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

의 자유발행제와 유사하다. 주 단위 인정제를 채택하는 주는 22개주, 지역 인정제

를 행하는 주는 28개 주이다.

교육과정 체제와 기준위원회 (CFCC) 구성

CFCC가 교육과정 구성 초안 개발

교육과정위원회(CC)에 초안 제출

교과목위원회(S MC)의 현장점검

S MC가 공개적인 논평회를 거쳐 수정·보완

CC가 공청회를 거친 후 교육과정 초안을 주교육위원회에 제출

주 교육위원회가 공청회 실시 심의 검토 및 승인

승인된 교육과정을 인터넷에 개재 및 출판

출판사들이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발표

* CFCC : Curric ulum Fra mewo rk a nd Crite ria Co mmitte e (교육과정 구성 및 기준위원회)

* CC : Curric ulum Co mmis s io n (교육과정위원회)

* S MC : Subje c t Matte r Co mmitte e (교과목위원회)

* S BE : Sta te Boa rd of Ed uc a t io n (주교육위원회)

[그림 11] 교육과정 개발 주요 절차

미국의 연방정부는 교재기금을 확보하여 주정부에 배정하는 일과 각 주의 교육

과정 개발의 근간이 되는 연방 정부 교육기본방침을 시달하는 업무 이외에는 교

과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50개 주정

부는 인정제라는 틀 속에서 각 주의 요구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교과서를

심의, 채택, 공급하고 있다.

교과서 개정 체제를 살펴보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며, 교

육과정은 대체로 5- 8년 주기로 개정되는데, 일시개정이 아니라 1년에 1- 2개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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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주기가 되면 주 교육

청은 5- 10명의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교과서 인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시안 및 교과서 기준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공청회를 통한 여

론 수렴 과정을 거쳐 시안을 확정·고사한다.

(1) 교과서 운영 체제

이 보고서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교과서 편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교과서와 교수- 학습 자료의 편찬 및 채택과정에서

도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과서와 교수- 학습 자료의 심의

는 교과에 따라서 6년 주기 혹은 8년 주기로 수행된다. 주교육법 section 60200에

의하면 역사/ 사회과학, 과학, 수학, 영어 교과는 6년에 한번씩, 외국어, 예능 보건

교과는 8년에 한 번씩 교수- 학습 자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2000년도 교과서 채택은 캘리포니아 교육법 S ect ion 60200의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2000년도 교수- 학습 자료의 채택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교과서 개발 및 채택에 있어서 교육과정 체제(Curriculum Fram ew orks )가 기초

가 된다. 교과별 교육과정 체제(Curriculum F ram ew orks ) 가 개정되면 그것에 근

거하여 출판사들이 약 3년에 걸쳐 교과서를 개발하여 제출하면 주 정부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주 정부는 채택이 결정된 교수- 학습 목록을

지역 교육청에 배포하며, 지역 교육청은 채택된 교수- 학습 자료를 자료전시장

(Display Center ) 에 전시하여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비교·검토할 수 있도

록 한다. 지역 교육청은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교과서 및 교수- 학습 보조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채택된 교수- 학습 자료는 6년 또는 8년 주기로 이루

어지는 교과별 교육과정 체제(Curriculum Framew orks ) 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 사용된다. 교과서 및 교수- 학습 자료 선정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2]와

같다.

(2 ) 교과서 심의 제도

캘리포니아 주는 주 수준에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 자료도 채택한다.

주교육법 60200- 20204에 검정에 출원된 교과서는 교육과정 체제, 내용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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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P : Instructional M ater ials Advisory Panel

CRP : Content Review Panel

[그림 12] 캘리포니아 주의 교과서 선정 방식

라 심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 멀티미디어 시청각 자료, 기타

학습자료, 시험문제 등이 모두 심의대상이다.

교과서와 교수- 학습 자료의 심의를 위해서는 학습자료 심의 자문위원(IMAP :

Instructional Materials A dvisory Panel)과 내용 심의위원회(CRP : Content Review

P anel)가 구성된다. 이 두 심의회의 심의 위원들은 지원자들 중 선별된 사람들이

다. 심의위원 공모 기간은 5개월이며 교과서 심의에는 약 2개월 정도 소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과서 및 교수- 학습 자료 채택은 다음의 세 단계 심의 과정을

공통적으로 거치게 된다.

합법성 검토(Legal compliance rev iew ): 사회적 내용을 검증하는 합법성 검

토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과서는 주 교육위원회의 「사회

적 내용을 위한 교과서 평가 기준(Standards for Ev aluat ing In struct ional

Materials for S ocial Content )」에 명시된 주 교육부 지침 및 법률

Educat ion Code 60040- 60045, 60048에 부합되는가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 196 -



과정을 말한다.

공개적 심의와 의견(Public rev iew and comm ent ): 시민들은 주 교육위원

회가 선정한 교과서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다. 채택

을 위해 제출된 교과서 샘플들은 공개적 심사를 위해 학습자료전시센터에

전시된다. 교과서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교육과정 위원회와 주 교육위원회

에 보낸다. 또한 최종 선정에 앞서서 3회의 공청회가 개최된다.

교육내용 심의(Education content rev iew ): 교육 내용 심의는 주 교육위원

회와 교육과정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평가 준거들과 내용기준들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주 교육위원회는 주전 지역에서 지원을 통해 심의요원을 모집

하고 교육과정 위원회가 추천을 받아서 교수- 학습 자료 자문 심의 위원단

(In structional Materials A dvisory Panel: IMAP )과 내용 심의 위원단

(Content Review P anel: CRP )을 임명한다. IMAP는 주로 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지만,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평가 항목에 따라 교과서를 심의한다. CRP는 저명한 교과전문가들

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제시된 자료가 정확하고 적절하며 최근에 확인된 연

구에 기초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CRP는 전문지식에

속한 자료들만은 검토한다. 두 심의 위원단은 모두 주 교육위원회(SBE )가

채택한 평가 기준에 관한 연수를 받으며 각 위원단은 제출된 자료들을 검

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과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하여 주 교육위원회(SBE )에 제출한다. 교육과정 위원회는 주 교육위원회

(SBE )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최종 문서를 각 지역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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